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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진료료1.

진 료○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만 질 월◦

달리 여 진

료 경우 진

료 청구

본태 고 퇴행 염 폐결핵 등 만, ,◦

질 상병 진 진료를 고 료가

종결 지 상태에 다시 내원 경우

에는 재진진 료 청구 여야 나 진

진 료를 청구 여 진진 료 가 가( 1- )

재진진 료 가 나 심사조( 1- )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해당 상병 료가 종결 지 니 여 계속-

내원 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 없이 재

진 자 본다.

진 료에◦

야간가산료 청구

진 료에 야간가산료는 월2006 2◦

일부 는 평일 시부 시 토요일1 09 18 (

시 이 에 내원 경우에 진 료에13 )

야간 가산료를 청구 없 나 야간

가산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시< >

월 일 복통 시 분에- 2006 3 4 08 50

내원 여 담당 사가 시 분에 진료09 08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평일 시 토요일 시 이후에는 진 료- 18 ( 13 )

본진 료 소 를 가산 다30% .

월 일 진료분 부(2006 2 1 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진 료 야간가산 용시간 이후- 2006.2.1

는 자가 야간가산 시간인 평일 시18

토요일 시 에 다 날 시 사이에( 13 ) 09

내원 경우는 진료 담당 사가 진료를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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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자가 요양 에 도

여 담당 사가 진료를 개시 시

진 료 야간가산이 용 므

진 료 가 야간가산 없( 1) .

시각 용 고 동 시각 이외

시각에 내원 경우에는 자가 요양

에 도 시각 다.

고 월 일 이 진 평일 시: 2006 2 1 20¤

토요일 시 시 진 행 경( 15 )~09

우에 야간 가산료를 산 있 .

진 료 야간가산료 산 시 명 번◦

특 내역 란에 진 시간 재(JS010)

여야 나 미 재 경우 야간가산료 심

사 조

시< >

타 불 장 상병 등 일 내원-“ ” 1

여 재진진 료 야간가산 회 산( ) 1

나 번 특 내역에 일에 야간1

시간이 미 재 어 야간가산료 심사조

진 료 야간가산료 산 시 명 번◦

특 내역란에 야간시간 재 여야 나

야간가산 시간이 닌 시간 재 여

야간 가산료 심사조

요양 여 용청구 법 심사청구 명, ·◦

식 작 요

번 단 에 진 료 또는 처 마- (JS010) ,

취료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재 며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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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진 료 번 특 내역란에- 20060

재 여 시간 여5130904

야간가산료 조

식 CCYYMMDDHHMM 실시시간과 실

시일자를 동시에 재 다.

진 료에◦

가산시 야간가산

드 청구

진 료 공 가산인 경우는 공 가산 드◦

산 드 번째 자리 를 산 여야( 5)

나 야간가산 드 산 드 번째 자(

리 재함1)

시< >

타 래다리 부분 열린 상처 상병- " "

에 월 일 공 일 내원 여 진‘06 3 12 ( )

료 공 가산(AA154050) 청구

여야 나 진 료 야간가산(AA154010)

산 여 공 가산 드

여 인 함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평일 시 토요일 시 익일 시 또는- 18 ( 13 )~ 09

공 공 일에 규 에 공 일

에는 진 료 본 진 료 소

를 가산 다 산 드 번째 자리에30% . (

야간 공 일 재1, 5 )

사본인 진료시◦

산 없는

사본인 진료시 진 료는 인 지◦

나 진 료 가 를 청구 여 심사조( 1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사가 자신 진료 고 요양 여 용 청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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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료 청구 구 는 경우 실 사용 약품 료재

료 만 실 보상 다.

사본인 검사◦

탁시 가산료

청구

사본인 검사 탁시 가산료는 인 지◦

나 가산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심사지침◦

개원 본인이 탁검사를 경우에는 검사-

탁 검사료를 지불 여야( )

므 검사에 소요 용 여가 타당함.

라 사 본인 진료시 탁검사를 시행

경우에는 검사 탁 지불 검( )

사료만 인 고 탁검사 리료 는 인(10%)

지 니함.

외래에 진◦

료 청구

외래에 진 료는 산 지 니 고◦

진 료가 청구 어 진 료는 입원시

에만 산 가능 므 진 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장 본진 료1◦

가 진 료8

주 입원 인 자 특별 에1 :․

평가 리를 여 그 자 주

가 닌 다른 진료과목 사 견

해나 조언 얻는 경우에 산 다.

담당 사 진◦

없이 리 료를

요통 퇴행 염 등 만 근골격계 질,◦

내원 진자에 여 다 날부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진 료는 본진 료 외래 리료 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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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진

료 청구

일간 리 료를 계속 도 처3

후

다 날에 진 없이 리 료를 실시-

경우에 진 료는 본진 료 재진 소( )

드 산50%( :AA222)

여야 나 본진 료 외래 리료를,

포함 재진진 료 를 청구 여100%

심사조

를 합 여 산 다.

가 외래 자 진 료- 1

가 진 진 료.

나 재진 진 료.

주 리 료를 일시에 처 지시 여: 4.․

담당 사 진 행 없이 복

내원 여 리 료를 실시 경우에는

본진 료 재진 소( ) 50%(

드 를 산 다:AA222) .

주 자가 부득이 사 직 내원: 5.․

지 니 고 가족이 내원 여 진료

담당 사 상담 후 약 를 거나 처

는 경우 재진진 료 50

산 다% .

자가족이 료◦

에 직 내

원 여 약 또

는 처

경우 진 료

청구

자가 직 내원 지 고 자가족이 내◦

원 여 담당 사 상담 후 약 또는 처

는 경우에 진 료는 재진진 료

를 산 여야 나 재진진 료50%

를 청구 여 재진진 료 해당 심100%

사조

건강검진 실시◦

당일에 산

없는 진 료

청구

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사에게 건강검진결◦

과에 라 처 등 경우에

진 료는 산 없 나 진 료 가( 1)

를 청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료 에 동일-

사가 검진결과에 른 진료시 건강검진시

진 행 진료과 연계 단 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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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결과에◦

라 검진 다

날 진료시 진

료 청구

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어 다른 날 동◦

일 동일 사에게 진료 경우에 진,

료는 재진료 산 여야 나 진진

료 가 가 산 청구 여 진진( 1- ) ㆍ

료 재진진 료 심사조

진 료는 별도 산 없고 진 료를

외 진료 용 요양 여 용 청구

건강검진 실시 동일 료 에 동일-

사에게 검진 결과 나타난 이상소견 다른

날 진료 경우 재진진 료를 산 함.

동일 상병◦

인 이상 사2

가 동일 날에

각각 진 경

우 진 료 청구

동일 상병에 여 인 이상 사가2◦

동일 날에 진 경우 진 료는 회만1

산 여야 나 회 청구 여 회 심사2 1

조

시< 1>

좌골신경통 척추증 상병 외-

과 사 마취통증 과 사가 각각

진료 후 진 료 가 가 회를 산( 1- ) 2

여 회 심사조1

시< 2>

염 상병 같 날 내과 사-

외과 사가 진 경우 진 료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동일 상병에 여 인 이상 사가 동일- 2

날에 진 경우는 진 료는 회만1

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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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가 는 회만 청구 여야 나( 1- ) 1 2

회 청구 여 회 심사조1

동일 상병◦

계속 내원시 진(

료시 진료)

청구

동일상병 료가 종결 지 니 여◦

계속 내원 경우 내원간격에 계없이

재진진 료 청구 여야 나 진진 료

가 가 회 산 어 회는 재진진 료( 1 )2 1

가 나 인 여 심사조( 1 )

시< >

타 래다리 부분 열린 상처-‘ ’,

릎 타 상 상병 월‘ ” 2006 3

일부 일 동 내원 여 진진10 7

료 회 산 여 회는 재진진 료2 1

심사조

동일 상병 동일 사에게 진료시 진◦

진 료 회 산 어 진진 료 회 재진2 1 ,

진 료 회 심사조1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해당 상병 료가 종결 지 니 여 계속-

원 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 없이 재진

자 본다 또 여부가 불분명 여. ,

료 종결 여부가 명 지 니 경우

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 자 본다9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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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병 다◦

날 다시 진료

경우 진 료

청구

사 상병에 여 동일 사가 다 날◦

다시 진 경우 재진진 료를 산 여,

야 나 진진 료를 회 산 여 회, 2 1

는 재진진 료 심사조 .

시< 1>

상 불명 편도염 상병 진-

진료를 고 료가 종결 지 상

태에 편도주 고름집 상병 다

날 다시 내원 경우에는 재진진 료,

청구 여야 나 진진 료를 청구

여 진진 료 가 가 재진진 료( 1- )

가 나 심사조( 1- )

시< 2>

상 도감염 진 진료를 고-

료가 종결 지 상태에

지염 상병 익일 다시 내원 경,

우에는 재진진 료 청구 여야 나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진 자란 해당 상병 동일 료-

동일 진료과목 사에게 진료 경험이

없는 자를 말 다.

재진 자란 해당 상병 동일 료-

동일 진료과목 사에게 계속해 진료 고

있는 자를 말 다.

해당 상병 료가 종결 지 니 여 계속-

내원 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 없이 재

진 자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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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진 료를 청구 여 진진 료 가(

가 재진진 료 가 나1- ) ( 1- )

심사조

만 이상 소6◦

인 경우 진 료

가산 청구

만 이상 소 인 경우 진 료는 가산6◦

산 없 나 진 료를 가산 청구 여

진 료 심사조

시< >

월 일 출생 소 가- 1999 1 1 2005

월 일 진 진료 경우에9 1

진 진 료에 가산 여 청구9.03

나 만 이상 소 에 청구6

진 료 가산 는 심사조

상 가 장 본진료료1◦

가 외래 자진 료- 1

주 만 미만 소 에 여는 진 진: 6․

료시 재진 진 료시 가9.03 , 3.61

산 다.

신생 에 진 료◦

청구

질병 없는 신생 인 경우에는 진 료를 산◦

없 나 진진 료 가 가 산( 1 )

어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출산 후 신생 에 이상 를- ·

여 상이면 신생 입원료 가 를 산( 7)

므 진 료를 별도 산 없 나 이상,

소견이 있어 진료를 계속 경우에는 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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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병원에 출생 단일 상병 이 상-“ ”

신생 에게 명 에 진진 료가 청

구 어 심사조

에 입원료 가 또는 집 료실 입( 2)

원료 가 등 산 게 므 회( 9) 1

진 진 료를 산 있 .

출산직후 이상 소견이 있어 신생 가 사◦

진료후 입원 경우에는 진 진 료를 산

있 나 청구 지 니 여 진진

료 가 가 를 청구 있 내함( 1 )

시< >

출생 직후 신생 일과 른- “

상 불명 신생 황달 상병인”, “ ”

신생 에 진 료가 산 지 1

회 진진 료를 청구 있

내함

만 질 진◦

료 료 타( )

상병이 생 여

만 질 계속 진료 에 다른 상병이◦

생 여 동일 사에게 진료 경우 재

진진 료 가 나 를 산 여야 나( 1- )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나 상병에 진료를 계속 에 다른-

상병이 생 여 동일 사가 동시에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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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동일 사에게

진료시 진 료

청구

진진 료 가 가 청구 여 심사( 1- )

조

시< 1>

만 간염 상병 료 에 감 상병-

내원 경우에 재진진 료 청구

여야 나 진진 료를 청구 여,

진진 료 재진진 료 심사조

시< 2>

합 고지 증 상 불명 간질- ,

계속 료 약 여 등 염이( )

생 어 진 시 재진진 료 청구

여야 나 진진 료를 청구 여 진,

진 료 재진진 료 심사조

시< 3>

폐경 타 폐경 후장 상병-

진료를 계속 에 다른 상병인

질염이 생 여 진 경우 재진진

행 경우 진 료는 재진진 료 회만1

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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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료 청구 여야 나 진진 료를 청,

구 여 진진 료 재진진 료

심사조

◦

해 낮병동 입

원시 진 료 청

구

맥 거 질 내장, , ,◦

격 등 해 낮병동에

입원시 진 료는 산 없 나

낮병동 입원료 함께 진 료 가 를 청- ( 1)

구 여 진 료는 심사조

시< >

- 만 염 편 사이막 상병 낮병,

동에 입원 여 격 실시 고

일간 낮병동 입원료 재진진 료 가1 (

나 청구 여 재진진 료 심사조1- )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낮병동입원료 를 산 는- (AF100 AF400)∼

당일 외래 또는 실에 진 행 경

우에는 진 료를 함께 산 있 나,

외래 해 내원 는 경우 또는

신과 낮병동에 매일 또는 복 여 진

료를 는 경우에는 진 료를 산 지 니

다.

◦ 여 상인

미 주근깨 만, ,

에 여 진료

후

업 또는 일상생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◦

실시 진료는 여 상임

미 상병 진료 후 진진 료 가- (

가 를 청구 여 심사 조1- )

국민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◦

별 여 상( 2)

- 업 또는 일상생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

실시 또는 사용 는 행 약 료재료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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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요양 여 용

청구

만 상병 진료 후 진진 료-

가 가 를 청구 여 심사 조( 1- )

ㆍ주근깨ㆍ다모ㆍ 모ㆍ 모증ㆍ 주사(

)ㆍ 모( )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 상

인 탈모 등 부 질여 상병 시◦

후 간단 처

등 해 진

료 경우 재진

료 등 청구

여 상인 단 여드름 주근깨 등 상병,◦

내원 진자에게 여드름 주근깨,

거 시 고 다 날에 시 부 에

처 등 실시 경우에 재진진 료

가 나 등 산 없 나 이를 청( 1- )

구 여 심사조

진 료에 공o

가산료 청구

상 불명 만 간염상병 월 일 근o 5 1 (

자 날 내원 여 재진진 료 공 가산)

산 여 공 공 일에(AA254050)

규 에 공 일이 니므 재진

진 료 공 가산료 심사조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o 1

평일 시 토요일 시 익일 시- 18 ( 13 )~ 09
또는 공 공 일에 규 에

공 일에는 진 료 본진 료
소 를 가산 다30% .

만 에 만o 3 6

사이 소 인

경우 진 료 가

산 청구

만 에 만 소 인 경우 에는 만o 3 6 3

에 소 가산 산 여야 나6

만 에 만 미만 가산료 산1 3

어 진 료 심사 조

상 가 장 본진료료o 1

가 외래 자 진 료 주 만 미만 소- 1 . : 6
에 여 는 가산 다 다만 과 원9.03 . , ,
보건 료원내 과 경우 만 미만 소 에1

여는 만 이상 만 미만 소27.09 , 1 3
에 여는 각 각 가산 다 산18.06 .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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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료○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>

월 일 출생 소 가2003 6 20 2007

월 일에 진료 경우에 진 료에7 2

가산 여 청구 나 만18.06 3

에 만 소 가산 외6 9.03

심사 조9.03

드 첫 번째 자
리에 만 미만 만 미만 만 만6 6, 1 1, 1- 3

미만 재7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입원 날짜를◦

입원료

청구

입원료 산 입원일 계산 12◦

시 부 다 날 시 를( ) 12 ( )

여야 나 입원 날짜를

입원료를 산 여 청구 경우에 입원료

산 지침에 맞지 는 입원료 심사조

시< 1>

장염 폐 등 상병 월 일 시에- , 6 1 11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 일이라 함 시 부 다 날- 1 12 ( )

시 지를 미 다12 ( ) .

시 사이에 입원 거나 산 드 첫 번째- 0~6 (

자리에 재 시 사이에 퇴원1 ), 18~24

경우 산 드 첫 번째 자리에 재 에( 2 )

는 입원료 소 를 별도 산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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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입원 여 월 일 시에 퇴원 경우6 3 15

에 일간 입원료를 청구 여야 나2

입원 날짜를 일간 입원료3

를 청구 여 일 입원료 심사조1

시< 2>

- 강직 편마 등 상병 월2006 4 4

일 시에 입원 여 월 일 시에 퇴11 4 13 16

원 경우 일간 입원료를 청구해야, 9

나 입원 날짜를 일간 입원10

료를 청구 여 일 입원료 심사조1

다.

시 사이에 입원 거나 시 사이- 6~12 , 12~18

에 퇴원 경우에는 동 간 입원료는 별도

산 지 니 다.

동일 월에 재입원◦

경우 건 명1

청구

◦ 동일 월에 퇴원 후 재입원 경우 동일 월

이라 라도 각각 분리 청구 여야 나

건 명 청구 여 심사불능- 1 (64)

처리 고 각각 청구 도 내함

◦ 요양 여 용청구 법 명 식 작 요

동일 진자가 퇴원 후 재입원 경우 동일-

월이라 라도 명 는 각각 분리 작

여 청구 다.

입원일 에 른◦

입원료 체감

미 용 청구

입원료는 일부 일째 지는 해당1 15◦

일째부 일째 지는 해당100%, 16 30

일째부 는 해당90%, 31

청구 여야 나8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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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입원일 에 해 해당- 100%

산 여 심사조

시< >

간질 당뇨병 상병 일간 입원- , 34

경우 일부 일째 지는 해당1 15

일째부 일째 지는 해당100%, 16 30

일째부 는 해당90%, 31

청구 여야 나 청구85% 100%

여 심사조

입원일 에 른◦

입원료 체감

청구

입원료는 일부 일째 지는 해당1 15◦

일째부 일째 지는 해당100%, 16 30

일째부 는 해당90%, 31

청구 여야 나85%

일째에 해당 산 여- 31 90% 85

심사조%

시< >

쯔 이 병에 매 등 상병-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료 가 입원료 가 집 료실 입원료- ( 2 , 9 ,

가 격리실 입원료 는 입원 일째부10 ) 16

일째 지는 해당 를 산 다30 90% .

입원료 가 가 가 는 입원 일째부- ( 2, 9, 10) 31

는 해당 를 산 다85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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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일간 계속 입원 인 경우 입원 일51 , 1

부 일째 지는 해당15 100%,

일째부 일째 지는 해당16 30

일째부 는 해당90%, 31 85%

청구 여야 나 일째에 해당31

청구 여 심사조90% 85%

◦ 입원 개과 이2

상 겼 경우

입원료 체감

청구

내과 입원 여 진료 외과 질◦

과시에도 입원료 체감 를 용 여

야 나 각각 청구 여 입원료100%

체감 용 여 심사조

시< >

장 통 상병 내과 일 입원 여- 5

료 료 후 허리통증 상병 외

과 과 여 일 입원 후 입원료는14

각각 청구 여 내과 일100% 5 ,

외과 일 인 고 나 지10 100%

외과 일 입원료에 여는 체감3

용 여 인 후 심사조90%

심사지침◦

입원 개과 이상 겼 경우에도 입원- 2

료 체감 는 과여부에 계없이 입원일부

퇴원일 지 일 에 라 산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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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퇴원당일 동일 상◦

병 재입원시

청구

퇴원당일 재입원시 계속 입원 인 자◦

간주 여 입원료는 입원일부 체감

를 용 여야 므 청구 진 료 가(

는 심사조 고 입원 자 약품 리료1)

는 가 나 체감 용 여 에( 11- )

여 심사조

시< 1>

- 가진통 상병 증상 월“ ” ( ) 2006 5 4

일에 입원 여 월 일에 퇴원 고 재입5 7

원 경우에는 계속 입원 이었 자

간주 여야 므 입원일 월(5 4

일 월 일 에 산 약품 리료 일~5 7 ) 4

분과 재입원 월 일 월 일 여 산(5 7 ~5 11 )

약품 리료 일분 합 여 일분5 11

청구 여야 나 각각 청구 여

에 여 심사조 고 재입원시 청,

구 재진진 료 심사조

◦ 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

퇴원 후 당일 재입원 경우에는 계속 입-

원 이었 자 간주 여 입원료를 산

입원료 체감 는 입원일 부

용함

상 가 장 본진료료1◦

입원료 가 가 가 는 입원 일- ( -2, -9, -10) 16

째부 일째 지는 해당 를30 90%

산 다 산 드 첫 번째 자리에.( 8

재 입원료 가 가 가 는 입원) ( -2, -9, -10)

일째부 는 해당 를 산31 85%

다 산 드 첫 번째 자리에 재.( 9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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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2>

간염 동 독 간질 상병-“ ”

에 월 일 입원 여 월 일2006 4 3 4 20

에 퇴원 고 일 입원료 회(1~15 15 , 16~

일 입원료 회 입원 자 품30 2

리료 일분 산 월 일에 재입원 여5 ) 4 20

월 일에 퇴원 면 재진진 료4 27 1

일 입원료 회 입원 자 약품 리~15 7 ,

료 일분 각각 청구함 이므10

입원일부 체감 를 용 여

입원 일 입원료 회 일 입1~15 15 , 16~30

원료 회 인 고 입원 자 약품9

리료는 합 여 일분 인 여37

에 여 심사조 고 재입원시 청

구 재진진 료는 심사조

입원 간 외◦

경우에 입원료

진료주 허락 에 연속 여 시간24◦

과 여 외 경우에 입원료 산 입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료 등 소 에는 입원 자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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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청구 원료 입원 자 병원 리료 만 청(35%)

구 여야 나

- 일당 입원료에 해당 는 입원 자 리1

료 소 입원 자 간 리료( 40%),

소 입원 자 병원 리료 소( 25%), (

를 모 청구 여 입원 자35%)

리료 입원 자 간 리료는 심사조,

리료 소 입원 자 간 리( 40%),

료 소 입원 자 병원 리료( 25%),

소 가 포함 어 있 며 요양( 35%)

종별에 라 산 다.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입원 인 자가 주 허가를 외-

시 입원료는 산 있 나 연속 여, 24

시간 과 는 경우는 입원료 입원 자

병원 리료만 산 함 이 병원 리료는 내.

과질 자ㆍ 신질 자ㆍ만 미만 소8

자에 가산 간 인 보 에,

른 입원 자 간 리료 등가산 입원일

에 른 체감이 용 지 상태에

입원료 소 를 산 다35% .

신생 입원료◦

청구

월 일 이후 상신생 경우2006 1 1◦

신생 입원료 가 가 또는 모자동실입( 7- )

원료 가 나 동시 청구 입원료 가( 7- ) ( 2)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가 신생 입원료 를( 7 [AG111 AG413])∼

산 는 경우 입원료 등 복 여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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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심사조

시< 1>

병원에 출생 단일 상병 에 신생- " "

경우 입원일 일에 입원료 일 신2 1 ,

생 실입원료 일 동시 청구 어 입원료1

심사조

시< 2>

병원에 출생 단일 상병 일- 2

입원 여 모자동실입원료 일과 입원료1

일이 동시 청구 어 입원료 가 라 심1 ( 2 )

사조

지 니 다.

가 신생 실 입원료 가 가. ( 7- )

주 질병이 없는 신생 를 신생 실에 진:

료 간 경우에 산 다, .

나 모자 동실 입원료 가 나. ( 7- )

주 질병이 없는 신생 를 모자동실에 진:

료 간 경우에 산 다, .

질병이 있는 신생 가 입원진료를 는 경◦

우 모자동실 입원료 내소 과 입원료를․

동시 청구 여 모자동실 입원료 심사조

시< >

양막 조 열에 해 향 태-

신생 상병 일 입원 여 내소4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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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입원료 일과 모자동실입원료 신생3 ,

모 간 리료가 각각 일 동3

시 청구 어 모자동실입원료 가 나[ 7- (4)]

신생 모 간 리료 가 다[ 7- (4)]

는 심사조

질병이 없는 신생◦

입원진료 를

산모명 에 동

시 청구

월 일 이후 모든 신생 진료분2006 1 1◦

산모 명 구분 여 작 여야

므 함께 청구 명 는 분리청구토

심사불능 여 보 청구 도 내함64

시< >

단일 자연분만 상병 입원 진료시 일-

입원료 산모입원료 모자동실입원료( )

신생 입원료 신생 모 간 리( ),

료가 동시 청구 어 심사불능함64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신생 진료분 분리청구 여부< >

산모 명 에 함께 청구 었 모든 신생-

진료분 자연분만 개분만 산모( )

명 구분 여 작 함 단 용( , DRG

개분만 외)

◦ 를 여

해 시간이상6

입원 경우 산

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는 상태에◦

항 여 처 등,

자에게 소 시간 이상 이 소요6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는 상태에 항-

여 처 등 자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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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낮병동

입원료 청구

는 경우에 산 있 나

외래에 신경쇠약증 등 상병 시- 6

간 이상 를 여 경우에 낮병동

입원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에만 소 시간 이상 소요 는6

경우에 산 는 것 외래에 별다른 처

등 없이 단 히 약 만 약 는·

경우에는 산 없

특o

청구

자연분만 입원 용 청구시 특 를o

자연분만 청구 여야 나F001( )

만 미만 입원진료F004( 6 )

재 여 만 이상이면 특38-02( 6

재 지 불능 처리'F004' )

시< >

상분만 상병에 만 미만 입원F004( 6

료 특 재 여 지) <38-02>

불능

요양 여 용 청구 법 심사청구 명o , ·

식 작 요 조 별23 6ㆍ

만 미만 입원진료 경우에는 특- 6

드 를 자연분만 경우는 특 드'F004'

재 여야 다'F001' .

낮병동입원료를 외o

래명 청구

낮병동 입원료를 산 는 당일 본인일부o

부담 입원진료본인일부부담 에 라

입원진료 명 청구 여야 나 외래

명 청구 어 지 불능 고 보 청64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o 1

낮병동 입원료를 산 는 당일 본인일부부-

담 입원진료본인일부부담 에 라 산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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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 내함

시< >

계 산 상병에 계 산소 시행

고 낮병동 입원료를 산 후 입원진료

명 청구 여야 나 외래명 청

구함

입원 자 간 리◦

료 등 청

구

일 병동 직 분 평균 병상 당◦

해 병동에 간 업 에 종사 는 직 분

평균 간 사 병상 간 사( )

에 라 간 인 보 등 내지1

등 구분 고 등 별 입원료 소7

에 가감 여 산 여야 나

등 에 해당 는 병원에 소- 7

산 여 소 감산 여 심사조5%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료 간 리료 는 간 인 보 에- ( )

라 입원료 소 에 가감 다.

종합 요양 요양병원 원 원, , , :ㆍ

등 가산 등 가산 등1 50% , 2 40% , 3

가산 등 가산 등 가30% , 4 20% , 5 10%

산 등 입원료 소 를 산 다, 6 .

종합병원 병원 병원, , :ㆍ

등 등 입원료 소 가산1 : 2 10% ,

등 등 입원료 소 가산2 : 3 10% ,

등 종병 등 입원료 소3 : 4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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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등 입원료 소 가4 10%

산,

등 등 입원료 소 가산4 : 5 10% ,

등 종병 등 입원료 소5 : 6 10%

병원 등 입원료 소 가산6 15% ,

등 입원료 소 산6 :

등 입원료 소 감산 다7 : 5% .

내장 후 6◦

시간 미만

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는 상태에◦

항 여 처 등,

자에게 소 시간 이상 이 소요6

는 경우에 산 있 나

내장 고 시간 미만 후- 6

당일 귀가 경우에 낮병동 입원료를 청

구 여 심사 조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낮병동 입원료는 실 실 등에 처- ㆍ

등 고 시간 이상 경6ㆍ

우에 산 는 것 고 시간 미6

만 경우에는 산 없

청구 심사내역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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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별 분리청구◦

는 경우에 입

원 자 약품

리료 청구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퇴원일◦

입원 간 약일 에 라 일

청구 여야 나

진료 를 월별 분리 여 각각 월별-

약일 에 입원 자 약품 리료

가 나 를 청구 경우에 입원( 11- (4))

간 약일 에 입원 자 약

품 리료 심사조

시〈 〉

- 원에 월 일부 월 일 지5 25 6 17 ( 24

일 입원 여 일간 약 경우에) 24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원이나5,090 ,

입원 간 월에 일간 월에 일간5 7 , 6 17

분리청구 면 월 약일5 7

일분에 해당 는 입원 자 약품 리료

원 월 약일 일분에 해2,030 , 6 17

당 는 입원 자 약품 리료 원3,910

각각 청구 여 원 심사조850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입원 자에 여-

입원 간 약 경우에 약일 에 라

산 다.

요양 여 법에 부사항◦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퇴원일-

일 여 청구토 함

상 가 장 본진료료1◦

가 나 원 입원 자 약품 리료- 11- (4)

사 일분 원( ) 7 : 2,030

일분이상 일분 원( ) 14 19 : 3,910

거 일분이상 일분 원( ) 20 27 : 5,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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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입원 간 일

약 일 에

라 산 해야 는

입원 자 약품

리료 청구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퇴원일◦

입원 간 약일 에 라

일 청구 여야 나

입원 자 약품 리료를 일분 병원- 1

입원 자 약품 리료 가 나11- (3)〔

가 를 약일 만큼 청구 여( )〕

심사조

시< >

- 병원에 일간 입원 여 일간 약24 19○○

경우에 입원 자 약품 리료는“14

일분이상 일분 가 나19 11- (3)( )〔 〕”

청구 여야 나 일분 가 나, 1 11-〔

가 를 회 청구 여 심사(3)( ) 19〕

조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입원 자에-

여 입원 간 약 경우에 약일 에

라 산 다

요양 여 법에 부사항◦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퇴원일-

일 여 청구토 함.

상 가 장 본진료료1◦

가 나 병원 입원 자 약품 리료- 11- (3)

가 일분 원( ) 1 : 640

일분 이상 일분 원( ) 14 19 : 6,350

가 나 원 입원 자 약품 리료- 11- (4)

마 일분 원( ) 5 : 660

사 일분 원( ) 7 : 950입원 자 약품 리료를 입원 일 만큼-

청구 여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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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원에 일 입원 여 경구약이 일- 7 5○○

간 약 경우 입원 자 약품 리료

는 일분 가 나 마 산5 11- (4)( )〔 〕

여야 나 일분 가 나 사7 11- (4)( )〔 〕

청구 여 심사조

원외처 후◦

외래 자 약품

리료 청구

외래 자 약품 리료는 내복약 조 또◦

는 외용약 주사 를 조 경우 조

일 에 라 산 있 나

원내조 를 지 고 원외처 후 외-

래 자 약품 리료 가 가 를 청( 11- (4))

구 여 외래 자 약품 리료 심사조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외래 자 약품 리료는-

내복약 조 일 에 라 산 다.ㆍ

외용약 또는 주사 를 내복약과 복합 조ㆍ

경우에는 내복약 조 일 에 다.

규 에도 불구 고 외용약 주사 약(ㆍ

가를 산 지만 주사료 등이 생 지

니 는 경우를 포함 를 복합 또는 단독)

조 경우에는 조 일 에 불 고 일1

분 약품 리료를 산 다.

주사 에◦

외래 자 약품

리료 청구

외래 자 약품 리료는 주사 를 단독◦

조 경우에 조 일 에 불 고

일분 외래 자 약품 리료를 산1

여야 나

일 내원 여 종 이상 주사 경우- 1 2 1

일분 외래 자 약품 리료 가 나( 11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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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를 산 청구 여야 나 회 청(4)( )) 2․

구 여 회 심사조1

시< >

천식 상병 일 내원 여 사루소부- 1

카농주 황산카나마이신주를 주사 고

외래 자 약품 리료 가 가 가( 11- (4)( ))

를 회 청구 여 외래 자 약품 리료2

회는 심사조1

◦ 약분업 외

자에게 주사 연

고 를 동시 여

시 외래 자 약

품 리료 청구

외래 자 약품 리료는 동일날 내원 여◦

주사 연고 를 동시에 처 는 경우

일분 외래 자 약품 리료 가 가1 11-〔

가 를 산 여야 나(4)( )〕

원에 일 내원 여 주사 연고 를- 1

동시에 여 고 일분 외래 자 약2

품 리료 가 가 나 를 청구11- (4)( )〔 〕

여 심사조 .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◦

약품 리료3.

가 내복약 조 일 에 라 산 다- .(1)

규 에도 불구 고 외(3) “(1)”

용약 주사 약가를 산 지만(

주사료 등이 생 지 니 는 경

우를 포함 를 복합 또는 단독)

조 경우에는 조 일 에 불

고 일분 약품 리료를 산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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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◦ 약품 리료 산

시 종별 가산

용 인

청구

◦ 약품 리료는 종별가산 용 여 산

없 나 원 종별가산 인 15%

를 가산 여 산 시 가산 심사조

◦ 약품 리료는 실 약이 이루어진 경우에

내복약조 일 또는 약일 에 라 산

종별가산 이나 소 가산 용 지 니

함

보건복지부 고시- 2001-40 (2001.7.1)

◦ 주사 단독 조

시 회에 주사1

일분 이상 조2

경우 약품

리료 산

◦ 주사 단독 조 시 약품 리료는 일분1

약품 리료 산 여야 나

주사 처 횟 만큼 약품 리료를-

청구

여 일분 약품 리료 심사조1

시< >

인슐린 를 일 회 회 청구- 1 , 3

후 외래 자 약품 리료 일분 회1 3

청구시 외래 자 약품 리료 일분 회1 1

◦ 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

약품 리료3.

가 외용약 주사 를 복합 또는 단독- .(3)

조 경우에는 조 일 에 불 고 1

일 분 약품 리료를 산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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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

◦ 퇴원약 없이 외

래 자 약품

리료 청구

◦ 외래 자 약품 리료는 퇴원약 에

여 산 여야 나 퇴원약 처 없이

약품 리료를 산 여 조

시< >

월 일부 월 일 지 입원- 07 6 3 07 6 20

후 퇴원약 처 없이 외래 자 약품 리료

청구 여 심사조

◦ 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1

입원 자 약품 리료는 원 자에-

여 입원 간 약 경우에 약일 에

라 산 다

◦ 산재보험 입

원 인 자가

건강보험

용시 입원 자

약품 리료

청구

◦ 산재보험 진료를 고 있 입원 자

가 건강보험 용 경우 입원 자

약품 리료는 건강보험 용일 시

여 해당 약일 약품 리료를 산

여야 나 산재보험 입원 간 합산,

여 산 함.

시< >

◦ 타 법 에 거 진료를 고 있 입원 자

산재 자동 보험 료 여 등 또는 일( , , )

진료를 고 있 입원 자가 건강보험

용 경우 입원 자 약품 리료는 건

강보험 용일 시 여 해당 약일

약품 리료를 산 함.

보건복지부 고시- 2003-65

(2003.11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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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일부 월 일 지 산- 07 4 20 07 5 19

재 입원 후 월 일부 건강보07 5 20

험 변경 어 월 일 퇴원시07 5 31

약품 리료는 건강보험 용 입원일 청

구 여야 나 입원일 산 여

심사조

◦ 상 가 장 본진료료1

가 나 병원 입원 자 약품 리료- 11- (3)

카 일분 원( ) 11 : 4,940

일분 이상 일분 원( ) 40 59 : 21,450

◦ 가 간 상자

입원 자 약

품 리료 청

구

◦ 가 간 자에게 트리돌주사를 일 회1 1

일간 여후 외래 자 약품 리료5

청구 여야 나 입원 자 약품 리료

청구함.

시< >

월 일부 월 일 지 가 간- 07 5 1 5 31 5

회 여 약 여시 외래 자 약품

리료 청구 여야 나 입원 자 약품

리료 산 여 심사조

◦ 가 간 상자에게 약이 요 여 약 를

처 조 경우 약품 리료 는 가· 「 」

간 사가 원외 직 자를 여

약 약 또는 공 에 외래 자

산 토 함

여- 65720-617 (2001.5.2)

◦ 상 가 장 본진료료1

가 나 병원 입원 자 약품 리료- 11- (3)

마 일분 원( ) 5 : 2,600 1

가 가 병원 외래 자 약품 리료- 11- (3)

가 일분 원( ) 1 :60

◦ 격일 또는 주 회1 ◦ 격일 또는 주 회 복용 는 약품 실1 ◦ 행 해 (01.1.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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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질 리료○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약 토 처

시 약품 리

료 청구

약 는 일 산 여야 나

실 약일에 약효 지속 간 포함-

간 약품 리료 산 여 실 약

일 심사조

시< >

포사맥스 산- 70mg 1 * 4

외래 자 약품 리료 일분(7 ) 1 * 4

산

외래 자 약품 리료 일분==> (1 ) 1 * 4

인

근거 여- : 65720-76

조 분부 격일 또는 주 회 약2001.2.1 1

토 처 경우 조 료 약품 리료는

실 약 는 일 산 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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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진료시 만◦

질 리료 청

구

만 질 리료는 진인 경우에는 산◦

없 나 당뇨병 고 등 상병,

진 내원 경우에 만 질 리료

가 를 청구 여 심사 조( 14)

상 가 장 본진료료1◦

가 만 질 리료- 14

주 고 당뇨병 등 상병 당해: 1. ,ㆍ

료 에 지속 내원 는

재진 자에 여 상담 등ㆍ

통 여 자가 자신 질병 이해

고 합병증 있도,

리체계를 립 경우에 산 다.

상 자는 원 요양 보건2. (

료원 포함 외래에 진료 는)

자 국 질병사인분「 」

에 질병 드 고( :I10~I13,

당뇨병 를 상병명I15, : E10~E14)

는 자 질병 드 신(

행동장 : F00~F99, G40~G41,

결핵 심장: A15~A16, A19,

질 : I05~I09, I20~I27, I30~I52,

뇌 질 신경계질: I60~I69,

자가 직 내원◦

지 경우에

만 질 리료

청구

만 질 리료는 고 당뇨병 등 상,◦

병 당해 료 에 지속 내

원 는 재진 자에 여 상담 등·

통 여 자가 자신 질병 이해

고 합병증 있도 리체계,

를 립 경우에 산 있 나

자가 직 내원 지 고 자가족이-

내원 여 담당 사 상담 후 약 또

는 처 는 경우에 만 질 리

료 가 를 청구 여 심사조( 14)

만 질 리료◦

산 횟 청구

만 질 리료는 자에 여 연간◦

회 이내 월 회이내 산 토 어12 ( 2 )

있 나

고 뇌경색 등 상병 동일 월에-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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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내원 경우 만 질 리료 가3 ( 14)

를 회 청구 여 회 심사조3 1

신: G00~G37, G43~G83,

생 갑상: C00~C97, D00~D09,

장 간 질: E00~E07, :

만 신부B18, B19, K70~K77,

증 를 주상병명 는 자: N18)

에 다.

당 자에 여 연간 회3. 12

이내 단 월 회이내 산 다( , 2 ) .

만 질 리료◦

를 산 없

는 상병 진료후

만 질 리료

청구

만 질 리료를 산 없는 궤양,◦

신장염 등 상병 진료 후 만 질 리

료 가 를 청구 여 심사조( 14)

만 질 리료를 산 없는◦

어지러움 상 불명 골다공증 상, ,

불명부 소 궤양 등 상병 진료

후 만 질 리료 가 를 청구 여 만( 14)

질 리료 심사조

건강검진 당일◦

산 만 질

리료 청구

◦ 건강검진 당일 상 불명 고 심장

콩 신장 병 상병 만 질 리( )

료 청구 여 만 질 리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료 에 동일-

사가 검진결과에 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

진 행 진료과 연계 단 므

진 료는 별도 산 없고 진 료를

외 진료 용 요양 여 용 청구

갑상샘 독증 등o

부상병 진료후 만

갑상샘 독증 주상병 청구 시 만o

질 리료가 인 나 부상병 청구

상 가 장 본진료료 산 지침o 1

고 당뇨병등 상병 당해 료 에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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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 리료 청

구

여 만 질 리료가 심사조 .

시< >

지염 주상병 갑상샘 독증,

부상병 만 질 리료 가 청구( 14)

여 만 질 리료심사 조

지속 내원 는 재진 자에 여

상담등 통 여 자가 자신 질병.

이해 고 합병증 있도 리체계,

를 립 경우에 다.

상 자는 원 요양 보건 료원 포- (

함 외래에 진료 는 재진 자 국) '

질병사인분 에 질병 드 고' ( :

당뇨병 를 상병명I10-I13,I15, :E10-E14)

는자 질병 드 신 행동장(

:F00-F99,G40-G41,

결핵 심장질:A15-A16, A19 :I05-09,

뇌 질 신I20-I27,I30-I52, : I60-I69,

경계질 신생: G00-G37, G43-G83, :

갑상 장C00-C97, D00-D09, :

간 질 만E00-E0, : B18, B19, K70-K77,

신부 증 를: N18) 주상병<< >> 는 자

에 여 산 여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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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료2.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양 검사료 규◦

검사료 청

구

검사료 항목에 편 가 없는 검사◦ ⌜ ⌟

를 양 시행 경우에 검사료는 회1

만 산 여야 나 회를 산 청구 여2 ․

회 검사료 심사조1

시< 1>

난청상병에 청 검사 나 나 등- ( 634, 636 )

를 양 귀에 실시 고 회 청구 여2 1

회 심사조

시< 2>

녹내장상병에 나 양 에- ( 675)

실시 고 회 청구 여 회 심사조2 1

상 가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칭 에 양 검사를 에는 편- “

이라는 가 없는 소 만 산”

다.

상 가 장 검사료2◦

- 나 청 검사 청 계 에 검사634 [ ]

나 청 검사 임 단스 트리에- 636 [

검사]

나- 675

양 에 검사를 실시 경우에◦

소 검사료를 회 산 여야 나 회1 2

청구 여 회 검사료는 심사조1

상 가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칭 에 양 검사를 에(2)

도 편 이라는 가 없는 소“ ”

만 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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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구건조증 일 내원 여 분- 1

능검사 나 가 를 양 에 실시 고( 683 )

회 청구 여 회 심사조2 1
탁검사시 탁◦

검사 또

는 검사 뢰일자

락청구

◦ 탁검사를 실시 경우에는 탁

검사 뢰일자를 드시 재 여야 나

탁검사 또는 검사 뢰일자를-

재 지 고 청구 여 해당검사료

탁검사 리료 심사조

시< >

상병 탁검사 에 뢰 여-

실시 검사에 해 검사 뢰일자CBC

를 재 지 고 청구 여 해당검사료

탁검사 리료를 심사조

심사청구 명 식 작 요◦ ․

탁검사 에 뢰 검사료 청구시 검사-

뢰일자 탁검사 요양 검체, ,

탁 구분 자를 해당란에 드시 재‘L'

탁검사시 검사소 를 가산- 10%

여 란 에 청구 여야 함“ ” .Ⅰ

탁 검사를◦

요양 종별 가

산 이 용 는

진료행 란( )Ⅱ

청구

◦ 탁검사를 실시 경우에는 탁검사료

탁검사 리료를 합 여 란 본진료약(I) ( ․ ․

특 재료 에 재 여 청구 여야 나 진료)

행 란에 재 청구 여 란에 용( ) ( )Ⅱ Ⅱ․

는 요양 종별가산 해당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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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 외검사료◦

청구

검체 취에 검사 지 장시간이 소요◦

경우 검사 결과가 부 해질 있는 검

사항목 탁 없 나

나 나 검사 등- Wet smear( 4), ESR( 103)

다른 요양 에 검사를 뢰 고

탁검사료 탁검사 리료를 청구 여

심사조

검체검사 탁에◦

검체 취에 검사 지 장시간이 소요 경-

우 검사 결과가 부 해질 있는 검사항

목 탁 상에 외 다.

요검사 검사Wet smear< >, ESR< >․

․ 체 천자 검사 뇌척 인 검체 등< >

검사료 산 드◦

미 재에 른

청구

◦ 구 태 나 스 분획 나( 110), HDL (

등 검사는 진단검사 과302)

가 독 고 독소견 를 작 ․

경우에 해당소 가 가산 므10%

해당검사료 산 드 재시 산 드-

자리에 재 여 청구 여006「 」

야 나 락청구 여 해당006「 」

검사료 심사조

상 가 장 검사료2◦

검체검사료- 1

주 별 에 열거 항목 진단검사: 4.( 2)ㆍ

과 가 독 독소견 를 작

경우에 산 소․

를 가산 여 산 다 산 드10% .(

번째 자리에 재6 )

별 에 열거 항목 상 가* ( 2)

장 검사료 조2 .

산 진 에 산◦

없는 검사

산 진 목 검사 요양 여가 인◦

는 검사는 소변검사 검사 검, ,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산 진 목 시행 는 검사 건강보험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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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청구 사 매독 검사 풍진검사 모, , HBsAg,

체 청 별검사 Triple test( -FP,α

이나Estriol, -HCG)β

상임신 리 상병에 인 지 는- B

간염 항원 간염 항체e , B e , SGOT,

등 검사료를 청구 여 심사조SGPT

요양 여 인 >

요양 여 상 검사-

소변검사 검사 검사, ,․

매독 검사 매독 청검사( ), HBsAg․

모체 청 별검사 Triple Test․

( 풍진검사-FP, Estriol, -HCG) (IgG, IgM)α β ․

여 상검사-

검사 양 검사,․

자궁경부 포진검사․

타 국민건강보험요양 여 에․

규 별 여 상 가목에[ 2] 3

건강검진 범주에 속 는 검사항목
종 요 일◦

검사를 실시

경우에 요 일

검사료 청구

요 일 검사 질산염 포함 여 종8◦

실시 경우 요일 검사 종 지 나10 ( 3)

청구 여야 나

요 일 검사 종 지 나 요 질산- 7 ( 2)

염검사료 나 를 각각 청구 여 심( 9)

사조

상 가 장 검사료2◦

나 요 일 검사 종 지- 1 4

나 요 일 검사 종 지- 2 7

나 요 일 검사 종 지- 3 10

주 나 나 나 검사항목 다 과 같다: 1, 2, 3 .․

리 겐 단 당 요잠 리루, , , , ,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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톤체 질산염 구, , pH, , 〕

나 요 질산염- 9

질병이 없는◦

신생 입원시

ABO & Rh

청구

질병이 없는 상신생 경우 ABO &◦

검사가 요 지 나Rh

병원에 출생 단일 상병에- (Z380)

나 가 나 가 검ABO( 201- ) & Rh( 202- )

사를 청구 여 신생 인지감별

여 실시 것 인 어 보험 여

상에 외함.

국민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[◦

2]

여 상 다 각목 진료 질- 3.

병부상 진료를 직 목 지 니․

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 는 행 약․

료재료

가 본인 희망에 건강검진.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신생 인지 감별 여 검사를- ( )認知

실시 는 것 보험 여 원리에 부합 지

니 므 료보험요양 여 분만 여,

여 상 에 거 보험-7( )-(9)Ⅱ

여 상에 외 는 것임

구 분포계◦

구 분포

계 검사를 산

구 분포계 는 감별진단에,◦

소 분포계 는 소 질 등 질

감별진단에 실시 는 검사이나,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나 구 분포계 는 감별진단에122

실시 고 나 소 분포계 는 소 질, 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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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상

병에 청구

상 도질 장 질 등 상병에- ,

구 분포계 검사 나 소 분포계( 122),

검사를 청구 여 심사조

등 질 감별진단에 실시 는 검사

동 검사 증이 닌 질 에 존 항CBC

목에 추가 여 일 여 산Set

는 없
간이 당◦

검사 당

검사료 청구

간이 당 당 검사 경우에는◦

당검사 량 나 가 청구 여- ( 371- )

야 나 당검사 량 나 나 청( 371- )

구 여 심사조

시< >

상 불명 당 상병 간이 당-

당검사 량 나 가 검사( 371- )

후 당검사 량 나 나 청구( 371- )

여 심사조

상 가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나 가 당검사 량- 371-

주 간이 당 에 검사시 에도 소:

를 산 다.

항산균검경 검사◦

시 검사료 청구

항산균검경검사를 실시 경우에 항산균검◦

경검사 나 가 청구 여야 나 항( 400- )

산균집균도말검사 나 나 청구 여( 400- )

심사조

상 가 장 검사료2◦

나 미생 미경검사 일 염색- 400 [ ]

가 그람염색 리 검경 항산균검경 등. , ,

나 항산균집균도말검사.

다 진균검경 도말염색 등.



- 43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미생 약 감◦

검사료에

검사결과 미첨부

청구

미생 약 감 검사 나 는 검사결과( 406)◦

를 첨부 여 청구 여야 나 검사결과를

첨부 지 검사료 심사조

상 가 장 검사료2◦

나 미생 약 감 검사- 406

주 검사결과를 첨부 여야 다: .ㆍ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약 감 검사를 목 양검사를 지시-

나 양검사 결과 미생 이 생장 지

약 감 검사를 실시 지 못 경우

에는 미생 양 동 검사 나 소( 405)

만 산 고 미생 이 생장 여 양,

동 검사 약 감 검사를 실시 경

우에는 미생 양 동 검사 나( 405)

미생 약 감 검사 나 소( 406)

각각 산 함.

미생 이 생장◦

지 는 경우에

산 없는

미생 약 감

검사료 청구

미생 양검사 결과 미생 이 생장 지◦

약 감 검사를 실시 지 못 경

우에는 미생 양 동 검사료만 산

여야 나

미생 양 동 검사료 나 미- ( 405)

생 약 감 검사료 나 를 각각( 406)

청구 여 미생 약 감 검사료 심사

조

원 요양◦

에 산

없는 미생

양 동 항균,

소억 농도

원 요양 에 미생 양 동,◦

항균 소억 농도검사를 실시 경우 미

생 양 동 검사 나 가 항균( 405- ),

소억 농도검사 나 나 를 산 여( 406- )

야 나

상 가 장 검사료2◦

나 미생 양 동 검사- 405

가 미생 양 동 검사.

나 항산균 양 동 검사.

나 미생 약 감 검사-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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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료 청구 미생 양 동 검사료 나 가- ( 405- )

종합 요양 에 산 있는

미생 양 동 항균 소억 농,

도검사료 나 나 를 청구 여 항균( 407- )

소억 농도검사 나 나 미생( 406- )

양 동 항균 소억 농도검사,

료 나 나 심사조( 407- )

시< >

굴염 상병에 미생 양 동 항- ,

균 소억 농도검사를 실시 고 미생

양 동 검사료 나 가 미생( 405- )

양 동 항균 소억 농도검,

사료 나 나 를 청구 여 미생( 407- )

양 동 항균 소억 농도검사료 나, (

나407- ) 항균 소억 농도검사료 나(

나406- 심사조)

가 스크 산법.

나 항균 소억 농도 검사.

다 항산균 약 감 검사.

나 미생 항산균 외 양 동 약- 407 ( ) , ,

감 검사

주 종합 요양 에 여 산:1.․

미생 간이 양검사 미생 양,

동 검사 미생 약 감 검사는,

별도 산 지 니 다.

가 미생 양 동 스크 산법. ,

감 검사

나 미생 양 동 항균 소억. ,

농도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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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궤양 등이◦

진 경우에

인 는

He l i c o bac t e r

검사료Pylori

청구

검사료 나 는 내Helicobacter Pylori ( 415)◦

시경 등에 해 십이지장 소

궤양 포함 등 림 종( ), MALT

이 인 경우에 인 나

만 염 등 상병에 상부소 내시- ㆍ

경검사료 나 상부소 내시경 생( 761),

검료 나 검사료를 청구( 854) H.Pylori

여 검사료 심사조H.Pylori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검사는 내시경 등- Helicobacter Pylori

십이지장 소 궤양 포함( ),

등 림 종MALT (low grade gastric

mucosa-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

이 인 자에게 인 함phoma)

침 또는 내시경◦

에 취 생

검 검체에

해부병리조직검

사료 청구

천자 개 침 또는 내시경 에 취 생, ,◦

검 검체 조직검사를 실시 경우에 해부

병리조직검사료 생검 또는 조직 나- (

가 를 산 여야 나550- )

- 갑상 질 에 침 생검(Needle Aspiration)

검체 실시 조직검사를 해부병리조직

검사료 신 폐 등 큰장 출 나- , , (

나 청구 여 심사조550- )

상 가 장 조직병리 검사료2 2◦

나 해부병리조직검사- 550

가 생검 또는 조직.

주 천자 개 침 또는 내시경 생검: , ,․

검체에 여도 소 를 산

다.

나 신 폐 등 큰장 출시. , ,

다 종양 경우 림 청소포함시.

라. 다 항목 림 가 개 이상20「 」

이거나 라 편 가 개 이상시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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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신MMSE(◦

진단검사 검사)

청구

간이 신진단검사 는 미 소타검(MMSE)◦

사 나 가 산 여야 나( 621- ) 50%

억 검사 나 청구 여 심- ( 623)

사조

시< >

킨슨병에 매 상병 간이 신-

진단검사를 실시 고 지각 억 검사

나 청구 여 심사조( 623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간이 신진단검사는 미 소타 다면 인 검-

사 나 가 용 산 다( 621- ) 50% .

결장경 폴립◦

시

폴립 개 마다

산 해부병리

조직검사 나( 550

가 료 청구- )

해부병리조직검사는 장 당 회 산1◦

있 나 결장경 폴립 자 가 시, ( 770- )

폴립 개 마다 해부병리조직검사

나 가 산 여 회 심사조( 550- ) 1

상 가 장 조직병리검사료2 2◦

나 해부병리조직검사 가 생검 또는- 550 .

조직

폴립 시행◦

시 내시경 생

검료 청구

폴립 시 결장경 종양 시행◦

경우에 내시경 생검료 나 는 해당( 854)

료에 포함 어 별도 청구 없 나

결장 폴립상병에 일 내원 여- 1 snare

심사지침◦

장용종 내시경 시 폴립 크-

가 이상이거나 미만이 라0.5cm , 0.5cm

도 가미 를 사용 여 경우(snar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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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만 사용 여 결장경 종양(0.5cm )

폴립 거시 동시에 산 내

시경 생검료 나 나( 854 766*20%→

가임 를 각각 청구 여 내시경 생검료)

나 심사조( 766)

에는 자 가 결장경 폴립 인770

며 폴립 크 가 미만인 경우에, 0.5cm

는 폴립 개 상 없이 결장경검사 나(

소 과 내시경 생검 나 소766) ( 854)

인 다.

신체 신경부◦

에 검사를

경우에 산 는

신경 검사료

청구

신경 검사 나 는 신 능 뇌신경( 610) ,◦

운동 능 지각 능 사자 신경계 자,

보행 실 등 신체 신경, ,

부 에 시행 경우 산 있 나

본진료료에 포함 는- Muscle Tonus,

등 일부 검사만Muscle Power, D.T.R

시행 고 신경 검사료 나 를 청( 610)

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신경 검사 나 는 신경계통 추신경- ( 610) (

계 말 신경계 이상 진행과)

객 가 내 검사

신 능 뇌신경운동 능 지각 능 사자, , ,

신경계 자 보행 실 등, ,

신체 신경부 에 여 시행 경

우를 며 개 단편 인 신경 검, 1~2

사 는 경우 즉 Muscle Tonus, Muscle

Power, D.T.R, Sensory Joint Coordination

등 는 것 신경 검사 부

분 인 검사 이 경우에는 본진료료에

포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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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농 이◦

염에 산

없는 청 검사료

임 스(

트리에 검

사 청구)

청 검사 임 스 트리에 검(◦

사 는 삼출 이염 난청 이명 등에 산) , ,

있 나

만 농 이염 상병등에 청 검사료-

나 임 스 트리에( 636,

검사 를 청구 여 심사조)

심사지침◦

나 청 검사 청 계 에 검- 634 (

사 는 청 는 검사이며 나) Level ,

청 검사 임 스 트리에636 (

검사 는 귀속 고실) Fluid ,

등골근 사 등 는 검사이므,

삼출 이염 난청 이명 등에 인 함, ,

요 역 검사에◦

포함 어 별도 산

없는

내 검사료

청구

내 검사는 요 역 검사에 포함◦

므 별도 산 없 나

요실 등 상병 요 역 검사시-

내 검사료 나 를 별도( 656-1)

청구 여 심사조

심사지침◦

- 요 역 검사 나 시 내 나( 656) ( 656

소 검사료에 포함 므 별도 인-1)

지 니함

◦ 췌장내분 능

검사 경구포도

당부 검사료 나(

나 청구693- )

◦ 경구포도당부 검사 나 나 는( 693- ) glucose

를 해진 횟 인 회 실시 고 검사과5

모니 고 내분 공 내과

또는 소 과 가 독 고 독소( )

견 를 작 경우에 산 여야 나

당검사 량 나 나 회 실시 고- ( 371- ) 1

상 가 장 능검사료2 3◦

내분 능검사-

주 소 분 항목 주에 명시 검사1:

를 해진 횟 만큼 검사를 실시 고,

검사과 모니 고 내분

공 내과 또는 소 과 가 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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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구포도당부 검사료 나 나 청( 693- )

구 여 심사조

시< >

인슐린 존 당뇨병 상병 당검사-

량 나 나 회 실시 고 경구포도당( 371- ) 1

부 검사 나 나 청구 여( 693- )

심사조

고 독소견 를 작 경우에 산

다

나 췌장 내분 능검사- 693

나 경구포도당부 검사 나 나. ( 693- )

주 를 회 시 산 다: Glucose 5 .

부 조 마 굴◦

검사료에 포함

어 별도 산

없는 조

마 굴 검사료

청구

부 조 마 굴 검사료 나 에는 조( 673)◦

마 굴 검사료 나 가 포함 어 있어( 672)

별도 산 없 나

- 조 마 굴 검사료 나 부 조( 672)

마 굴 검사료 나 를 각각 청구( 673)

여 조 마 굴 검사료 나 심사조( 672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부 조 마 굴 검사 나 는 굴 이상- ( 673)

상병에 부 조 약 싸이크 질 등 를( )

고 일 후에 는 검사 부 조 마2~3

굴 검사 나 소 에는 일( 673)

과 실시 는 조 마 굴 검사 나(

용이 포함 것이므 조 마 굴672)

검사 나 는 별도 산 지 니함( 672) .
검사 산◦

횟 청구

검사 나 는 주 회 이상 실시( 675) 3◦

라도 회 이내만 산 여야 나 주3

회 청구 여 회는 심사조4 1

상 가 장 검사료2◦

나 검사- 675

주 주 회 이상 실시 라도 회 이내만: 3 3․

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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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극등 미경검사

산 횟 청구

극등 미경검사는 주 회 이상 실시2◦

라도 주 회 산 여야 나 주 회2 3

청구 여 회는 심사조1

상 가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나 극등 미경검사- 681

주 주 회 이상 실시 라도 회이내만 산: 2 2

다.
경 십자◦

시 경

검사 청구

경 에 십자인 시 경검사◦

는 해당 료에 포함 어 별도 청구

없 나 십자인 료 경 검

사료를 각각 청구 여 경 검사료 심사

조

시< 〉

우 십자인 열 상병 경 십-

자인 자 실시 고 경( 88)

검사 나 를 별도 청구 여 경( 750)

검사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에 실시 행 료는 건- Endoscopy

강보험 요양 여행 그 상 가 등

고시 어 있는 해당 소

산 함

◦ 면내시경검사시

경 산소

포 도 검사

청구

면내시경검사시 도미컴주 등 진 요법◦

목 여 약 인 산소포 도

심 등 변 를 monitoring

여 시행 경 산소포 도검사는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면내시경검사는 면 도를 통해 내시경검사

불편감 해소 고 자가 시 상 편리함

이 택 는 면내시경검사 시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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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리행 에 해당 므 별도 청구

경 산소포 도검사 나 료 심사( 723)

조

시< >

십이지장궤양 식도 역 질 상병- , -

도미컴주 상부소 내시경검사,

동시 청구 경 산소포 도

검사 나 료는 심사조( 723)

처 검사 후 식이 회복

지 경과 해 회복실에 가료를

요 는 등 고 여 면 내시경검사‘ ’,

면 장내시경검사‘ ’,‘ 면내시경 역행 담

췌 조 면 지경내시경검사 등’‘ ’

에 여는 각 해당내시경검사에 상 가

약 료는 상 가 이내에 실구입가,

에 해 보험 여 인 시 후에

면내시경검사 진 요법 등 회복실 등에

자에게 공 는 추가 인 자 리행「

에 해 는 이를 여 인 여 자」

본인이 그 용 부담토 여 2001. 4. 20

일 진료분부 용토 함.

면내시경검사는 면 도를 통해 내시경검사-

불편감 해소 고 자가 시 상 편리함

이 택 는 면내시경검사 시행,

처 검사 후 식이 회복 지

경과 해 회복실에 가료를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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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등 고 여 시 후에 진 요법 등

회복실 등에 자에게 공 는 추가

인 자 리행 에 여는 여 인「 」

토 는 면내시경검사시 도미컴주

등 진 요법 목 여 약 인 산

소포 도 심 등 변 를 monitoring

여 시행 경 산소포 도검사는

자 리행 에 해당 므 여 인 .

검사Free T4◦

동시 실시

검사Free T3

청구

갑상 능 항진 또는 증 감별◦

검사는 감별이Free T3 Free T4

어 운 경우에 실시 므

갑상샘 독증 상병에 일 내원 여- 1 Free

검사 검사 각각 청구T3 Free T4

어 나 검사료 심사조Free T3( 330)

심사지침◦

나 검사는 갑상 능 항진- Free T3( 330)

또는 증 평가 며 특히 심,

갑상 질 동 갑상 능 이상

평가 는데 용 검사이나 부분, Free

감별이 어 운 경우에 실시 므T4

나 동시 실시시는 인Free T4( 334)

지 니 다.

검사료 드 구분o 요양 여 용청구시 명 에 검사료 산o

시에는 드구분 산 해야 나 드1

건강보험 요양 여 용 청구 법o

드구분 드를 구분자 드를 재-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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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보험등재약 산 여 검사료3( )

심사조

시< >

본태 고 상병에 요검사 검사, ,

종검사 청구 시 드구분 산LFT 7 3

여 검사료 심사 조

경우는 드시 해당 구분자를 재

드구분-

가1.

용 가2.

보험등재약3.

원료약4.

료재료8.
검사료o HgbA1C

청구

나 마 검사는 요양 여 용o 832 HgbA1C

에 거 개월에 번 산 여야3~4 1

나 개월에 번 검사를1~2 1 HgbA1C

실시 여

개월에 회 심사조3 1

시< >

말 장 합병증 동 인슐린

존 당뇨병 상병 내원 여 매월

검사를 청구 여 개월에 회HgbA1C 3 1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o

나 마 검사 나- 382 Hgb A1C 397

검사는 당뇨병 자에게 시행Fructosamine

는 당조 지 검사 검사는 과Hgb A1C

거 개월 검사는 과거 주간3-4 , Fructosamine 2

평균 당 를 는 등 평균 당

간 검사 실시목 이 상이 므 Hgb

검사는 개월 간격A1C 3-4 , Fructosamine

검사는 개월 간격 인 부득이 게1 ,

상 검사를 개월 간격 동시 실시 는3-4

경우에도 가지 검사 모 인 다.
자궁경 검사o 란과 불임증 자에게 란o 국민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o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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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를 인 경우에는 자궁경

검사 나 청구해야 나 자궁( 731)

경 양 상검사 청구( 891)

여 심사조

시< >

란과 불임증 상병에 산모 양

막 열 여부를 인 는 검사인 자궁경

양 상검사를 청구 여 란 인

는 검사인 자궁경 검사 인 고

심사조

2]

나 자궁경 검사는 자궁 경부인자- 731

인 불임증 자를 진단 법

부 합 경 이나 자 경

상 작용 이상에 해 자 침 가 가능

가를 단 는 검사이다.

면 자궁경 양 상 검사는 산모891

양막 열 여부 인이 어 운 경우에 실시 는

자궁경부 검사임.

미 소타◦

다면 인 검사

청구(MMSE)

간이 신진단검사 는 나 가 미(MMSE) 621 .◦

소타 다면 인 검사(MMPI) 50%

용 여야 나 청구 어 심사 조150%

시< >

뇌내출 편마 등 상병 미 소타- ,

다면 인 검사 를 실시 고 나(MMSE) 621

가 미 소타다면 인 검사 를. (MMPI)

고시 행2000-73 ( )◦

간이 신진단검사 는 나 가 미 소타- 621

다면 인 검사 용산 함50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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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여 심사 조150% 50%

◦ 췌장 내분 능

검사 경구포도

당부 검사료

청구

◦경구 포도당부 검사 나 나 는 주( 693 ) ‘ ’

사항에 거 를 회 후 소Glocose 5

를 산 여야 나 를 회Glocose 5

후 경구 포도당부 검사 나 나 를 회( 693 ) 5

산 여 회 심사조1

◦상 가 장 능 검사료2 3

췌장 내분 능검사 나 경구 포도당부- .

검사 주 를 회 시 산 다‘ ’Glocose 5 .

◦요 역 검사료

청구

◦요 검사는 요 역 검사(EY251)

에 포함 므 별도 산(E6560)

없 므 심사 조

시< >

요 역 검사 요 검사를 일에 동- 1

시에 산 시 요 검사 심사 조

◦ 심사지침

요 역 검사 시 요 검사는 소- (E6560)

검사료에 포함 므 별도 인 지 니함.

◦지속

뇌 검사료

청구

◦외래에 시간 가량 뇌 검사를 실시 고4

나 지속 뇌 검사를 산 시-615

심사 조

시< >

◦상 가 장 능 검사료2 3

능검사 지속 뇌 검사 일- [1

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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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이 없는 소 작 상병에 외래 일(1 )

내원 여 시간가량 뇌 검사 실시후 지속4

뇌 검사 산 어 심사 조(F6151)

◦ 재 침생검-

타부 청구

양 신생 에 침생검 양 실시◦

경우 회만 청구 여야 나1

회 청구 여 회 심사조- 2 1

건강보험요양 여 용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(2)

칭 에 양 검사를 에도 편“

이라는 가 없는 소 만 산”

다.

립 특이항원검◦

사 청(PSA)

구

립 특이항원검사 는(PSA) 40◦

이상에 부요 증상 등 임상소견 병,

또는 검사결과 이 심 는 경우에 산

있 나

미만 립샘염 상병에 청구 여- 40

심사조

보건복지부고시◦

립 특이항원검사 는 이상에(PSA) 40

부요 증상 등 임상소견 병 또는 검사결과,

이 심 는 경우에 인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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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진단가산료◦

청구

당해 요양 에 상근 는 진단 사 과◦

가 독 고 독소견 를 작

경우에 해당 상진단료 소 10%

를 가산 있 나

내과 가 과 등 가 독- ,

고 상진단 가산료 를 가산 청구10% ․

여 가산료 심사조

◦ 상 가 장 사 단 상진단료3 1

주 당해 요양 에 상근 는 진단 사: 1.ㆍ

과 가 독 고 독소견

를 작 경우에는 소

를 가산 다10% .

동일부 에 동시◦

매 이상 시2

상진단료청구

동일 부 에 여 동시 매 이상 사2◦

단 상진단 경우에는 매5

지 해당 상진단료 소 50%

각각 가산 여 청구 여야 나 해당 상

진단료 소 를 각각 청구 여100%

그 심사조

◦ 상 가 장 사 단 상진단료3 1

주 동일부 부 일 는 것과 통: 3. (ㆍ

상 동일 름에 있는 범

에 여 동시에 매 이상) 2

사 상진단 경우에는 매2

부 매당 소 각각50%

가산 여 산 매 지만5

산 다.

상병명과 이◦

사 상

사 시 질병이 있는 부 를◦

고 청구 여야 나 상병과 상이 부 가

국민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[◦

요양 여 용 법 가 에1] 2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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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료

청구

청구 어 심사조

시< >

가슴 타 상 허리뼈 염좌-“ ”“

장 상병에 부 매 경추 매 요추 매” 1 , 2 , 2 ,

목 회 매를 청구 여 상병과 상이1 2

목 회 매를 심사조1 2

거 각종 검사를 포함 진단 료행 는 진

료상 요 다고 인 는 경우에 행 도

실시토 함.

상 장 송◦

시스 (FULL PACS)

이용 경우에

상진단료 청구

상 장 송시스 보(Full PACS)◦

고 진단 사 과 가 상근 는

요양 에 를 이용 여 사Full PACS

시 상 장 송시스 (Full

료 이용에 소 를 별도PACS)

산 있 나

진단 사 과 가 상근 지 는 요-

양 에 를 이용 여 사Full PACS

고 상 장 송시스

이용에 소(FULL PACS)

를 청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상 장 송시스 인< >

상 장 송시스 이용 여 름-

사용 지 는 경우 에 요(Full PACS)

양 여 용 산 진단 사 과 가

상근 는 요양 에 산 가능 나 진단

사 과 가 상근 지 는 요양

별도 산 없

상 가 장 사 단 상진3 1◦

단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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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장 는 있 나 진단 사 과- Full PACS

가 상근 지 는 요양 에

상 불명 천식 상병 부“ ”

실시 고 부 료 다 상( 121)

장 송시스 이용에 소

병 원 를 청구 여 상( , 27.08 )

장 송시스 이용에 소

를 심사 조

주: 5.․ 상 장 송시스 (FULL PACS)

이용 여 름 사용 지 경

우에는 매에 해 병원 원1

산 고 매부 는 소27.08 2

각각 가산50%

매 지만 산 다5 .

상C-Arm◦

증폭장 이용료

청구

상증폭장 이용료 다 는C-Arm ( 101)◦

도 또는 복 등 실시 경

우에 산 있 나

내시경 추간 거 체내고 용- ,

속 거 등에 상증폭장C-Arm

이용료가 청구 어 심사조

시< 1>

엄지 가락 외 증 상병에 실시 체내고-

상 가 장 사 단 상진단3 1◦

료

다 상증폭장 이용료- 101 C-Arm

주 도 또는 복 등 실시 경:․

우에 산 다.

척추 시 사용 는 상증폭장- C-Arm

이용료는 다 주 에 거 골 탈101‘ ’

구 도 복 이나 복 시에는 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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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속 거 고 상증C-Arm

폭장 이용료 다 를 청구 여 심사( 101)

조

시< 2>

타 추간 장 상병에 내시경 추간-

거 자 나( 49- ) 실시 고 C-Arm

상증폭장 이용료 다 를 청구( 101)

여 심사조

도 인 며 그 외 척추 에 는 인,

지 니 다.

경 맥신우조◦

시 산

없는 조 주입

료 청구

사 특 상진단시 조 주입료는 소◦

사 진단료에 포함 므 별도 산

없 나

요 결 상병에 경 맥 신우조-

시 조 주입 후 조 주입료

맥내일시 주사료 마 를 청구 여 심( 2)

사조

상 가 장 사 특 상진3 2◦

단료

주 당해 요양 에 상근 는 진단 사: 1.․

과 가 독 고 독소견 를 작

경우에는 소 를 가10%

산 다.

매 사 스 트 를 불2. , ,

고 소 산 며 또 조

주입료도 소 에 포함 므

별도 산 지 니 다.

진단 사 과◦

가 독

경우에 산

산 단 상진단 경추 추 요, ,◦

추 부 에 동시에 실시 고 해당 에

상근 는 진단 사 과 가 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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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독료 청구 경우에는 척추 료를 소CT

산 여야 나160%

척추 료 소 청- CT 165%

구 여 심사조

시< >

- 진단 사 과 원에 등뼈 골 상병' '

경추 추 요추부 에, , CT

고 척추 료 다 소CT ( 245- )

를 청구 여 심사조165%

다 척추- 245- CT

주 경추 요추 추 부 를 동시 거나: , ,․

경추 요추를 동시 경우에는 소,

를 가산 다50%

경추 추 요추, ,◦

부 에 CT

동시에 실시

경우 료

청구

경추 추 요추 부 또는 경추 요추부, , ,◦

에 동시에 실시 경우 척추CT

다 소 를 청CT( 245- ) 150%

구 여야 나

- 척추 를 청구 여 심사조CT 200%

시< >

타 명시 추간 상병 경추- ,

추 요추 부 에 고 척, CT

◦ 상 가 장 사 특 상진단3 2

다 척추- 245 - Spine CT

주 경추 추 요추 부 를 동시에: , ,․

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에 경우,

에는 소 를 가산 다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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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다 를 청구 여CT( 245- ) 200%

심사조

척 강 조◦

과(Myelogram)

척추 를 동시CT

에 실시 는 경

우 료 청구

.

동일에 척 강조 과(Myelogram) spine◦

를 실시 는 경우 척 강내 조CT ,

를 주입 후 를 는 다spine CT

주 또는 강내조-245 2 " "

에 용 여 다 소spine CT( 245- )

청구 여야 나130%

척 강조- (Myelogram) 100% spine

를 청구 여CT 100% spine CT 130

심사조% .

시< >

상 불명 추간 장 등 상병 척-

강조 (Myelogram) 100% spine CT

청구 어 강내조 에 용100%

여 심사조spine CT 130%

심사지침◦

동일에 척 강조 과- (Myelogram) spine

를 실시 는 경우 척 강내 조 를CT ,

주입 후 를 는 다spine CT

주 또는 강내조-245 2 " "

에 용 여 다 소spine CT( 245- )

인 함130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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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종◦

Brain MRI

시행시 료

청구

여러 종 회 실시 는MRI◦

경우 종 횟 에 계없이 1

소 를 산 고 과2

종 에 불 고 소3

만 산 고 이상50% , 4

소 만 산 여50% 200%

를 산 토 어있 나

뇌경색 등 뇌질 에 여러 종- MRI

실시 후 각각 소

청구 여 심사조100%

시< >

뇌경색 상병 동일에- Brain MRI,

실시Brain MRA, Brain diffusion

고 다 가 소Brain MRI( 246- (1))

다 가 소100%, Brain MRA( 246- (7))

다100%, Brain diffusion( 246

나 소 를 각각 청구 여- (1)) 100%

보건복지부 행 해◦

뇌경색 등 뇌질 에 여러 종- MRI

회 실시 는 경우 가 산 법 동일(

에 시행시 포함)

ㆍ 주일 이내에 자 상태 변 없이 회1

시는 종 횟 에 계없이

소 를 산 고1 2

부 는 종 에 불 고 소

만 산 다만 이상50% , 4

소 만 산 여50%

를 산 함 진단시 포함200% .( )

주 이내라 라도 자상태 변 가 있1ㆍ

어 추 경우에는 별도 산 는

것 원 며 산 법 동일부, '

동일상병에 여 여러 종

동시 시행시 가 산 법 에'
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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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소MRA 100% MRI

인50%

뇌질 상병에 종 실시3 MRI◦

후 소 를 청구 여200%

심사조 .

시< 1>

뇌경색증 상병 일 내원 여- 1 MRI

뇌 뇌( )50% + MRA( ) 100% + MRA

경부 청구 여 소( ) 50% MRA

소 인100% MRI 50%

시< 2>

- 뇌경색증 상병 일 내원 여 뇌1 MRI( )

뇌 뇌 특100% + MRA( ) 50% + MRI( -

검사 청구 여 소) 50% MRA

소 인100% MRI 50%

척추 후CT◦

면 개

척추 후 면 개 료CT CT◦

청구 여 척추 심사조CT

◦ 상 가 장 사 특 상진단료3 2

척추 다- CT( 245-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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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청구CT 시< >

- 타 명시 추간 등 상병 척추

다 후 면 개CT( 245- )

다 나 청구 여 심사 조CT( 245- ) .

개 다 나- CT( 245- )

인 과◦

여 조 이

소 스트 청구

이소 스트 조 는 척 조 과 간 임◦

조 는 경우에 인 나

이용 여 경 척추- C-Arm

시 이소 스트를 주입 는 경우에 조

용 청구 여 심사조

시< >

등뼈 골 상병 시 에- C-Arm

경 척추 실시 고 조 이

소 스트를 청구 여 조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이소 스트 척 조 과 간 임- 240 300

조 는 경우 요양 여를 인 며 허가,

사항범 이지만 동 인 외에 여 경

우에는 약값 자가 부담토 함

장TRASIS II◦

를 이용 골

도 검사시 골

골 도 검사 시 골 도검사 장 모델명이◦

일 경우 골 도 검사료TRASIS II -

타 법에 것 다 다 소( 334- )

상 가 장 핵 상진단3 3◦

골 도검사료

다 다 골 도 검사 타 법에 것- 33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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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검사료

청구

를 산 여야 나60%

골 도검사료 타 법에 것 소- -

를 청구 여 심사조100%

주 사 식에 경우에는:ㆍ

소 를 산 다60% .

심사지침◦

골 도 검사 부인< >

증-

이상 여 과 이상 남65 70ㆍ

고 험 요소가 개 이상 있는 미만1 65ㆍ

폐경 후 여

상 이상 월경 보이는 폐1ㆍ

경 여

외상 골(fragility)ㆍ

골다공증 있는 질 이 있거나ㆍ

약 복용 인 경우

타 골다공증 검사가 드시 요 경우ㆍ

고 험 요소※

체- (BMI < 18.5)

외상 골 과거 이 있거나 가족 이-

고 험요소가 없◦

는 미만65

폐경 증후군 상

병에 골 도검사

료 청구

미만 여 경우 폐경 후 골다65◦

공증 상병에 골 도검사는 외상 골

과거 외과 인 인 폐경 등,

고 험요소에 해당 는 경우 산 토

어있 나

폐경 증후군 상병에 골 도검사가 청구-

어 진료 부를 검토 결과 고 험

요소가 인 지 골 도검사료 심

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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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경우

외과 인 인 폐경 또는 이- 40

자연 폐경

골 도검사에◦

사 과

가산료 청구

골 도검사시 사 과 가산료를◦

청구 없 나

사 과 가산료를 청구 여 심사-

조

심사지침◦

골 도검사는 독소견 를 작 다-

라도 검사결과지만 도 진단이 가능함에도

불 요 독소견 작 등 이 야

고 있어 독소견 를 작 다고

라도 독료 소 가산 별도 인( 10%)

지 니함.

◦ 일 산 단

상 진단료(CT)

청구

◦ 조 를 사용 지 고 일 산 단

상진단 는 경우 료 재료

만 산 여야 나 조 를 동시 산

시 조 심사조

일 산 단 상진단 부- (HA454)

이 릭스주 청구1*1(721) 350 1*1

시 이 릭스주 심사조350 1*1

◦ 상 가 장 상진단 사 료3

료 사 특 상진단료 산 단2

상진단 다 일 산 단 상진단 주245 :

조 주입후 독 경우 조 주1. (

입 후 독 포함 에는 소)

를 가산 다10% .

건강보험요양 여 용<2007 p16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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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일 산 단 상진단 드 :HA454

일 산 단 상진단 조 주입후( )

드 :HA464

◦ 자 공명 상진단

료 청구(MRI)

◦ 자 공명 상진단 본검사 동시에 특

검사 를 실시 경우 본검사(dynamic)

료만 산 여야 나 본검사 특 검

사를 동시에 산 시 특 검사료 소

심사조

자 공명 상진단 복부 간(HE232006) - ( )

자 공명 상진단 특 검1*1(HF105006) -

사 청구시(dynamic) 0.5*1 (HF105006)

자 공명 상진단 특 검사- (dynamic)

심사조1*1

◦ 특 검사 본검사가 포함 어 있는 항목

이 조 능 는 본, dynamic, , MRI

검사가 포함 어 있 므 본검사 동시 산

불가

근거 보험 여과< : -5502 2004.12.31>

◦ 양 자 단

료 청구

P◦ 토르소 후 재주사약 없이 특ET( )

부 를 추가 는 경우에는 토르소PET(

료HZ331) 토르소 또는 신PET(

후 재주사없이 특 부 를 추가

◦ 상 가 장 상진단 사 료3

료 핵 상진단 골 도검사료 다3

양 자단 주 토-335 PET HZ336 :1

르소 또는 신 후 재주사 없이 특 부



- 69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는 경우 를 산 여야 나 토르소 과)

부분 각각 회 산 시 토르소1

후 재 주사 없이 특 부 를 추가

는 경우 심사조

양 자단 토르소- (HZ331) 1*1

양 자단 부분 청구시- (HZ335) 1*1

양 자단 토르소- (HZ331) 1*1

양 자단 토르소 후 재주사없이-

특 부 를 추가 는 경우(HZ336)

심사조1*1

를 추가 는 경우에는 별2,670.56

도 산 다.

건강보험요양 여 용<2007 p180>

◦자 공명 상진단

회에 뇌(MRI) 1

과 산

동시 실시 시

료 청구

◦자 공명 상진단 뇌 과 산 동

시 실시 시에는 뇌 산100%,

소 청구 여야 나50%

뇌 료 산 료- 100%, 100%

청구 여 산 료 심사조50% .

◦상 가 장 상진단 사 료료3

자 공명 상진단 나 특 검사 주- - . :

본검사 동시 실시 경우에는 각항목

소 를 산 다50% .

나 나 나( (1), (2), (3))

산(1) 2,401.50

(2) 3,430.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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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상(3) 2,401.50

◦ 사 름 청

구

◦ 사 름 산 없는 척 신경말

지 단 실시 고 사 름 청구

여 심사조 .

시< >

좌골신경통 인 부 퇴부-

사통 좌골신경 퇴외 신경 단

실시 후 사 름 매를 청, 7”×10” 2

구 여 심사조 함.

◦ 상 가 장 상진단 사 료료3

산 지침 나- -(1)-( )

상진단 사 료에 사용 다 약

재료 는 약 료재료 구입“

에 산 에 여 별도 산 다”

나 사 름( )

◦일 산 단

상 진단료 를(CT)

타 에 뢰

경우 청구

◦ 상진단 타 에 뢰 여CT

경우 특 내역란에 탁진료 구분자 "T", "

뢰 탁 진료 뢰일( ) ", " "

재 여야 나 재 지 니함

시< >

상진단 부 타 에 뢰 여- CT ( )

후 청구시 특 내역란에 탁진료

구분자 뢰 탁"T", " ( ) ", "

◦요양 여 용 청구 법 심사청구 명, ·

식 작 요 조23

해당 진료 가 드별 실시 탁 요양( )

종별 가산 일 에 용 여 쓰고 특'

내역 란에 해당 진료항목 과 탁진료 구분자' " "

뢰 탁 진료 뢰일"T", " ( ) ", " "

해당 재 식에 라 써 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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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뢰일 재 지 심사조"

◦ 경막외조

여러 실시level

시 료

청구

◦ 이상에 경막외조 과 신경2 level

단 동시에 실시시 경막외조1 level

소 를 산 고 부 는 경2 level

막외신경 단 일회 단 소( )

산 여야 나50%

시< >

국소마취 에 트리 주를 사용 여-

에 경막외조 실시 면 동시L5~S1

에 신경 단 시행 후 경막외조

경막외신경 단 일회 단100%, ( )

를 산 여 경막외신경 단100% 50%

심사조 .

◦고시 행2007-46 ( )

택 경추간공 경막외조 신경 단/ (STE)

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 신경 단 인/

가 산 법.

가 인.

부신 질 르몬 사용시 주 회 회 도1 , 3

시행 고 지 면 등 다른

료 법 고 해야 함 이 인 있는.

상자료를 첨부토 함나 산 법 행 료. . (1)

가( ) 1 만 시 시 다 나 경막외조level : 210 .

소 산 함 다만. , Selective

T ransforaminal Epidural Block

행 료는 조 에 포함 어 별도

산 지 는다.

나 동시에 이상 시 시( ) 2 level : 1 level

다 나 경막외조 소 를 산 고210 .

부 는2 lev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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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조 료4.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가경막외신경 단 일회 단22 ( )

소 산50% , 100%

지 산 함.

약 조 국소마취 부신 질 르(2) : , ,

몬 등 사용 약 는 별도산 함 .

시행(2007.6.1 )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원내조 원외◦

처 동시에

외래 진료 자에게 원내조 원외처◦

동시에 경우에는 외래 자 조 복ㆍ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동일 자에게 원내조 원외처 이 동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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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경우에 산

없는 외래 자 조

복약지도료ㆍ

청구

약지도료 라 를 산 없 나 외( 1-1)

래 자 조 복약지도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 원외처 에

른 각각 조 복약지도료 산 곤란ㆍ

므 원내조 인 외래 자 조 복약ㆍ

지도료는 별도 산 지 니함

약사가 근 지◦

는 요양 에

외래 자조

복약지도료 청구

외래 자조 복약지도료 라 는 약분( 1-1)◦

업 외 자에게 사가 처 고 당해

료 약사가 조 실에 조 약

경우에 산 있 나

- 약사가 근 지 는 요양 에 사가

약분업 외 자에게 약 를 처 후 외래

자조 복약지도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시< >

편집 신분열증 상병에 담당 사가-

일분 경구약 를 원내조 고 외14

래 자조 복약지도료를 청구 나

약사가 상근 지 는 에 는 외래

자조 복약지도료를 산 없 므

외래 자복약지도료 심사조

상 가 장 약 조 료 산 지침4ｏ

외래 자조 복약지도료는 약사법 조- 21

항에 라 약분업 외 자 외 약품5 (

조 경우 포함 에게 요양 인 료)

사 또는 과 사가 처 고 당

해 료 약사가 조 실에 조

약 경우에 여 산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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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퇴장 지 약품◦

사용장 청구

퇴장 지 약품 사용장 용 산◦

없는 약 를 처 고 퇴장 지 약품 사

용장 를 청구 여 심사조

상 가 장 약 조 료 산 지침4◦

퇴장 지 약품 사용장 는 장 이 별도-

는 퇴장 지 약품목 에 해당 는 약

품 처 경우에 산 다.

약분업 외 구◦

분 드 재 락

청구

검사에 요 여 사용 약 는 약분업◦

외사항에 해당 므 상부소 내시경검

사시 사용 약 를 청구 는 경우에는

약분업 외구분 드란에 를 재55「 」

여야 나

드를 재 지 고 해당 약- 55「 」

를 청구 여 심사조

심사청구 명 식 작 요ㆍ◦

약분업 외사 에 해당 어 요양 내에-

원내조 약 경우에는 외구분 드

를 드시 재 후 청구 여야 함

약분업 외구분 드 검사를 여- 55 :「 」

요 거나 처 에 사용 는 약품

퇴원 자조 료◦

청구

퇴원 자조 료 라 는 조 일 에 라( 1)◦

퇴원 자조 료를 회 산 여야 나1

퇴원 자조 료를 입원일 만큼 청구 여

퇴원 자조 료를 심사조

시< >

신경뿌리병증 동 허리척추뼈-

타 추간 장 릎 타 상 상병,

상 가 장 약 조 료 산 지침4◦

라 퇴원 자조 료는 약사법 조 항- 1 21 5

에 라 퇴원 는 입원 자에게 요양 인

료 사 또는 과 사 처 에

라 당해 료 조 실에 조 약

경우에 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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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일간 입원후 퇴원시 퇴원약 일분16 3

처 경우 퇴원 자조 료 일분(3 ) 1

회 청구 여야 나 퇴원 자조 료(3

일분 회 청구 여 퇴원 자조 료) 16

회 심사조15

라 퇴원 자조 료- 1

내복약 회당 일분 이내 조 시[1 ](1) 15ㆍ

일분 원J1010(1 ) : 160

일분 원J1020(2 ) : 550

일분 원J1030(3 ) : 880

퇴원 자조 료◦

청구

퇴원 자조 료 라 는 조 일 에 라( 1)◦

퇴원 자조 료를 회 산 여야 나1

퇴원 자조 료를 입원일 만큼 청구 여

퇴원 자조 료를 심사조

시< >

신경뿌리병증 동 허리척추뼈-

타 추간 장 릎 타 상 상병,

일간 입원후 퇴원시 퇴원약 일분16 3

처 경우 퇴원 자조 료 일분(3 ) 1

회 청구 여야 나 퇴원 자조 료(3

일분 회 청구 여 퇴원 자조 료) 16

회 심사조15

상 가 장 약 조 료 산 지침4◦

라 퇴원 자조 료는 약사법 조 항- 1 21 5

에 라 퇴원 는 입원 자에게 요양 인

료 사 또는 과 사 처 에

라 당해 료 조 실에 조 약

경우에 산 다.

라 퇴원 자조 료- 1

내복약 회당 일분 이내 조 시[1 ](1) 15ㆍ

일분 원J1010(1 ) : 170

일분 원J1020(2 ) : 580

일분 원J1030(3 ) : 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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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사료5.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◦ 시 료에 포함 어

별도 산 없

는 간단 달마

취 용 청구

면마취 등 간단 달마취 용 소◦

시 료에 포함 어 별도 산

없도 어 있 나

- 간단 달마취에 해당 는 리도카인 마

취 실시 후 마취료 또는 근

내 주사료 마 를 청구 여 심사 조( 1)

상 가 장마취료 산 지침6◦

마취료에 분 지 니 면마취 침 마- ,

취 간단 달마취 용 장2 , 9

장 또는 장에 분 소 시 료에10

포함 므 별도 산 지 니 다.

병변내주입요법에◦

사용 약 에

주사 료

청구

원 탈모증 만 태 이드 등 상병에, ,◦

트리 시놀 주 병변내주입요법 실( )

시 경우 병변내주입요법료만 청구 여야

나 병변내주입요법료 자 또는( 9)

근 내주사료 마 를 각각 청구 여( 1)

또는 근 내주사료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 등9◦

자 병변내주입요법- 9

주입 를◦

통 주사료를

맥내 일시 주사료

청구

주입 를 통 여 직 주사 고◦

주입 를 통 주사료 청구 지

니 고 맥내 일시 주사료를 청구 여

주입 를 통 주사료 마( 5-1)

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◦

마 주입 를 통 주사- 5-1 ․

주 외래는 일 회 입원 일 회 이내: 1 1 , 1 2․

만 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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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맥내 일시 주사료 마 심사조( 2)

주입 를◦

통 주사료 횟

용

주입 를 통 주사 마 는 외( 5-1)◦

래는 일 회 입원 일 회 이내만 산1 1 , 1 2

청구 여야 나 이를 과 여 청구ㆍ

주사료 심사조

시< >

폐 구토 상병 외래에 내원 진- ,

자에 여 포도당 를 맥내5% 500㎖

주사 면 항생 진토 를

주입 를 통 여 주사 경우에

주입 를 통 주사료 마 를 회( 5-1) 2

청구 여 회 심사조1

◦ 주사약 주

사 료 청구

주사약 종 사용 고 또는 근 내1◦

주사료 마 회 청구 여 회 심사조( 1) 2 1

시< >

망막출 상병에 덱사 타손주사 앰- 0.5

상 가 장 주사료5 1◦

마 또는 근 내 주사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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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주사 고 또는 근 내주사료 마(

를 회 청구 여 회 심사조1) 2 1

타 린주사◦

료 청구

생 주사는 각종 독소이드 신,◦

등 약 를 주사 경우에 여 산

있 나

타불린주사 여 후 생 주-

사료 마 청구 여 생 주( 4)

사료 또는 근 내 주사료 마( 1)

심사조

상 가 장 주사료5 1◦

마 생 주사 시험포함- 4 ( )

주 생 주사는 각종 독소이드: ,․

신 항독소 료 청 다 에 열, ,

거 약 를 주사 경우에 여

산 다.

[개스 항독소 항사독 청 리, ,

항독소 견병 진 상풍항독소 이, , ,

루 병 료 청 보틀리 스항독소, ]

국소마취 만◦

이용 강내

주사료 청구

염상병에 국소마취 인 리도카인 약◦

를 강내 주입 는 것 타당 지

니 므 해당 약 강내주사료 마(

심사조9)

심사지침◦

국소마취 를 부신 질 르몬 등 타약-

병용 여 강내 주입 는 것 타당

법이므 강내주사 마 를 인( 9) ,

국소마취 만 강내 주입 는 것

인 지 니함.

소 처◦ 익상편 시 마취목 실시(S5341)◦ 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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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료에 포함 어 별

도 산 없

는 주사료 청구

결막 주사료 는 심사조(KK110) 마 결막 주사- 11 (KK110)

주 마취목 실시 경우에는 소 처:

료에 포함 므 별도 산 지

니 다.

주사약 주◦

사 료 청

구

맥내 주사 를 여 고 있는( )◦

에 주입 를 통 여 주사 경우

에는 주입 를 통 주사료 산“ ”

여야 나 맥내일시주사료 마 청( 2)

구 여 심사조

시< >

폐 신생 상병에 단 미노산-

인 스페리주 여 에 항생

진 주사 고 맥내일시주사 마(

청구 여 주입 를 통 주2)

사료 심사조

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◦

마 맥내 주사- 5

병 또는 포장단 당(1 )

마 맥내 일시주사 일당- 2 [1 ]

마 주입 를 통 주사- 5-1

◦ 주사약 주

사 료 청구

◦ 주사약 종 여 고 마 과 마 를 동시1 1 9

에 산 함 청구 이므 마 심사조1

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◦

마 또는 근 내주사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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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>

염상병에 주를 강내주사-

여 후 강내주사료 마 근 내( 9)

주사료 마 동시 청구 여 근 내주사( 1)

료 마 심사조( 1)

마 강내주사- 9

◦ 주사약

주사 료

청구

◦ 주사약 종 여 고 근 내주사료 마1 ( 1)

과 강내주사료 마 를 동시에 산 시( 9)

약 여 내역 여 심사조

시< >

릎 증에 히루 러스주를 강내-

주사 여 후 강내주사료 근 내주

사료 동시 산 시 근 내주사료 심사조

◦ 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

마 또는 근 내주사- 1

마 강내주사- 9

◦ 주사약

주사 료

청구

◦ 주사약 를 외래에 종 사용 고2

또는 근 내 주사료 마 회 산 시 주사( 1) 2

료 산 지침에 거 회 심사조1

◦ 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

마 주에 거 또는 근 내주사 외래- 1- ( )

는 일 회 입원 일 회이내만 산 다1 1 , 1 2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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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다만 요 거나 진료상 드시 요

경우에는 외 다.

◦ 주입 를

통 주사 료

청구

◦ 맥내 주사 고 맥내 일시 주사

마 맥내 주사 마 를 동시 산( 2) ( 5)

시< >

포도당주사 맥내 주사 고5%

맥내 일시주사 마 맥내 주사 마( 2) (

를 동시 산 시 약 여 내역 여5)

여 맥내 일시 주사 심사조

◦ 상 가 장 주사료 산 지침5 1

마 맥내 일시 주사 일당- 2 (1 )

마 맥내 주사 병또는 포장단 당- 5 [1 ]

◦ 국소마취 만

이용 강내주

사료 청구

◦ 어깨 충돌증후군 상병에 리도카인 약

만 강내 주입 여 산 시

법이 니므 강내주사료 리도카

인 약 심사조

◦심사지침

국소마취 를 부신 질 르몬 등 타약-

병용 여 강내 주입 는 것 타당

법이므 인 국소마취 만 강

내 주입 는 것 인 지 니함



- 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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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동통 또는◦

료목 실시

신경 단

경우에 산

없는 노인가산료

청구

동통 또는 료목 실시 신경◦

단 마취행 가 니므 소 또는

노인가산료를 산 없 나

견갑신경통 퇴행 염 등 상병- ,

내원 이상 노인에게 통증70

목 신경 단 시 고 노인가

산 용 여 신경 단 소

를 산 청구 여 노인가산료130% 30ㆍ

심사조%

시< >

견갑신경통 상병 내원 진- 71

자에게 견갑신경 럭 시 고 견갑신

경 단 료 를 청구 여( 24) 130%

노인가산료 심사조30%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신경 단 산< >

신경 단 마취 동통 또는 료목- ,

시행 경우에 산 있 며 시

행 에 라 소 산 동통,

또는 료목 실시 경우에는 마취행

가 니므 장 마취료 산 지침에6

소 또는 노인가산 없 며

진료가 불가 경우를 외 고는 공 일

또는 야간가산 없 .

다만 마취목 시행 는 경우에는, 6

장 마취료 산 지침에 가산

있

상 가 장 마취료 산 지침6◦

만 미만 소 또는 만 이상 노인- 8 , 70

등 마취료 소 를 가산 다30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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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분만 경막외◦

마취 질식분만

시도 나

실 여

개만출 실시

경우 마취료

청구

질식분만 통증조 목 통분만◦

경막외마취를 실시 나 질식분만 실

여 신마취후 개만출 실시

경우 신마취료 마취 지료만 산,

여야 나 신마취료 가, ( 2- , L1211),

마취 지료 나 경막외마취료( 2- ) ( 2

가 를 각각 청구 여 경막외마- , L1214)

취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질식분만 통증조 목 통분만- “

경막외마취 를 실시 나 질식분만” ,

실 여 개만출 실시 경우,

료는 마취료 산 지침에 거 개만

출 시 마취료 마취 지료만 산 ,

경막외마취 질식분만 에 사용 약( )

료재료 용 별도 인 함

상 가 장 마취료 산 지침6◦

동일 목 여 이상 마취를 병용- 2

경우 또는 마취 에 다른 마취법 변경

경우에는 주 마취 소 만 산

다.

상 가 장 마취료6 1◦

마취- 2

주 내 삽 에 폐쇄 식 신:ㆍ

마취 마스크에 폐쇄 식 신,

마취 척 마취 경막외 마취 상 신, , ,

경 마취가 해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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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마취 리 본 시간. [1 ]

나 마취 지.

주 마취 지는 시간 과 여 마취: 1ㆍ

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분 증가15

마다 산 다.

마취를 실시 경◦

우에 산 는 마

취 말 산소포

도감시료 청구

마취 말 산소포 도감시료 가 는( 3- )◦

마취 를 실시 는 경우에 산 토( 2)

어있 나

마취료 청구없이 마취 말 산소- ( 2)

포 도감시료만 청구 여 심사조

상 가 장 마취료6 1◦

마취- 2

주 내 삽 에 폐쇄 식 신:ㆍ

마취 마스크에 폐쇄 식 신,

마취 척 마취 경막외 마취 상 신, , ,

경 마취가 해당 다.

가 마취 리 본 시간. [1 ]

나 마취 지.

주 마취 지는 시간 과 여 마취: 1ㆍ

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분 증가15

마다 산 다.

마취 감시료- 3

주 마취 감시를 실시 경우에 산: ( 2)ㆍ

다.

마취시간에 른◦

마취료 청구

시간 이상 마취시 마취료는 마취 리 본1◦

료 마취 지료를 산 며 마취 지료는,

시간 과 여 마취 리를 지속시킨 경1

우에 매 분 증가 마다 산 여야15

나

척추마취를 시간이상 시행 고 마취- 1

리 본료 매 분당 마취 지료를 과15

청구 여 과 마취 지료는 심사조



- 85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>

십자인 열 상병 시간 분- 2 20

척추마취 에 십자인 시행

고 척추마취 본료 시간 회 척추마, (1 ) 1 ,

취 지료 분 과 회 청구 여(15 ) 10

척추마취 본료 회 척추마취 지료1 4

회 심사조

가 마취 말 산소포 도감시.

야간가산료◦

청구

시 또는 공 일에 진료가 불가18~09◦

여 마취를 행 경우에 소 50%

가산 여 산 여야 나

요양 여건이나 자 사 공-

일이나 야간에 만 질 인 척추증에

추간 거 실시 고 소 50

를 가산 여 심사조%

상 가 장 마취료 산 지침 항6 (3)◦

시 또는 공 일에 진료가 불- 18~09

가 여 마취를 행 경우에 소

가산 다50%

신경 단 회15◦

이상 실시 경우

신경 단 료 청

구

신경 단 료는 시 시부 회 시15◦

시 지는 시 료 소 를 산100%

고 회 과시에는 시 료 소15

를 산 여야 나 회를 과50% 15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신경 단 산< >

신경 단 상병명 불 고 주 회1. 2~3

인 함 원 시 부,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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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시 경우에도 소 를100%

산 청구 여 심사조ㆍ

시< >

좌골신경통 등 내원 여 척 신경말-

지 단 월에 회 월에 회 실4 9 , 5 8

시 고 회 신경 단 료17 ( 24)

를 각각 청구 여 회를 과100% 15

회 신경 단 료 해당2 50%

심사조

회 지는 소 를 회를100% , 15

과시는 를 산 여야 함50% .

실시 간 료 간당 개월 지 인2. 2

함 다만 상포진후통증 척추 실. ,

후통증 신경병증 통증 척추손상후통증, , ,

말 통증인 경우에는 외 용함.

등 시C-Arm◦

없이 신경 단

료 청구

◦ 척추신경근 신경 단 (Spinal Root Block),

상 신경 단(Maxillary Nerve) C-

등 시 에 실시 는 경우에 인 가Arm

능 나

- 등 시 없이 상 신경C-Arm (Maxillary

단 실시 고 상 신경 단Nerve)

료 를 청구 여 심사조( 23)

심사지침◦

등 시가 드시 요 신경 단- C-Arm

회 견 조 여 다 과 같

이 며 동 신경 단 등, C-Arm

시없이 실시 경우에는 인 지 니함.

22 : Transforaminal epiduralㆍ

block

삼 신경23 : (Trigeminal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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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>

척추증 래허리통증 허리엉 부 상- , -

병에 등 시 없이 척 신경근신C-Arm

경 단 실시(Spinal Root Block)

고 척 신경 신경근 신경 단,

료 청구 여 심사조( 25)

상 신경ganglion),

(Maxillary 신경nerve),

익구개(Mandibularnerve),

신경 (Pterygo-palatine

ganglion)

24 : Brachial plexus blockㆍ

(supraclavicle approach

경우만)

척추주 척추 돌 신경25 :ㆍ

천장(Facet joint),

척(Sacro-iliac joint),

추신경근(Paravertebral

spinal nerve root),

Dorsal root ganglion

척추후지내 지신block,

경(Post. medial branch

척추신경근block) (Spinal

root block) (Psoas

compartment block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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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가능blind block )

나 요부 감신경 복강26- : ,ㆍ

신경 장간막신경,

상 복신경

신경 단◦

심사 과청구

시< >

요추염좌 상병에 경막외 과- -4- ( )

함께 청구함C-arm

조=> C-arm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○

복지부고시( 2000-73 2000.12.30)

신경 단 이나 골 내 주사- , Stereotaxic op,

척추고 등 시에 이용 다C-arm

라도 동 이용료는 별도 산 없

신경 단◦

심사 과청구

시< >

른쪽 어깨 막염 상병에- LA247

척 신경말 지 단 개월에 회1 6

실시 면 개월 지속 청구시3

개월에1 척 신경말 지 단 견LA247 -

갑신경 회이상 청구시 개월 지 인 후4 2

조

○ 신경 단 산 고시 행2001-40 ( )

일 진료분부 시행(2001.7.9 )

신경 단1. 상병명 불 고 주 회 인 함 원2-3

시 부, 회 지는 소 를15 100% , 15

회를 과시는 를 산 함50% .

신경 단 근 료가 닌 장 간2. Symptomatic Tx

연속 실시 는 것 람직 지 니 므 일 간 신

경 단 후 통이 지 경우에는 료 향 등 고

여야 는 등 감 여 실시 간 료 간당 개2

월 지 인 함 다만 상포진후통증 척추 실 후통증 신경. , , ,

병증 통증 척추손상후통증 말 통증(neuropathic pain), ,

인 경우에는 외 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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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료사 인◦

리 료료

산 횟 청구

리 료사 인당 일 리 료 실시 인원1 1◦

명 지이나 이를 과 경우 리30 ,

료료 심사조

시< >

리 료사 인이 월 일 리 료를- 1 25

실시 경우에 리 료료 청구가능횟

는 회이나 회를 청구 여 과청750 800

구 리 료료 회 심사조50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해당 항목 리 료를 실시 있는 일-

면 해당 료실과 실 사용

있는 장 를 보 고 있는 요양 보건(

포함 에 재 리 료를 실시 경)

우에 상근 는 리 료사 인당 일 리1 1

료 실시인원 리 료 실시 청구건 를(

미함 명 지 인 며 이 경우 료) 30 ,

여 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 격일. , ,

근 자는 주 일 이상 이면 주 시간 이상3 20

인 경우 인 일 리 료 실시인원0.5 1

명 지 인 함 시행15 . (2005.11.1 )

일당 규1◦

리 료료 청구

심 열 료 단 운동 료 등 일부 리,◦

료항목 일당 어 있어 일 회만1 1 1

산 여야 나 일 회 산 청구1 2 ․

여 회 리 료료 심사조1

상 가 장 본 리 료료7 1◦

사 심 열 료 일당- 102 (1 )

사 단 운동 료 일당 등- 106 (1 )



- 90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외 료 사 일당 어 있어( 30) 1◦

일 회 이상 실시 라도 회만 산1 1 1

여야 나 회 산 여 회 외3 2

료 심사조

상 가 장 타 이 요법료7 4◦

사 외 료 일당- 30 (1 )

열 료 심◦

열 료를 동시

에 실시 경우

리 료료

청구

열 료 사 심 열 료 사( 101) ( 102)◦

를 동시에 시행 경우는 심 열 료료는

열 료료는 산 여100%, 50%

야 나 각각 를 산 청구 여100% ․

열 료료 심사조50%

상 가 장 본 리 료료7 1◦

사 열 료- 101

주 같 날 심 열 료 사 동시: 2. ( 102)ㆍ

에 실 경우에는 소 50%

를 산 다.

리 료 국소◦

주사를 동시에

실시 경우

료 청구

리 료 국소주사를 동시에 실시 경◦

우에 리 료 국소주사 에 종만 산1

여야 나

리 료료 국소주사료를 각각 청구-

여 리 료료 또는 국소주사료 종( ) 1

심사조

시< 1>

막염 건 염 상병 신경간내-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리 료 국소주사등 동시에 시행시 인< >

외래진료시 리 료 국소주사 강내주- (

사 신경간내주사 신경 단 등 등, , TPI, )

동시에 실시 경우에는 종만 인 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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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사 열 료 심 열 료 재 출, ,

이 료를 동시에 실시 고 신경간

내주사료 마 열 료료 사( 6) ( 101),

심 열 료료 사 재 출 이( 102),

료료 사 를 각각 청구 여 신경간( 115)

내주사료 심사조

시< 2>

상 불명 염 상병에 강내주사-

재 출 이 료를 동시에 실시

고 강내주사료 마 재 출( 9)

이 료 사 를 각각 청구 여 재( 115)

출 이 료료 사 심사조( 115)

외 료를 산◦

없는 상

병에 청구

외 료는 귀 염 외이도염( ) ,◦

이염 귀 종 이 종, ( ),

귀주 타 면부( ),

연조직염 직염 과 같 염증( )

질 에 별 실시 경우에 산

있 나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이 인후과 분야에 실시 는 외 료-

사 는 동 료 보다 효과를 얻( 30)

있는 귀 염 외이도염 이( ),

염 귀 종 이 종, ( ), ( ),

귀주 타 면부 연조직염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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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 염 만 후 염상병에- ,

외 료료 사 를 청구 여 심사조( 30)

직염 과 같 염증질 에 별)

실시 경우에 인 함.

외 료 인◦

범 외 과상병

에 청구

외 료 인 범 이외 상병인 토◦

결막염 상병에 청구 어 외 료 사(

심사조30)

심사지침◦

토 결막염 소양감 해소시키-

여 냉 질 다는 과 내용

감 토 결막염에 시행 사30

외 료는 타당 료 법이라 볼

없 므 인 지 니함.

열 료◦

외 료를 동시

에 실시 경우

외 료료

청구

열 료 외 료를 동시에 실시◦

경우 열 료만 산 여야 나

- 추간 장 상병에 열 료료 사( 101)

외 료료 사 를 각각 청구( 30)

여 외 료료 심사조

상 가 장 이 요법료7◦

본 리 료료< 1 >

사 열 료- 101

주 습포 외 료 등 포함 다: 1. , .․

타 이 요법료< 4 >

사 외 료- 30

열 료◦

라 욕 동시에

실시 경우

동일 효과 열 료 라 욕 동◦

시에 실시 경우 주 료 가지만 산1

여야 나

◦ 심사지침

종 이상 리 료를 시에는 상병명과- 2

증상에 라 항목 료를 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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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 료료

청구

염 손 상병에 열 료 사- ( ) ( 101)

라 욕 사 각각 청구 여( 110)

열 료료 심사조

나 종 이상 료 항목 동일 료2

효과가 있는 료법 복 여 시 는 것

람직 지 므 종만 인1

라 욕 인 범◦

외 상병에 청

구

라 욕 사 인 범 외 상병 외( 110)◦

상과염에 청구 어 라 욕 심사조

◦ 심사지침

- 사 라 욕 증 상병 는-110 : ( )

어 우나 손 부 에 실시 경우에만 인·

함 개 상처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는( ,

증이 )

경 신경자◦

극 료료 산 일

용

염좌 좌상 등 상병에 경 신경,◦

자극 료 사 는 주 이내 실시함이 원( 104) 1

사 소견 가 있는 경우는 외( )

어 있 나

사 소견 없이 일간 경- 10

신경자극 료료를 청구 여 일간3

경 신경자극 료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경 신경자극 료는 염 염좌 좌- , ,

상에 통증 를 해 사용 있 며 보

통 만 에 시행 는 요법Spasm

염에는 주 염좌 좌상 등에는 주 추간2 , 1 ,

탈출증에는 주 이내 실시함 원3

상태 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

드시 요 경우에는 사소견 를 첨부

여야 함.

◦ 상포진 동통 부과에 상포진 상병에 동통 목◦ 상 가 장 처 료9 1 [ ]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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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실시

재 출 이

료 산

이 료를 실시 경우 자13

주에 거 드 산 해야 나N0134 ,

재 료 사 재 출 이 료115

드 산 여 심사조MM085

자 부 이 료- 13

주 상포진 등 부질 동통 목:ㆍ

실시 경우에는 사 소115「 」

를 산 다.

재 출 이◦

료 간

료를 동시에

실시 경우

리 료료 청구

재 출 이 료 사 간( 115)◦

료 사 를 동시에 실시 경우에는( 104)

주 리 료료 종만 산 여야1

나 재 출 이 료료 간

료료를 각각 청구 여 간 료료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리 료는 상병명과 증상에 라 항-

목 택 여 실시 여야 므 작용

이 다르다 라도 재 출 이

료 사 경 신경자극 료 사( 115) (

또는 간 료 사 를 동시104) ( 104)

에 실시 는 경우에는 주 리 료 종만1

인 다.

맛사지 료료를◦

산 없는

상병에 청구

맛사지 료료 사 는 근마 인 연( 105)◦

부조직 축 등에 분이상 실시20

경우에 산 여야 나 맛사지 료료를

산 없는 허리 염좌 장,

염 등 상병에 맛사지 료료를 청구 여 심

사조

상 가 장 본 리 료료7 1◦

사 맛사지 료 일당- 105 (1 )

주 근마 인 연부조직 축 감염: ,ㆍ

외상 인 연부조직 개

여 분 이상 실시20

경우에 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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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운동 료료◦

횟 용

요부질 외래진료시 실시 는 단 운◦

동 료료 사 는 진에 해 회( 106) 2

인 나 회를 과 여 청구 단 운동2

료료 심사조

시< >

요부염좌 상병 내원 진자에-

여 단 운동 료료를 월에 회 월5 2 , 6

에 회 각각 산 청구 여 회 단3 3․

운동 료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요추간 탈출증 요부염좌 등 요부질- ,

통원 외래 진료시에 실시 는 단 운동( )

료는 분 이상 실시 경우에 여 산10

동 요법 통상 훈 통,

여 자 스스 시행 는 고 여

요부 질 에는 진에 여 회 인1~2

함.

다만 요 부 근 경 동 경우는,

자 스스 운동 료를 어 운 감

여 주 이내 인 함2 .

상 가 장 이 요법료7◦

본 리 료료< 1 >

사 단 운동 료- 106

주 단 운동 료 사 는 에 분:2. ( 106) 2․

운동 료 사 또는 에 분( 116) 3

재 능 료 사 동시에( 130)

매트 이동 료◦

단 운동 료

를 동시에 실시

경우 리 료

료 청구

매트 이동 료 사 가 단 운동( 130- )◦

료 사 를 동시에 실시 경우에는( 106)

주 항목만 산 여야 나 매트

이동 료료 단 운동 료료를 각각 청구

여 단 운동 료료 심사조

복합운동 료◦

단 운동 료를

동시에 실시 경

단 운동 료 사 복합운동 료 사( 106) (◦

가 를 동시에 실시 경우 복합운동116- )

료만 산 여야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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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단 운동 료

료 청구

뇌경색 후 증 상병에 복합운동 료료-

단 운동 료료를 각각 청구 여 단 운

동 료료 심사조

실시 는 경우에는 주 항목 소

만 산 다.

단 재 료료< 2 >

사 운동 료 일당- 116 (1 )

ㆍ 주 가 나 에 분 단: 1「 」「 」

운동 료 에 분 재, 3

능 료 동시에 실시 는 경우

에는 주 항목 소 만 산

다.

가 복합 운동 료.

나 등속 운동 료.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운동요- CPM(Continuous Passive Motion)

법 복합운동 료 사 가 인( 116 ) .

◦ CPM(Continuous

Passive Motion)

운동요법 료

청구

운동요법 실시 경우 복합운동CPM◦

료 사 가 산 여야 나( 116- )

양쪽 원 릎 증 상병-

후 운동요법 실시 고 등속CPM

운동 료료 사 나 청구 여( 116- )

등속 운동 료료 복합운동 료료

심사조

일 가 산◦

없는 단 재

료료 청구

재 과 외과 등 해당 가 상,◦

근 지 는 요양 에 산 없는

라 욕 사 자극 료 사 등( 110), ( 113)

상 가 장 단 재 료료7 2◦

주 재 과 외과 신경외과 신: 1. , , ,ㆍ

경과 또는 외과 가 상근 여



- 97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단 재 료료를 청구 여 심사조 야 며 상근 는 리 료사가 실,

시 고 그 결과를 진료 부에

경우에 산 다.

사 라 욕- 110

사 자극 료- 113

근막동통 주◦

사자극 료 실시

부 에 재

없이 료료 소

에 를100%

가산 여 청구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를 동시에 2◦

이상 동통 부 에 실시 경우에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료는

소 지 산 있 나200%

이상 실시부 에 재없이 소2

를 청구 여 에 해당 는200% 100%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료 심사조

상 가 장 재 료료7 3◦

사 근막동통 주사자극 료 일당- 127 (1 )

주 동시에 이상 동통 부 에: 2. 2ㆍ

각각 실시 경우에는 실시부 를

불 고 소 가산100%

다.

재 과 또는 동통재4.

분야 이 사가 직

실시 경우 산 다.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< >

증 근막동통증후군- : (Myofascial Pain

근막동통◦

주사자극 료료를

산 없는

상병에 청구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 사 는( 127)◦

근막동통증후군에만 인 나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료를 산-

없는 경추통 어깨 막,

염 등 상병에 근막동통 주사자

극 료료를 청구 여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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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막동통◦

주사자극 료시

산 없는

약 청구

◦ 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료에 포함 어

별도 산 없는 국소마취 나 생리

식염 등 약 를 청구 여 심사조

Syndrome)

사용약 인 국소마취 나 생리식염 약가-

는 동 요법 소 가에 포함 여 별도 산

지 니함

외래 진료시에 근막동통 주사자극 료-

사 리 료를 동시에 실시 경우( 127)

에는 종만 인 함1

보건복지부 행 해◦

동통재 분야 이 사 범- 「 」

주에 여는 근막동통 주사자극

료 강 고 료 스 고

를 동 인 립 근본취지를

감 여 사 회내 회에 등

회에 이 고

이 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 경

우에는 인 다.

근막동통◦

주사자극 료

리 료를 동시

에 실시 경우에

리 료료 청구

외래 진료시에 근막동통 주사자극◦

료 사 리 료를 동시에 실시( 127)

경우에는 종만 산 여야 나1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료 리-

료료를 각각 청구 여 리 료료 심

사조

동통재 분야◦

미이 자가 산

없는 근막

동통 주사

자극 료료 청구

근막동통 주사자극 료 사 는( 127)◦

재 과 또는 동통재 분야

이 사만이 청구 있 나 동

통재 분야 이 지 사가

동통 주사자극 료료를 청구 여

심사조

만 후 염에◦ ․ 상 도 증 입 료료는 만 후 염에◦ ․ 상 가 장 타 이 요법료7 4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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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산

있는 상 도 증

입 료료 청

구

해 산 있 나 지염 등

상병에 상 도 증 입 료료를 산 청․

구 여 심사조

사 상 도 증 입 료- 30-1

주 만 후 염 에 여 산: 1.“ ”ㆍ ․

외 료 사 동일 실시, ( 30)

경우에는 상 도 증 입 료

소 만 산 다

주 외래는 주 회 입원 일 회에: 2. 2 , 1 1ㆍ

여 산 다.

상 도증 입◦

료 산 횟 용

외래에 실시 상 도 증 입 료료는◦

주 회 지 산 있 나 주 회 산2 5

청구 여 회 상 도 증 입 료3․

료 심사 조

상 도 증 입◦

료 외

료를 동시에 실

시 경우 외

료료

청구

상 도 증 입 료 사 외( 30-1)◦

료 사 를 동시에 실시 경우에 상 도( 30)

증 입 료만 산 여야 나

만 후 염상병에 상 도 증 입- ․

료료 외 료료를 각각 청구 여

외 료료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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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신 료 산◦

횟 용

외래진료시 개인 신 료 는 지지요( 1)◦

법 가 집 요법 나 심 분( 1- ), ( 1- ),

요법 다 를 합 여 주 회 이내 산( 1- ) 2

여야 나

개인 신 료료 지지요법 가 를 주- - ( 1- )

회 청구 여 회 심사조3 1

상 가 장 신요법료8◦

개인 신 료- 1

주 외래 경우 가 나 다: 2. , ,ㆍ 「 」 「 」 「 」

를 합 여 주 회 이내만 산 다2 .

가 지지요법.

나 집 요법.

다 심 분 요법.

개인 신 료◦

산 횟 청구

개인 신 료 경우 지지요법 가( 1- ),◦

집 요법 나( 1- ), 심 분 요법 다( 1- )

를 동시에 산 없 나

시< >

등도 우울 에 소드 상병에 일- 1

내원 여 개인 신 료 지지요법- ( 1-

가 과 집 요법 나 를 동시에 청구) ( 1- )

여 지지요법 가 심사조( 1- )

상 가 장 신요법료8◦

개인 신 료- 1

주 가 나 다 를 동시에 산: 1. , ,「 」 「 」 「 」

없다

외래 경우 가 나 다 를 합2. , ,「 」 「 」 「 」

여 주 회 이내만 산 다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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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락요법◦

산 횟 청구

입원 진료 경우 작업 락요법(◦

주 회 이내 산 여야 나-4) 5

시< >

신분열병 상병 일간 입원 경- 26

우 작업 락요법 를 실시 고( 4)

회 청구 여 작업 락요법23 ( 4)

회 심사조3

상 가 장 신요법료8◦

작업 락요법- 4

조각 운동 작업 등( , , , , )

주 외래 경우 주 회 입원 경우 주 회:2. 1 , 5

이내만 산 다.

심 분 요법료◦

를 산 없

는 상병진료후 심

분 요법료 청

구

심 분 요법 사고 진행이 어 운 상◦

태에 는 시행이 곤란 나

간질 매 상병 등에 산 없는 개- ,

인 신 료료 심 분 요법 다 를- ( 1- )

청구 여 심사조

심사지침◦

- 심 분 요법 다 사고 진행이 어( 1- )

운 상태에 는 시행이 곤란 므 간질 매,

질 자 등 인지 능 약 를 래 가

능 이 있는 경우에는 인 지 니함.

신 사회◦

사업 개인 조(

사 사회사업지도, ,

사회조사 가,

산 횟)

신 사회사업 개인 조사는 료-◦

간 회만 산 있 나1

매월 개인 조사료 가 를 회 청- ( 11 ) 1

구 여 과 청구 개인 조사료는 심

사조

상 가 장 신요법료8◦

신 사회사업- 11

주 가 는 료 간 회만 산 다: 1. 1 .「 」․

주 나 다 라 는 각각 주 회 산: 2. , , 1「 」 「 」 「 」․

료 간 회이내만 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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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 료, ,◦

간 회만 산 있 나2

사회사업지도료 나 사회조사료- ( 11- ),

다 가 료 라 를 매( 11- ), ( 11- )

월 각각 회 청구 여 과 청구 사1

회사업지도료 사회조사료 가 료는, ,

심사조

함

가 개인 조사.

나 사회사업지도.

다 사회조사.

라 가.

◦ 신질 자에

약 원내

여시 약분업

외구분 드 재

락 청구

◦ 신보건법에 해 신요양시 에 용

인 신질 자 신분열증 조울증 등,

자신 또는 타인 해 우 가 있는 신

질 자 약에 해 는 원내 약

있 므 원내 여시 약분업 외구분

드 락 약 심사조(13)

시< >

일 내원 면 약 원내 여시 일부- 1

약 에 해 외구분 드 락 해당 약

드 조U .

보 리벤돌 외구분 드(239) 2*14 (

◦ 건강보험 요양 여 용 청구 법 명

식 작 요 편 행 요양 여 용 장1 1

조 특 내역 등 재23 ( )

약분업 외구분 드 약사법 규3. :

에 해 원내조 여시 약분업 외사

항 생 료 또는 보 인 요양

에 자체 조 약 는 경우에는 별. 7.

약분업 외구분 드 에 해당 는 드“ ”

를 재 다(13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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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13 )

타나민 외구분 드 입(219) 2*14 ( 13

인 캄 이트 외)(119) 4*14 (

구분 드 락 염산트라조돈캅)(117)

외구분 드 락 청구시1*14 ( )

캄 이트 과 트라조돈캅

드 심사조U .

◦ 신요법료 청구◦ 개인 신 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 요( ) , ( )

법 다 심 분 요법 청구시 외래 경, ( )

우 가 나 다 를 합 여 주 회 이내만( ),( ),( ) 2

산 여야 나

가 나 다 합 여 주 회 과- ( ),( ),( ) 2

청구함.

시< >

월 일 일 일 일 일 일- 6 2 , 5 , 8 , 14 , 19 , 22 ,

일 일 내원 면27 7

가 지지요법-1( ) 1*6

가 나 집 요법 청구 시-1 ( ) 1*1

◦ 상 가 장 신요법료 산 지침8

개인 신 료 주 사항- -1 ( )

주 가 나 다 를 동시에 산: 1. ( ),( ),( )

없다.

외래 경우 가 나 다 를 합2. ( ),( ),( )

여 주 회 이내만 산 다2 .

◦ 상 가 장 신요법료8

개인 신 료- -1

가 지지요법 원( ) : 8,930

신과 평가 에 자 건 어:

들 강 고 심리 장 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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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지지요법 회 심사-1( ) 1*6 1

조 함.

억 여 신장 를 해소 내지 경감 목

분미만 료 경우에 산15

다.

나 집 요법 원( ) : 18,750

신과 평가 에 자 상태에 라:

지지 법 등 면담 법 용 여 증

상 경감 고 자 어에 이해를

목 분이상 분미만 료 경15 45

우에 산 다.

다 심 분 요법 원( ) : 28,120

자 식 내용에 여 증상:

격구조 자 어 양상,

목 분이상 심 분 는45

경우에 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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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료 등9.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처 료◦

야간가산 청구

평일 시부 시 이 또는 공 일에18 09◦

진료가 불가 여 처 행

경우에 야간가산료를 산 있 나

평일 시 시 이외 시간에 처- 18 09∼

실시 경우 시 시에18 ~09

해당 는 시간이라도 진료를 요

지 는 처 실시 경우

에 야간가산료를 산 청구 여 야간․

가산료 심사조

시< 1>

부양 종양 야간가산 용-

없는 시간인 토요일 시에 내원 여16

부양 종양 출 행 진자에

여 야간가산료를 용 료를

청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 산9 1◦

지침

시 시 또는 공 일에 진료가 불가- 18 09∼

여 처 행 경우에는 소

를 가산 다 이 경우 해당 처50% .

시작 시각 여 산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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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2>

농양 상병 개 실시 후 시-

다 날 시 분에 내원 여 시 부19 30

에 단 처 를 시행 경우 단 처 료

자 가 에 야간가산료를 산( 2-1 (1)) ․

청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
시< 3>

항 직장 샛 공 외 질 상- ( ),

병 평일 시에 좌욕 실시 경우19

좌욕료 자 마 에 야간가산료를 산( 2-1 ) ․

청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
시< 4>

볼 자 래 역 열린상처 상-

병 상 합 실시 후 시 다

날인 공 일에 내원 여 단 처 를

실시 경우 단 처 료 자 가 에( 2-1 (1))

공 가산료를 산 청구 여 공 가산․

료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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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5>

노뼈 단 골 상병 장상지 부목-

실시 고 일 간 경과 후 공 일에 내

원 여 장상지 캐스트를 실시 고 장상

지 캐스트료 자 에 공 가산료를( 602)

산 청구 여 공 가산료 심사조․

시< 6>

염 종 상병 평일 시에 내- 20

원 여 염 연속종 거 실시 고

염 연속종 거 료 자 나 에( 14-2- )

야간가산료를 산 청구 여 야간․

가산료 심사조

시< 7>

노뼈 단 골 상병 다른 요양-

에 실시 스트를 평일 시19 30

분에 고를 거 고 고 거료 자(

에 야간가산료를 산 청구613) ․

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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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8>

인 이 상병 토요일 시에 인- 15

이 거 실시 고 인 이 거

료 자 에 야간가산료를 산( 227) ․

청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
시< 9>

검내 첩모난생증 상병 평일-

분에 진 내원 진자에18:10

여 첩모 거 시행 고 첩모 거

자 에 야간가산료를 산 청( 543) ․

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

시< 10>

상 불명 인 염 상병 법 공-

일인 거일에 인후 소작 실시 고

인 후 소작 자 에 공 가산, ( 226)

료 산 청구 여 공 가산료 심사조․

처 에 야간가산료 용시 그◦

행 를 시작 시간 므 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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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간 시 시 이 닌 시간에 처 를 시(18 09 )∼

작 경우에 야간가산료를 용 처 료

를 산 청구 여 야간가산료 심사조․

시< 1>

상분만 해 내원 산모에게 평일-

시에 분만 처 를 시작 여 시에17 19

분만 경우 분만 처 료 자 에 야( 437)

간가산료를 산 청구 여 야간가산료․

심사조

시< 2>

상분만 해 평일 시에 내원 여- 08

시 분에 분만 고 분만 후 처 를10 30

시행 경우에 분만 처 료에 야

간가산료는 산 있 나 분만료

분만후처 료에도 야간가산료를 산 ․

청구 여 분만료 분만후 처 료에

야간가산료 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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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시< 3>

토요일 시 분에 결막이 거 실- 13 11

시 고 결막이 거 자 또는 자( 493 497)

에 야간가산료를 산 여 야간가산

료 심사 조

본진료료에 포◦

함 어 별도

청구 없는

처 료

청구

질염 외 염증 상병에 소독 이용,◦

단 처 료 드 싱 는 본진료료에 포( )

함 어 별도 청구 없 나

간단 드 싱 후 단 처 료 자- ( 2-1

가 를 청구 여 심사조)

상 가 장 처 료 산9 1◦

지침

간단 처 용 본진료료에-

포함 므 산 지 니함.

결막출 결막염 상병에 간단 처 는,◦

본진료료에 포함 어 별도 청구

없 나

간단 처 후 단 처 료 자 가- ( 2-1

를 산 청구 여 단 처 료 심(1)) ․

사조

간단 구강처 는 본진료료에 포함 어◦

별도 청구 없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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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편도주 고름집 농양 상병 편도주- ( )

농양 개 실시 후 시 다 날

실시 구강처 를 염증 처 료 자( -2-

가 산 청구 여 염증 처1 (2)) ․

료 심사조

개 미만 첩모를 거 경우에는 본10◦

진료료에 포함 어 첩모 거 료 자( 543)

를 별도 산 없 나

첩모난생 상병 내원 진자에-

여 개 첩모를 거 고 첩모6~7

거 료를 산 청구 여 첩모 거 료․

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첩모 거 다- 543 ( 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자 첩모 거 다 란 개 이상 첩543 ' ' 10

모를 거 경우를 므 양 각각,

개 이상 거 경우 양 산10

있겠 나 양 각각 개 미만 첩모를10

거 다면 양 첩모 거행 는 각각 본,

진료료에 포함 므 별도 인 지 니함

간단 이구 색 거는 본진료료에 포함◦

어 별도 산 없 나

이염 상병 내원 진자에-

여 간단 이구 색 거를 실시 후 이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외이도이 또는 이구 색 거 간단- 557 [

것 본진료료에 포함]

가 복잡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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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구 색 거료 복잡 것 자 가 를- ( 557- )

청구 여 이구 색 거료 심사조

나 극히 복잡 것.

입 농처 자(◦

라 청구2- )

◦ 입 농처 자 라 는 삽( 2-1 )

자 를 시행 고 내 입 농처( 585)

를 실시 경우에 산 여야 함에도 구강

내 강내 분 입 고 산 여 심사

조

폐 상병에 가래가 많 침-

없고 콧 도 많 구강내 콧속에

분 입 거를 시행 고 입 농

처 자 라 청구 여 심사조( 2- )

심사지침◦

구강내 강내 입 농처 요양 여 용- ․

산 법

간단 처 용 본진료료에․

포함 원 함

매 뇌 질◦

후 등 장

입원 남 자

에 여 회 간

료 사(2-1 )

청구

회 부간 자 사 는 입원 자 거동( 2-1 )◦

이 어 운 자 생상태를 청결히

여 여 자에 회 부 간 시 산

여야 나

남 자에게 실시 도뇨 삽입부-

소독에 여는 회 부간 자( -1

사 료 심사조)

◦ 상 가 장 처 료 산 지 침9

자 사 회 부간- 2-1

행 해 보험 여과 -3605(2004.8.26)◦

- 건강보험요양 여행 그상 가「 」

장 에 분 어 있는 회 부간 자9 1 ‘ (

사 는 입원 자 거동이 어 운2-1 )’

자 생상태를 청결히 해 행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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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심사내역 근거

간 행 나 침상목욕 통목욕,

등과 함께 간 사들이 행 는 간 용 보

상 면에 신 항목 보( 65720-1478

인체 해부 구조상,’95.12.22)

회 부는 남 과 여 에게 모 해당 나 여,

자에 회 부간 요 에 라

가가 신 경 등 감 남 자,

에게 실시 장 도뇨 (Foley catheter)

부 소독 에 여는 회 부(Dressing) ‘

간 자 사 를 산 없( 2-1 )’

양 료◦

규 부속 종

양 출 엣,

쯔 료 등

청구

양 장 에 시 실시 경우에◦

소 료를 회 산 여야 나 회1 2

산 청구 여 회 료는 심사조1․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산 지침

칭 에 처 양 이라- ` '

고 것 양 시 지라도 소'

만 산 다.

자 엣쯔 양- 108-1 ( )

자 부속 종양 출 양- 442 ( )

자 양- 389-1 ( )

양 에 복원 실시 경우◦

에 합 료 자 나 소( 389-1 )․

회를 산 여야 나 회 청구1 2

여 회 합 료 심사조1 ․



- 114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료에 포함◦

어 별도 청구

없는 생리

식염 청구

에 사용 생리식염 는 소 료에◦

포함 어 별도 산 없 나

사지 등- ,

경우에 생리식염 를 청구 여 해당 약

심사조

인공신장 단락 또는 동 맥-

이용 동 맥루 조 에 크린조를 청구

여 해당 약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산 지침

처 시에 사용 약 료재료-

는 소 에 포함 므 별도 산 지

니 다.

소 료에 포◦

함 어 별도 산

없는 약

(BSS )

청구

내장 시 사용 소BSS◦

료에 포함 어 별도 산 없 나 청

구 어 심사조

◦ 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

외 내 용 주입 품- calcium chloride :

명 등 내장 시 사용 경(BSS )

우 소 료에 포함 므 별도 인

지 니함

합사를 별도◦

산 없는

경우에 합사

청구

합사는 개심 면 등 장 이 별도,◦

처 에 사용 경우에 산

있 나

손가락 부 상 합 에 합사를-

청구 여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 산9 1◦

지침

- 처 시에 사용 약 료재료

는 소 에 포함 므 별도 산 지

니 나 래 료재료는 별도 산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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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심 면 등 장 이 별도,ㆍ

처 에 사용 합사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합사 산< >

- 처 시 사용 합사는 면 본,

인일부부담 산 특 에 조 증질4

자 산 특 상 합사를 별도 산,

있는 처 항목에 여 산 며,

면 이외 처 에 사용 합사

해당 해 개 부 합(Skin

에 사용 합사는 행 소Suture)

에 포함 므 별도 산 없

시 부 에 라◦

산 는 개

료 합 료

청구

리부 농양 또는 열 상병에 여( )◦

개 또는 상 합 시 경우에( ) ｢

면과 경부이외 개 료 또는 상 합(｣

를 산 여야 나)

- 면 또는 경부 개 료 또는 상(｢ ｣

합 산 청구 여 면과 경부) 「․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개- 1

가 면 또는 경부. (Face or Neck)

나 면과 경부 이외. (Others)

자 상 합- 2

가 면 또는 경부. (Face or Nec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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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 개 료 면 또는 경부」 「 」

개 료 심사조

나 면과 경부 이외. (Others)

조 과 상◦

합 동시 실

시 경우

상 합 료

청구

톱 좌멸 상병 조 과 상◦

합 동시 실시 경우에 조 료 자(

상 합 료 자 나20) 100%, ( 2- ) 50%

청구 여야 나 각각 청구 여100%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손 톱부분이 좌멸 어 조 시행 후․

골이 노출 어 장시간에 걸쳐 합 시행

경우에는 조 자 면과 경부( 20) 100%

이외 상 합 자 나 를 산 함( 2- ) 50% .

상 합 실시◦

당일에 산

없는 단 처

료 청구

후 처 료는 익일부 청구◦

있 나

래다리 열상 상병 상 합 당-

일에 단 처 를 실시 고 상 합

자 나 과 단 처 료 자 가 를 각( 2- ) ( 2-1 )

각 청구 여 단 처 료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일 처 또는 후처 등 일당- 2-1 (1 )

주 후 처 료는 익일부: 1.ㆍ

산 다.

가 단 처(1)

주 처 경미 염증포함: ( ),ㆍ

열상 좌상 처 에 산 다

가 염증 처(2)

주 심 염증 처 심 욕: ,ㆍ

염증이 심 상처 처 에 산,

다.

단 종 상병에◦

염증 처 료

청구

염증 처 는 심 욕 처 염증이 심,◦

상처에 처 심 염증,

처 를 경우에 산 있 나

- 단 종 상병에 염증 처 료를 청구

여 염증 처 료 자 가 단 처( 2-1- (2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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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자 가 심사 조( 2-1 (1)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입 농 처 상처 는 일당- 1

가이며 행 특 상 주 료 간 동,

지속 복 여 시행 감 여

개 부 드 싱과(Tracheostomy)

입 처 를 동일에 실시 경우에는

입 농 처 료만 산 함.

심사지침◦

핵 또는 루 후 좌욕 부-

감염 과 동통 부종 감소시키 해·

실시 며 단 처 는 감염 해 실시,

는 좌욕과 단 처 를 동시 실시시에,

는 주 처 인 좌욕만 인 익일부(

일 이내 고 료 간 좌욕없이 단7 ) ,

처 만 실시 경우에 단 처 료는 일 이3

내 인

단 처 입◦

농 처

를 동시에 실

시 경우 별도

산 없

는 단 처 료

청구

개 부 단 처(Tracheostomy)◦

자 가 입 농 처( 2-1 (1))

자 라 를 동일에 실시 경우에는 단( 2-1 )

처 료는 별도 산 없 나

입 농 처 료 단 처 료를-

각각 청구 어 단 처 료 심사조

침상목욕간◦

체 변경처 또

는 통목욕간

를 동시에 실시

경우별도 산

없는

체 변경처 료

또는 통목욕간

료 청구

척 손상 뇌졸 자 등에 침상목욕간,◦

자 자 체 변경처 자 또( 2-1 ) ( 2-1 )

는 통목욕간 자 를 동일에 실시( 2-1 )

경우에는 체 변경처 료 또는 통목욕간

료는 별도 산 없 나

침상목욕간 료 체 변경처 료 또는-

통목욕간 료를 각각 청구 여 체 변경

처 료 또는 통목욕간 료 심사조

핵 또는 루◦ 핵 또는 루 후 좌욕 자 마 과( 2-1 )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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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실시

단 처 료 청구

단 처 자 가 를 동시에 실시( 2-1 (1))

경우 주 처 료만 산 여야 나 좌

욕과 단 처 료를 각각 청구 여 단 처

료 심사조

◦ 핵 또는 루 후 좌욕없이 단 처

만 실시 경우에 단 처 료는 일 이내3

산 여야 나 루 실시 진자

에 여 회 단 처 료 자 가4 ( 2-1 (1))

를 청구 여 회 단 처 료 심사조1

단 지염에◦

산 없는

도증 입

료료 청구

도 증 입 료는 천식이나 만 폐◦

쇄 폐질 지,

염 곤란 료에 여 인

있 나

단 지염 등에 도증 입 료-

자 를 청구 여 심사조( 4-1)

심사지침◦

자 도 증 입 료는 량분- 4-1

입 나 분말 입 를 사용 없는 상태

어린이 노인 천식 자 등에게 체상태, ,

약 지 장 항염증 스 이드( , ,

등 일 또는 에 어) Nebulizer

약 를 에어 졸상태 만들어 게 함

써 직 병소에 약이 도달 게 여 소

량 약 른 효과를 보고 신 인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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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용 도는 감소시키 여 실시 는

료법임 감 여 천식이나 만 폐쇄

폐질 지염,

곤란 료에 여 인 며 통상 분10

이상 입 는 경우에 산 있

여 상인 단◦

노 에

탈모증 보험

여 청구

노 상 인 탈모는 여 상이◦

나 병 소인이 닌 단 노 에 탈

모 또는 드 탈모증상병 진료

후 진 료 병변내 주입요법료 자 등( 9)

청구 여 심사조

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( 2)◦

여 상

- 주근깨 다모 모 모증, ( ), ( ), (多毛 無毛 白毛

주사 모 사마귀 여드), ( ), ( ), ,症

름 노 상 인 탈모 등 부질,

사마귀 거◦

실시 경우

료 청구

◦ 업 또는 일상생 에 지장 주는 사마귀

를 거 경우에는 티 거 료 자( 14-1)

를 산 여야 나

부 소작 또는 냉동 료 자- ( 12)

청구 여 심사조

시< >

이러스 사마귀 상병 티 거-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사마귀 인해 업 또는 일상생 에 지장-

래 는 경우에 실시 사마귀 거

여 상 자 티 거 에 용 산14-1

며 근 고 있는 개 이상 동시에, 2

거 는 경우에는 것1 100%, 2

것부 를 산 를50% 200%

산 고 닥과 가락에 생 사마귀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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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고 부 소작 또는 고

료 자 청구 여 티 거 료 자( 12) (

심사 조14-1)

동시에 거 경우에는 타 부 간주 여

소 각각 산 함

부 또는 족부 티 이 개처에 있어 티-

거 자 실시시 것( 14-1) 1 100%,

것 를 산2 50% 200%

지 산 며 등 손등 과 가락 손가락 사, ( ) ( )

이에 생 티 타 범 간주 여 소

각각 산 함

티 거 실◦

시 경우

료 청구

동일족부에 여러개 티 거◦

경우에 티 거 료 자 는( 14-1)

지 산 여야 나 거 티200% ,

갯 만큼 해당 료를 청구 여 과

청구 료 심사 조

시< >

른쪽 닥 부 에 있는 티- 2

거 경우에 티 거 료를 부 에

는 번째 부 에는 산100%, 50%

여야 나 티 거 료 자( 14-1)

를 청구 여 심사조200%

료 간 회1◦

이상 산

염 연속종 거

염 종 상병에 료 간 염 연◦

속종 거 신 것 자 가- ( 14-2 )

염 연속종 거 타 것 자 나- ( 14-2 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◦ 항

- 자 염 연속종 거 료 간14-2 1

회 인 고 염 연속종 거 후 부과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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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각각 회 산 여 염 연속종 거1

타 것 심사조( )

는 별도 산 없 며 경구 약 주,

사 는 감염이나 특별 사 가 없는2

인 지 니 고 외용연고 만 인 다.

염 연속종◦

거 후 별도

산 없는

부과처 료 또

는 단 처 료

청구

염 연속종 거 자 후에 실시( 14-2)◦

부과처 또는 단 처 에 여는 처

료를 산 없 나

염 연속종 거 실시 다 날 이-

후에 부과처 료 또는 단 처 료를

청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염 연속종 거 료 간 회 인- 1

고 이후 부과 처 또는 단 처 는 별

도 산 없 며 경구 약 주사,

는 감염이나 특별 사 가 없는2

인 지 니 고 외용연고 만 인 다.

도 상에 상1◦

처 료 청구

른쪽 손등 도 상 상병 처 를1◦

실시 경우에 단 처 료 자 가( 2-1 (1))

산 여야 나 상처 료 자 를( 18-1)

청구 여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상처- 18-1

주 상부 가 개 부 일 경우에는:1.ㆍ

개 부 상범 를 합 여 산

상범 산 시 도 상범 는1

외함

◦ 엄지 가락외 증

상병에 Keller

실Operation

엄지 가락 외 증 상병(Hallux Valgus)◦

실시 경우Keller Operation

지 산 여야 나-

심사지침◦

엄지 가락 외 증 에 실시- (Hallux Valgus)

는 Keller Operation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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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경우

료 청구

지 자 다 골- - ( 72- ),

료 족지 자 다 사지골- ( 30- ),

복 료 지골 자 마 건인- ( 60- ) ․

료 간단 것 자 가 청구 여- ( 93- )

골 료 사지골 복 료,

건인 료는 심사조․

지 자 다 용 여 인 함( 72- ) .

를 단독 사Cage◦

용 여 척추

실시 경우

증 용

를 단독 사용 척추Cage◦

척추 증 개월 이상Grade I , 6

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

요통이 지속 는 퇴행 추간 질 에

상 개 분 에 국 퇴행 변MRI 1~2

뚜 추간 간격 소가 동

경우 등에 시 경우 인 고 있 나

요추 부 신경뿌리병증 동- 4~5

추간 장 상병 를 사용 척Cage

추 실시 고 추간 거 료 자(

가 척추고 료 후 고49- (3))100%, -

자 나 를 청구 나( 46- (3)) 50% ,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단독사용 산Stand-alone Cage(Cage )〈

〉

개월 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- 6

고 심 요통이 지속 는 퇴행 추간 질

에 상 퇴행 변 가 개 분MRI 1~2

에만 국 어 있 며 뚜 추간 간격,

소가 동 경우

척추 증- Grade I

심 척추 증 또는 후 재-

추간 탈출증에 범 후 감

이 불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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름상 퇴행 변 가 다분MRI

이며 추간격 소 소견이 인 지

척추후 고 료 료재료 는 심

사조

양 후궁 이 요 도- huge

요central disc herniation(

입증 있는 자료를 출 여야 함)

- 골다공증 추간 간격이 이상인: , 12mm

경우 이 추체간 합 부 감염, ,

질 등

상 모든 종 에 용cage※

병용사용Cage◦

(Pedicle Screw

과 병용System

사용 여 척추)

실시

경우 증

용

과 를 병용Pedicle Screw System Cage◦

여 시 척추 심 척추 증 또

는 후 재 추간 탈출증에

범 후 감 이 불가 경우,

척추 증등에 인 고 있 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게-

과 를 병Pedicle Screw System Cage

용 여 척추 실시 경우 해당

료 료재료 심사조

심사지침◦

병용사용Cage〈 과 병용사(Pedicle screw system

용) 인 〉

척추 증-

상 가 명 게- MRI foraminal stenosis

고 이 인 임상 증상이 동 경우,

심 척추 증 또는 후 재-

추간 탈출증에 범 후 감,

이 불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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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〈 〉

요추 부 척추 타명시 추- 4-5 ,

간 상병 Pedicle Screw

과 를 병용 여 척추System Cage

실시 고 추간 거 료 자 가( 49- (3))

척추고 료 후 고 자100%, - ( 46-

나 를 청구 나 에(3))50% ,

상 단 추간 탈출증MRI

인 어 척추고 료 료재료 심

사조

- 양 후궁 이 요 도 huge

요 입central disc herniation

증 있는 충분 자료를 출 여야 함.

- : 감염 질 이 사용 부 등, cage

특 복강경 내시경 는 병Cage Cage※

용 인 지 니함 추가( )

인공 스크◦

(Artificial Disc)

를 사용 여 척추

실시 경

우 료 청구

인공 스크 를 사용 여(Artificial Disc)◦

척추 실시 경우에 료는 척추

고 산 여야 나

부 에 타 명시 추간 퇴- L5~S1

상병 인공 스크를 사용 여 척추

실시 고 추간 거 료-

자 가 척추고 료( 49- (3)) 100%, -

심사지침◦

는 자 가 척추고- Total Disc Replacement 46

소 용 산 함( )

증 자에 개월 이상- : 25 ~60 6〯

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 요통이 지

속 는 단일분 에 국 또는L4~5

퇴행 추간 질 이 통증L5~S1 MR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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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자 가 청구 여( 46- (3)) 50%

척추고 료 인 고100%

심사조

추간 조 에 인 는 경우

※ 시상면 상에 단일 분 에 국MRI T2

추간 신 강도 소견이 또L4~5

는 에 인 고 추간 조 검사L5~S1 ,

상 동 분 에 동 통증이 생 는 경우

증-

골다① 공증 이(T-score -3.0 )

신경근 소견이 있는 경우②

척추분리증 척추탈 증 또는 척추 증,③

④ 후 퇴행 변 후궁 후 상태,

료재료는TDR(Total Disc Replacement)※

재 여 상임.

경 척추◦

산

없는 증에

청구

경 척추 종양에 골◦

주 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, 2

심 통이 지속 는 골다공증 골

에 검사 또는 동 원소 검MRI ( CT

사 상 증상 고 있는 병소임이)

인 경우 등에 인 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게 경-

심사지침◦

경 척추 종양- (Vertebroplasty)

에 골 이나 주Kummell's Disease, 2

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 통

이 지속 는 골다공증 골 에 다 과

같 경우에 인 함 단 폐 맥. (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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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추 료 자 를 청구 여( 47)

해당 료 료재료 심사조

시< 1>

추 번 부 병 골다공증- 11

골 상병 골 후 일째 는 날에7

경 척추 자 실시 고 해( 47)

당 료를 청구 나 사 름

지 등 검토 결과 골 후 2

주 이내에 경 척추 시행

만 사 가 인 지 료

료재료 심사조

시< 2>

요추 번 부 종양에 골 상- 2

병 경 척추 자 실시( 47)

고 해당 료를 청구 나 사

름 지 등 검토 결과

검사상 증상 고 있는 병소MRI

또는 새 생 골 등 경

염 약 잘 조 지 는 당뇨병 자, ,

는 만 신부 자 이상, 80

자는 조 시행 가능)

∙ 검사 또는 동 원소 검사에 증MRI CT

상 고 있는 병소임이 인 경우

단 사 사진 검사에 진행∙

또는 새 생 골 임 분명히

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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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추 시행 만 사 가 인

지 료 료재료 심사조

경 척추후굴◦

풍 복원

(Kyphoplasty)

용

◦ 경 척추후굴풍 복원 종양에

골 주 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, 2

심 통이 지속 고 변 이 인20~60%

골다공증 골 등에 인 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게 경-

척추후굴풍 복원 실시 고 해

당 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시< >

요추 번 부 골- 1 (Comp. Fx)

상병 상 익일에 경 척추후굴

풍 복원 실시 고 경 척추후굴

풍 복원 료 자 청구 나( 47-1)

사 름 지 등 검토 결과

골 후 주 이내에 경 척추후굴풍2

복원 실시 만 사 가 인

심사지침◦

경 척추후굴풍 복원 인< (Kyphoplasty) >

- Kummell s Diseaseꡑ

종양에 골-

주 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- 2

통이 지속 는 골다공증 골 에

변 이 인 경우 단 골다공증20~60% ( ,

출 골 변 이 이상인 경우60%

라도 인 가능함)

보존 요법없이 조 시행 가능 자는-

폐 맥염 약 잘 조 지, ,

는 당뇨병 자 이상 경우, 80

인 법※

검사 또는 동 원소 검사에 증- MRI CT

상 고 있는 병소임이 인 경우,

단 사 사진 검사에 진행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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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해당 료 심사조 또는 새 생 골 임 분명히

있는 경우

신경근 소견◦

이 인 지

는 추간 탈출증

상병에 내시경

추간 료

청구

◦ 소 침습 추간 주 이상 보6

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 사통이 지

속 는 자에 추간 탈출 인 신경근

소견이 인 는 경우에 인 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게-

소 침습 추간 실시 후 내시

경 추간 거 료 자 나 를 청구( 49- )

여 해당 료 심사조

시< >

요추간 장 상병 내시경 추간-

실시 고 내시경 추간

료 자 나 를 청구 나 진료( 49- ) ,

사 름 검토 결과 주 이상6

보존요법 추간 탈출 인 심,

사통 신경근 소견 등이 인

심사지침◦

소 침습 추간 경 내시경 추간(〈

경 핵 입 이 추간, ,

등 인) 〉

증-

주 이상 보존 요법에도 불구 고 심6∙

사통이 지속 는 자에 추간 탈출

인 신경근 소견이 인 는 경우에

인 함 다만 조 시행시 그 요 에( ,

사소견 를 첨부).

증-

증이 동 경우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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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해당 료 심사조

분쇄골 등이◦

인 지 는 상

병에 체외 속고

시 후

청구

골 상병에 체외 속고 슬 족,◦

등 내 복합골 간부 분쇄골,

개 골 에 별 시행시 인,

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게 체-

외 속고 료 자 를 청구 여 해( 60-1)

당 료 료재료 심사조

시< >

요골 원 부 골 상병에- Closed

과 체외 속고 실시후 체외Pinning

속고 료 자( 60-1)*100% Closed

자 다 를 청구Pinning( 60- (1))*25%

나 사 름 지 등

검토 결과 분쇄골 등이 인 지

체외 속고 료 료재료 는

심사조

심사지침◦

체외 속고 인< >

소증 사지부동에 실시 골연장 시-

소증 질 소증에 실시 사지: "∙

골연장 여 인 범 고(

시 에 해당2000-73 )"

는 경우

사지부동 :∙ 좌 우 이 이가 상지는· 6cm

이상 지는 이상인 경우, 3cm

골 연부조직 결손-

종양 만 골 염 등 인- ,

골소실

후 외상 후 감염 골단 손상-

골- Intra-articular comm. Fx (knee,․

간부 분쇄골 개ankle, wrist, elbow) ,․

골 에 별 시행시

불 합 부 합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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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에 별 시행시-

closed pinning◦

후 료

청구

손가락 골 상병 이용 여K-wire◦

시행 경우 사지골 도 복 자C/R ( 60:

주 산 여야 나:)

체외 속고 자 사지- ( 60-1)*100%+

골 도 복 자 청구( 64)*100%

여 여 사지골 도 복 자( 64)

일 과 체외 속고 자(

심사조60)*50%

◦ 상 가 장 처 료 산 지9

침

자 사지골 복- 60

주 는 경우에는 소: closed pinning

를 산 다50%

Bursectomy◦

료 청구

실시 경우 갱그리 출Bursectomy◦

산 여야 나

상 불명 낭병증 목 상병- ,

외 과골 부 에 실Bursectomy

시 고 사지 료 족 자- ( 70

다 청구 여 갱그리 출 료 자- ) (

심사조90)

심사지침◦

는 해부 난- Bursectomy

이도 등 감 여 갱그리 출 자( 90)

소 인 함

월 연골 손◦

상 내시경

마취 지 경 사진 등 검◦ ․

토 결과 증식 막염 등 질 이

심사지침◦

진료내역 조 월 연골 자 가 과< ( 8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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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여 시 시

료 청구

인 지 에도 사지 자(

나 소 연골70- ) 100%

자 가 소 청구 여( 82 ) 50%

월 연골 자 가 소( 82 )

심사조100%

동시에 시행 사지 인 여부 >

염 타 월 이상 상병- ,

사지 자 나 소( 70- ) 100%

연골 자 가 소( 82- ) 50%

청구 나 경소견 등 진,

료내역 조 여 볼 자 통증조

여 증식 막염이나 막질 이

인 지 고 자 통증조 여 실

시 사지 월 연골

일 과 월 연골 소

인 함100%

Carpal Tunnel◦

료Release

청구

는 건 인Carpal Tunnel Release◦

간단 것 자 가 산 여야- ( 93- )

나 건 인 료 복잡 것 자, - (

나 청구 여 심사조93- )

심사지침◦

는 건 인- Carpal Tunnel Release

간단 것 자 가 산 함( )( 93- ) .

건 인◦

료 청구

손목 손가락 힘 손상 상병 외◦

래에 리도카인주 국소마취 후 시

◦ 상 가 장 처 료 산 지 침9

자 건 인 단열- 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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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를 건 인 자 가 산( 93 )

여 건 인 단열 료 자, ( 91)

심사조

외래에 국소마취 에 손가락 손목에 건인- , ․

를 합 는 경우는 건 인 단열,

자 산( 91)

부 강근본◦

과 용 출

동시 실시

경우에 별도

산 없는

용 출 료

청구

양 만 굴염 폴립 상병,◦

부 강근본 과 용 출 동시에

실시 경우 용 출 부 인

이므 별도 산 없 나

부 강근본 료 자 용 출- ( 113)

료 자 를 각각 청구 여 용 출( 95)

료는 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 산9 1◦

지침

- 주 시에 부 동시에 실시 는

경우에는 주 소 만 산 다.

심사지침◦

- Endoscopy 에 부 강근본 Transapproach

시행 는 진료내역 조 부 강근본,

자 과 동시 시행( 113) Polypectomy는

부 인 간주 므 부 강근본

자 소 만 산 함( 113)

굴염에 산◦

없는 부

강 척료 청구

부 강 척 만 부 동염◦

에 시행 경우 산 있 나

굴염에 부 강 척료 자 를 청구- ( 108)

여 심사조

심사지침◦

- 자 부 강 척 국소마108 (sinus irrigation)

취 후 부 동 자연공 카 타를 삽입

거나 침 이나 천자침 이용 여(trocar)

천자 후 척 는 법 에는 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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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증이 우 어 시행 지 는 고

여 만 부 동염에 시행 경우

인 함

동일 내원 간◦

에 시행 부

강 척과 엣

쯔 각각

청구

◦ 만 부 동염 상병 주 회 내원 여2

부 강 척 자 엣쯔 자( 108), ( 108

각각 회 산 여 부 강 척-1) 2

자 심사조( 108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부 동염 상병에 실시 는 부 강 척 자- (

과 엣쯔 자 부 동108) ( 108-1)

내 분 등 거 는 목 시행

는 사 시 부 강 척과 엣쯔,

이 각각 회 주 인 고는 있 나2 / ,

동일 주간에 동 시 각각 회 주 시행2 /

했 경우에는 엣쯔 만 회 주 인2 /

함.

내시경 에 상◦

동사골동근본

과 함께 시

행 상 동 내

청구

◦ 내시경 에 상 동사골동근본 자( 과114)

함께 시행 상 동 내 자( 105) 자

에 포함 어 별도 산 없 나114

만 굴염 상병에 상 동사골동근본-

자 과 상 동 내 자( 114) ( 105)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내시경 에 자 상 동근본 과 함께 시- 114

행 자 상 동 내 또는 자 사105 110

골동 내 자 항목에 포함 는 시114

이므 별도 인 지 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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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 실시 후 각각 가를 산 여

상 동 내 자 료 심사조( 105)

◦ 요골 척골 동

맥 실시

경우

료 청구

요골 척골 손상 요골 척골◦

동맥 동시에 실시 경우

소 만 산 여야 나

료 자 를 회 청구 여- ( 163) 2 1

회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요골 척골 동맥 동시에 시 시-

자 소 만 산 함( 163) .

인후 소작 산◦

횟 청구

인후 소작 료 간 회 이내만2◦

산 여야 나

인후 염 상병 회 내원 여 인후- 3

소작 자 회 실시 고 청구( 226) 3

여 회 심사조1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산 지침

자 인후 소작- 226

주 료 간 회 이내만 산 다: 2. 2 .∙

핵◦

루 동시 시

행 경우 루

료 청구

핵 과 루 동시 실시 경우◦

주 100%, 2 50%

산 여야 나 핵 자 라 과( 301- )

루 자 가 각각 청( 297- ) 100%

구 여 루 료 심사조50%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자 핵 과 자 루 동시- 301 297

실시시 주 100%, 2

산 함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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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도약 주입료◦

산 횟 용

특이 요도염 상병에 요도약 주입 자(◦

주 회 이내 인 나 주 회를365) 2 3

청구 여 회 심사조1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자 요도약 주입 주 회 이내 산 함365 2

립 맛사지◦

동시 실시 경

우에 산

없는 직장 지검

사료 청구

립 질 에 립 맛사지 자 직( 398)◦

장 지검사 나 를 동시에 시행 경우( 705)

에 립 맛사지만 산 여야 나 립

맛사지 직장 지검사료를 각각 청구

여 직장 지검사료 심사조

심사지침◦

립 질 에 립 맛사지 자 직장- ( 398)

지검사 나 를 동시에 시행시 립 맛( 705)

사지만 인 함.

립 맛사지 산◦

횟 용

만 립 염에 실시 는 립 맛사◦

지 자 는 주 회 이내 인 나 주( 398) 2 4

회를 청구 여 회 심사조2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만 립 염에 실시 는 자 립- 398

맛사지는 주 회 이내 산 함2 .

부 마 상◦

병에 료 청

구

부 마를 거 후에는 부 마◦

료법 산 여야 나

항 병 사마귀상병에 외- ( )

종양 출 료 양 자 가 청- ( 400- )

구 여 부 마 료법료 자( 430

외 종양 출 료 심-1)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산 지침

자 부 마 료법- 430-1

가 료 소작 냉동소. ( , ,

작 이 포함, )

나. 료 포도 린 등 국소도포 포함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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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조 자 외 종양 출- 400

가 양.

다 부곤지◦

름 후

부 마 료

법 청구

◦ 부 마 료법 료는 다-

또는 거 경우를 포함 는 가이므

다 마상병 여러개를

고 산 부 마 료법-

료 자 가 는 심사( 430-1- ) 300% 100%

조

심사지침◦

자 가 부 마 료법- -430-1 -

료 는 다 또는 거 경우를 포함(R4305)

는 이므 다 생 부

마 실시 경우에도 소 회1

만 인 함

자궁내장 체◦

시 자궁내장

거료 청구

자궁내 장 구를 체 해 자궁내◦

장 를 거 는 경우 료는 자궁내장

거료 자 산 여야( 427-1) 50%

나 자궁내장 거료를 청구 여100%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자궁내 장 구를 체 여-

자궁내장 를 거 고 새 구를 재삽입

는 경우는 자 자궁내장 거료를427-1

산50%

본인이 원 여◦

실시 자궁내

장 삽입 등

임시 료를

요양 여

자궁내장 등 임시 본인이나 우◦

자가 우생 또는 신장 나

신체질 이 있는 경우 등 요양 여이며,

본인이 원 여 실시 경우는 여

어 있 나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임시 인 또는 결 자- (

라 난 결 자 자궁내389-1 ), ( 434)

장 삽입 자 본인이 원 여 실시( 427)

경우에는 여 상이나 다 과 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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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단 가족계획 여 자궁내 장-

를 실시 고 자궁내장 료삽입 료 자(

를 청구 여 심사조427)

경우에는 요양 여함.

본인이나 우자가 우생 또는∙

신장 나 신체질 이 있는 경우

임신 모 건강 시킬 있는 질∙

이 있는 경우

본인이나 우자가 태 에 미 는 험∙

이 높 염 질 이 있는 경우

분만 처 료 또◦

는 분만후처 료

에 포함 어 별

도 산

없는 처 료 청

구

분만 여 실시 도뇨 장 등 분◦ ․

만 처 료에 포함 어 별도 산

없 나

분만 처 료 자 함께 장 자- ( 437) ( 7)

도뇨 자 처 료를 청구 여 심사( 5)

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자 분만 처- 437

주 도뇨 장 회 부면도 소독 등: 1. , , ,∙

용 포함 다.

자 분만후처- 437-1

주: 1. Uterine Massage, Breast Care,ㆍ

등 포함Heat Lamp, Dressing

다.

분만 분만 개2. , ,

이 있 는 질식분만 또는 태 용

리 항목 시 시 회만 산1

분만후 처 료 자 에는 분만후 실시( 437-1)◦

는 단 처 료 자 가 등이 포함( 2-1 (1))

어 처 료 단 처 료를Heat Lamp

별도 산 없 나

분만후 처 료 함께 처- Heat Lam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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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단 처 료를 청구 여 심사조 다.

입원 간 사용 회용 는3. 1 Pad

일 통 개입 이상 사용 경1 1 (10 )

우에 여 일당 산1 16.25

다.

산모용 드 청구◦ 산모에게 사용 회용 드는 분만1 ,◦

분만 개 이 있는 질식분만,

또는 태 용 리 시 에 여 산

있 나

개만출 실시 경우에 산모용-

드가 청구 어 심사조

외래에 격자변◦

또는 망막열

공에 망막 리가

심 지

이 료시 망

막 리 청

구

격자변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 시행◦

이 료는 망막 리 도가 1disc

경 이상 동 어 있는 경diameter( )

우에 여 망막 리 자 인( 513)

며 그 이외 고 자, (

산 여야 나516)

망막열공 상병 망막 리가 없거나- ,

경 이상 동 어1disc diameter( )

있지 경우에 망막 리 자( 513)

청구 여 고 자 심사( 516)

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격자변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 시행

이 료는 망막 리 도가 1 disc

경 이상 동 어diameter( ) 있는 경우

여 자 망막 리513 인 며 그,

이외 경우는 자 고 인516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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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요법 이◦

용 망막 막

거 실시

경우 증

용

황 후극부 변 주변부 망막변,◦

등 상병에 쥬다인 약 를 사용 여 역

요법 이용 망막 막 거 자( 516-2)

시 증에 해당 는 경우 료 약

는 인 나

증에 해당 지 는 진자에-

여 망막 막 거 시 고 망막 막

거 료 쥬다인약 를 청구 여

료 약 심사조

시< 1>

타 명시 맥락막 장 황 후-

극부변 상병에 역 요법 이용

망막 막 거 료 자 쥬다( 516-2)

인주 약 를 청구 여

진료 결과를 검토ㆍ

결과 염증 합병증 인 맥락막

신생(Choroidal Neovascular Membrane)

상 가 장 처 료9 1◦

- 자 역 요법 이용 망막 막 거516-2

주 사용 감작약 는 별도 산 다: 2. .∙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쥬다인주< >

래 같 여 는 경우에 요양1.

여를 인 며 인 이외는 약값,

자가 부담

가 연 황 변 에 주 이.

거나 잠재 인 타입 황 맥락막 신생

가진 자

- 검사상 황 부 에 맥락막

신생이나 결 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

신생 직경이 이- 5,400 mμ

크

- 료횟 단 당 회 이내 진단후: 5 (

개월이내 료횟 단 당 회12 , :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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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 인 어 역 요법 이용

망막 막 거 료 쥬다인주 약

심사조

시< 2>

병 근시 상병에 역 요법 이용 망-

막 막 거 료 쥬다인주 약 를

청구 여

진료 부를 검토 결과 근시도‘ㆍ

마이 스 인 어 역3.0 ’

요법 이용 망막 막 거 료

쥬다인주 약 심사조

나 병 근시 에 황. (pathologic myopia)

맥락막 신생 가진 자

마이 스 이 이거나 구- 5.0

장축 이가 이상인 경우26.5mm

검사 소견상 황 부 에 맥락-

막 신생 이 있는 경우

료횟 단 당 회 이내 진단후- : 3 (

개월 이내12 )

허가사항 범 효능효과 등 과 여 래2. ( )

각 항에 해당 는 경우에 여

인 여회 는 단 당 회 이내, 2

며 회 과 사용시에는 약값, 2

자가 부담토 함.

가 견시 소견보다 개월 이상 경과 후 소. 2

견이 가 또는 나 같이 나타날) )

가 루 신 신생)

크 가 명 게 커 있

나 소견상 출 이 새 생했거나 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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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했

나 시 이 이 이고 시 장 원. 0.4

인이 맥락막 신생 임이 실

다 일단 었다가 다시 경우.

동일 검내 개2◦

이상 산립종

거 경우

료 청구

◦ 동일 검에 산립종 개 이상 거 경2

우 산립종 개 회만 청구 여야 나1

산립종 개 료를 회 청구 여 회 심- 2 1

사조

시< >

른쪽 상 검 콩다래끼 상병 일- 1

내원 여 산립종 개 실시 고 산립

종 개 료 자 회 청구 여 회( 525) 2 1

심사조

상 가 장 처 료 산 지침9◦

근 고 있는 다 종 개처에-

개 경우나 동일 검내에 존재 는 맥립

종 산립종 등 회 개 간주, 1

다

맥립종에 산◦

없는 산립종

개 료 청구

맥립종 상병 개 실시 경우 맥◦

립종 개 자 산 여야 나 산( 540)

립종 개 료 자 청구 여 심( 525)

사조

상 가 장 처 료9 1◦

산 지침

자 맥립종 개- 540

자 산립종 개- 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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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검 검◦

내 증 과

검 증

동시 시행시

검내 증 료

청구

동일 검에 검 증 검내 증이◦

생 여 검내 증과 검 증 동시

시 검 증 만 청구 여야 나

- 검내 증 자 과 검 증 자( 528) (

529) 각각 청구 여 검내 증

료는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상 검 검 증 검내 증이- ㆍ

생 여 시는 자 검내 증528

과 자 검 증 각각 인529

동일 검 경우에는 검 증 만

인 함.

내장 료에◦

포함 어 별도

산 없는

낭 척 료

청구

내장 시 낭 척 내장 에◦

포함 어 별도 산 없 나

내장 료 낭 척 료를 각각 청-

구 여 낭 척 료 심사 조

시< >

타 노 내장 상병 낭 척- ,

내장 체 인공 체삽입,

실시 고 낭 척 료 자( 546-1),

내장 체 료 자 인공( 511),

체삽입 료 자 가 를 각각 청구( 511-1 )

여 낭 척 료는 심사조

심사지침◦

내장 또는 녹내장 에 합병증-

목 실시 는 낭 척 본진료료

에 포함 여 별도 인 지 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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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◦

쇄 실시 는

경우 료

산

증 용

삽입 후 다른Collagen Implant◦

날에 내원 여 구 폐쇄

등 삽입 실시 경우(Punctal Plug )

에 폐쇄 료 자 는 소( 551-1)

청구 여야 나50%

폐쇄 료 를 청구 여- 100% 50%

해당 심사조

심사지침◦

폐쇄 자 인< ( 551-1) >

일시 폐쇄 실시 후 구 폐-

쇄 실시 는 경우 구 폐쇄

시 날짜 불 고 를 인 다50%

일 구 폐쇄 실시 는-

경우

인공 사용 도 효과가 없는 등 심(1)

구건조증

특 상병 샘 종양 출 사 료(2) ( ,

후 과거 상, , Steven-Johnson synd

쇼그 증후군 등 과 동 어 이rome, )

나타나는 구건조증

(3) 이 에 삽입했 등이 소실 경Punctal Plug

우

인공 부작용이나 신체장 등(4)

이 어 운 경우

구 폐쇄 인공 사용◦

도 효과가 없는 등 심 구건조증 상

병에 삽입 일Punctal plug

시행 는 경우 인 나

- 진에 샘 타장 상병

를 삽입 고 청구 여Punctal plug

폐쇄 료 심사조Punctal plug

내시경 료◦ 내시경 이용 여 경우 해당◦ 상 가 장 처 료9 1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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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포함 어 별

도 산

없는 내시경검

사료 청구

료에 내시경 검사료는 포함 므 별도 산

없 나

해당 료 내시경검사료를 각각 청구-

여 내시경 검사료 심사 조

시< 1>

고래회충증 궤양 상병 내시경- ,

이용 여 이 거 고 내시경

상부소 이 거 료 자 가( 761- )

상부소 내시경검사료 나 를( 761)

각각 청구 여 상부소 내시경검사료

는 심사 조

시< 2>

결장폴립 상병 결장경 이용 여-

폴립 실시 경우 결장경검사료

나 결장경 종양 폴립( 766) -

자 가 각각 청구 여 결장경( 770- )

검사료는 심사조

소 내시경 시-

주 소 내시경 시 내시경료는:∙

소 시 료에 포함 므 별도 산

지 니 다.

결장경 폴립◦ ◦ 결장경 폴립 이상 크0.5cm 상 가 장 처 료9 1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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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
청구

결장폴립 결장경 에 경우에 산

며 폴립개 가 개 이상일, 2

에는 개를 과 폴립개 마다 해당1

료 를 산 여야 나20% ( 100%)

크 결장폴립 개를 결장경- 0.5cm 2

이용 여 고 결장경 폴립 거

료 자 가 를 청구 여 해( 770- ) 150%

당 심사조30%

산 지침

자 가 결장경 폴립- 770-

주 개 이상 폴립 경우에는: 1∙

과 는 폴립개 마다 소

를 산 지 다20% ( 100% )

심사지침◦

장용종 내시경 시 폴립 크-

가 이상이거나 미만이 라0.5cm , 0.5cm

도 가미 를 사용 여 경우(snare)

에는 자 가 결장경 폴립 인770-

며 폴립 크 가 미만인 경우, 0.5cm

에는 폴립 개 상 없이 나 결장경766

검사 소 과 나 내시경 생검 소854

인 함

미만 크 결장폴립 내시경0.5cm◦

는 경우에 결장경검사 내시

경 생검 각각 산 여야 나

- 크 결장폴립 내시경 에0.5cm

고 결장경 폴립 료 자( 770 가- )

를 청구 여 내시경검사료 내시경 생

검료를 합 과 심사조

복강 강 강◦ �  

내시경 에

경우 별도 산

복강 강 강 내시경 에 실시 료◦    

는 건강보험요양 여행 그상 가

등 고시 어 있는 해당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복강내시경 강내시경 강내- Endoscopy( , ,

시경 등 에 실시 행 료는 건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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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내

시경검사료

청구

소 산 여야 나

내시경검사료 료를 각각 청-

구 여 해당 내시경검사료 심사조

시< >

염상병 경 에 사지-

실시 경우에 경검사 나(

사지 료 자 를 각750) ( 70)

각 청구 여 경검사료 심사조

보험요양 여행 그상 가 등

고시 어 있는 해당 소

산 함

부 별 사용◦

과 여 합

캐스트 재료

청구

합 캐스트는 인과 미만 소 를8◦

구분 여 부 별 사용 에 여 산

여야 나 이를 과 여 청구 합

캐스트 재료 심사조

시< 1>

소 노뼈 단 골 상병에 합- 6

캐스트를 사용 여 장상지 캐스트를

실시 고 장상지 자 캐스트료 합( 602)

상 가 장 캐스트료 산 지침9 2◦

캐스트에 사용 는 고붕 또는 합 캐스-

트는 실사용 갯 규격에 불 고 부

별 시 법에 라 부 별 고「

붕 사용 또는 부 별 합 캐스트」 「

사용 에 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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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스트 인 개를 청구 여 합 캐3 2

스트 개 심사조1

시< 2>

진자 타 손허리뼈 골 상- 13

병에 합 캐스트를 사용 여 단상지 캐

스트를 실시 고 단상지 자 캐스트( 603)

료 합 캐스트 인 개를 청구 여4 2

합 캐스트 개 심사 조1

시< 3>

진자 상 불명 릎 내이- 32

상 상병에 합 캐스트를 사용 여 장

지 캐스트를 시행 고 장 지 자 가( 605 )

캐스트료 합 캐스트 인 개를 청4 5

구 여 합 캐스트 개 심사조1

시< 4>

진자 쪽 복사 골 상병에- 52

합 캐스트를 사용 여 단 지 캐스트를

실시 고 단 지 자 가 캐스트료( 606- )

부 별 합 캐스트 사용< >

인 야드(4 4 )

주 만 미만 소 자 자 인 야드: 8 , 602, 603 3 4

임.

분 인
만 미만8

소
자 장상지602

상 부 부 지[ ]
2 1

자 단상지603

부 부 지[ ]
1 1

자 장 지605

퇴 부[

족부 지]

가. without walker 4 3

나. with walker 5 4

자 단 지606

퇴 부[

족부 지]

가. without walker 2 2
나. with walker 3 2

다 슬개건 부.

캐스트
4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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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캐스트 인 개를 청구 여 합4 3

캐스트 개 심사조1

부 별 사용◦

과

청구Splint Roll

외고 용 소모 료재료인 Splint Roll◦

인과 미만 소 를 구분 여 부8

별 사용 에 여 산 여야 나

부 별 사용 과 여- Splint Roll

청구 경우 과 청구 료재료

심사조Splint Roll

시< 1>

진자 타 래다리 부분 골- 9

상병에 부목 단 지 자 라- ( 615- -without

를 실시 고walker) Splint Roll 85cm

청구 여 해당 료재료 심25cm

사조

시< 2>

소 요골골 상병에 부목 장상- 7 -

지 자 가 를 실시 고( 615- ) Splint Roll

를 청구 여 해당 료재료70cm

요양 여 용 용 법에 부◦

사항

부 별 사용Splint Roll〈 〉

단( :cm)

분 인
만 미만8

소
자 가 장상지615-

상 부 부 지[ ]
70 45

자 나 단상지615-

부 부 지[ ]
40 30

자 다 장 지615-

퇴부에 족부 지[ ]
120 70

자 라 단 지615-

퇴 부 족부 지[ ]

without walker 60 40

with walker 85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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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조25cm

캐스트 고 를( )◦

실시 동일 요

양 에 별도

산 없는

고 거료 청구

캐스트 고 를 실시 동일 요양 에( )◦

캐스트 고 를 거 는 경우에 캐스트( )

고 거료는 별도 산 없 나( )

고 거료 자 를 청구 여 심사조( 613)

시< >

노뼈 단 골 상병 동일 요양-

에 캐스트 고 를 실시 고 다 달( )

에 내원 여 고 거를 실시 경우

고 거료를 청구 여 심사조

상 가 장 캐스트료9 2◦

자 고 거- 613

주 고 거는 이미 장 캐스트를:1.∙

다른 요양 에 거 경우에

여 산 다.

자가골연골이식◦

청구

척추질 에 추간 거 척추후궁,◦

척추고 등 척추 시 Auto Bone

시행 시는 골편 자 산Graft ( 31)

여야 나 자가골연골이식 자( 69-1)

산 여 심사조

보건복지부 고시 2000-73◦

자가골 이식 경우에는 자 골편31

소 를 산

갑개 막◦

양 과( )

격

동일 부 개 에 가지 이상 동2◦

시에 시 경우 주 소 에

여 산 고 부 는 해당, 2

심사지침◦

양 자 갑개 또는 자- 101 102

갑개 막 실시 면 동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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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 시 시

료 청구

소 를 산 여야 나50%

갑개 막 양 과 격- ( )

동시에 시 고 각 소

를 산 여 갑개 막 *2

격 심사조*0.5

자 격 시행 경우 자100 , 100

격 료가 동시 실시 양

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 동시100 x 100%,

x 150% 산 다(100% + 50%) .

용Nasal packing◦

료재료를 별도

산 없

는 경우에 청구

용 료재료는 부 동Nasal packing◦

등 장 이 별도 에 사용 경

우에 산 있 나

격 종 또는 농양 개 자- ( 100-1)

청구 여 심사조IVALON

고시 료재료2005-101 ( )◦

용 료재료 등 는Nasal packing (Merocel )
존 킹재료 사용 린거즈에 여
분에 이 뛰어나고 킹시 부
에 골고루 가함 써 지 효과가 높
며 삽입과 거시에 통증 지,

뿐만 니라 막과 이 없고 이
극소 막손상이 없는 장 등 감 여
다 경우에 인 함

가 부 동. (Sinus Surgery)
나 격 또는 격.

(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)
다 갑개 또는 막.

(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
Inferior Turbinectomy)

라 용 출. (Nasal Polypectom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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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상 동근. (Caldwell-Luc Operation)
. (Rhinoplasty)

사 출 지 법. (Control of Epistaxis)
내시경 내 낭 강 합.
(Endoscopic Dacryocystorchinostomy)

자 경 뇌 체종양 출.
(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)

맥 상병에◦

사지 맥 국소

거 경 요(

법 청구)

범 맥 거 시행 고 일◦

간 경과 후 잔여 맥 에 여 경 요법

실시 경우에는 편 당 100%(50%

회 시 시 부+ 25% + 25%, 1 3

인 범 내에 회만 인 나) 1

경 요법 실시회 청구 여 심사조-

시)

범 맥 거 편4/29 *1( )

경 요법 양5/19 2*1( )

경 요법 양6/4 2*3( )

심사지침◦

다 지 맥 료목 실시 경

요법

범 맥 거 시행 고 일 간 경1.
과 후 잔여 맥 에 여 경 요법 실시
경우 편 당: 100%(50% + 25% + 25%,
회 시 시 부 인 범 내에 회1 3 ) 1

만 인 함
맥 거 등 행 없이 경 요법만2.

시행 경우 시 시는 편 당: 1 200%
회 시 시(100% + 50% + 50%, 1 3

부 인 범 내에 인 고 시) ,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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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요법 양 심사조7/22 2*1( ) - 효과가 충분 경 요법 추가 시 (2
시 는 경우에는 편 당) 100%(50%

회 시 시 부 인+ 25% + 25%, 1 3
범 내에 회만 추가 인 함) 1

경 요 스◦

트 거 시

경검사 청구

경 요 스 트 거 시 경검사◦

는 료에 포함 어 별도 산 없

나 경검사를 청구 여 심사 조
◦

자 장 지-605◦

자 단-606

지 캐스트 시

w i t h o u t

시walker

후 with

청구walker

추가

자 장 지 자 단 지 캐스-605 -606◦

트를 면 단 히 부 를 번2-3

감 경우 청구 여 심with walker

사조

보험 여 획 행 해-2219 ( )◦

건강보험요양 여 행 그 상 가「

편 부 장 캐스트료 자1 2 9 2」

장 지 자 단 지 캐스트-605 -606 with

에 질 회신내walker without walker

용

가 자 장 지 자 단 지 캐스트. -605 -606

는 체 부 를 견 있도with walker

캐스트 각도 등 고 고 고붕

에 고 라스틱 재질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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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 후 다시 고 합 지 고 용

보강 여 일종 구 같 태 만들

어 걸 있도 는 것 를 들어 장,

지 캐스트 는 슬without walker

각도가 도 도인데 해 는30 with walker

신 도 굴곡 취 는 등 체 부 에5

른 시 법 이가 있 .

나 캐스트에 사용 는 고붕 또는 합 캐스트.

는 캐스트료 산 지침 에 거 실사용 갯(4)

규격에 불 고 부 별 시 법에

라 부 별 고붕 사용 또는「 」

부 별 합 캐스트 사용 에 여야「 」

함 부 별 사용 보다 많이 사용했

경우라도 사용 에 거 산 해야 함.

다 가 사 캐스트를 면 단 히. ' '

부 를 번 감 경우는2-3 with

가 산 이 곤란 다고 단walker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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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약 를◦

여약 청구

출산후 모 억 목 여 는◦

품명Bromocryptine Mesylate ( :

델 등 는 여 상약 이나 여약)

청구 여 해당약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산모 신생 가 건강상 요 는 단-

모 억 를 해 여 경우에는 여

상 임

병용 약◦

특 연

약 청구

는 병용Etodolac Aspirin◦

약 에 해당 나 약 를 병용토 처

고 청구 여 종 인 고 종1 1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는 병용- Etodolac Aspirin

주사 는 미- Ketorolac tromethamine 2

만 는 미만, 17

는 미만- Talniflumate 13

는 미만- Zolpidem 16

는 미만- Topiramate 2

미만- Fluticasone Propionate 2

는 미Ketorolac tromethamine 17◦

만 소 에게는 여 없는 특 연

약 이나 진자에게 여10

여 해당 약 심사조

는 미만 소 에게Talniflumate 13◦

여 없는 특 연 약 이나

진자에게 여 여 해당 약9

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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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미만 연 에 여Zolpidem 16◦

없는 특 연 약 이나 14

진자에게 여 여 해당 약 심

사조

는 미만 소 에게Topiramate 2◦

여 없는 특 연 약 이나

진자에게 여 여 해당 약1

심사조

는 미만Fluticasone Propionate 2◦

소 에게 여 없는 특 연

약 이나 개월 진자에게 여9

여 해당 약 심사조

소 이외 질◦

에 소 용

약 종이상 여2

경우

인 염 지염 등 질 에,◦

소 용약 종이상 처 나2 2

종이상 여 만 사 가 인 지

종만 인 고 종 과 소1 1

용약 약 심사조

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 요[ 1]◦

양 여 용 법

진료상 품목 이상 약 를 병용 처- 2 (

여 는 경우에는 품목 처 여) 1 ( )

료 효과를 어 다고

인 는 경우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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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도질 등에◦

진해거담 종3

이상 여 경

우

인 염 타감염 귀 염 등 상,◦

병에 진해거담 종 처 나 상3

도질 에는 종이내 진해거담 여를2

인 므 종 진해거담 약 심사1

조

심사지침◦

진해거담< >

경구 진해 거담 지 장 는 약- , ,

분 약리작용 효능 효과 증상 경, ·

에 라 별 여 는 것 원

며 상 도 질 에 종이내 그 이외, 2

질 천식 만 폐쇄 폐질 외 에( )

는 종 이내 인 며 만 미만 소3 , 6

경우에는 함량 분 등이 과량 또는 복

지 니 는 범 내에 복합시럽 종1

추가 인

단 미노산◦

를 산 없

는 상병에 청구

단 미노산 는 해질이상 ,◦

증 신 상 자 등에게 경구,

양공 이 불충분 여 경구

양공 이 요 경우에 인 나

염 장염 등 상병에 단 미노산- ,

를 청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단 미노산 인< >

단 미노산 는 해질이상- ,

증 신 상 자 등에게 경구,

양공 이 불충분 여 경구 양공

이 요 경우

허가사항 범 이지만 인 이외 여-

경우에는 약값 자가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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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에 가 용◦

를 100㎖

과 여 청구

입원 자 자 경우에는 허가사항◦

용법 용량 범 내에 여 경우에 인( , )

고 그 외 경우에는 범 내에100㎖

인 토 어 있 나 사 여소견

없이 가 용 를 과 청구 여100㎖

심사조

- 편도염 상병 내원 여 탄

를 원외처 나 진료 부300ml

를 검토 결과 이상 여 만100㎖

사 가 인 지 심사조200ml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가 용< >

- 입원 자 자 경우에는 허가사항 용법( ,

용량 범 내에 여 경우에 요양 여를 인)

고 외래 자 경우 범 내에 요100㎖

양 여를 인 이상 여가 요100㎖

경우 여소견 를 첨부토 함 산매. (EDI,

체 청구인 경우 특 내역란에 재' ' )

인 과◦

여 청구

- Rosiglitazone

경구Maleate

품명( : )

포닐우 계 약 종 또1◦

는 계 약 종과 병용 여Biguanide 1

거나 인슐린과 병용 여 경우에 인

나

인슐린 존 당뇨병 상병에-

단독 여 고 청구 여 해당약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경구 품명<Rosiglitazone Maleate ( :

인) >

경구 병용-

포닐우 계 약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

계 약 단독요법 충분 당조

없는 경우 포닐우 계 약 종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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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abapentin

경구

또는 계 약품 종과 병용 여시 인Biguanide 1

인슐린과 병용-

인슐린 일 단 이상 여 나1 60

당이 잘 조 지 는 경우 인슐린과 동 약

만 병용 여시 인

인 용량 일- : 1 4mg

- 약 사용상 주 사항 조 임신부 모,

부 미만 자 간질 심질 당, 18 , , ,

뇨 톤산증 과 같 경우는 인 지 니

함

허가사항 범 이지만 상 인 이외에-

여 는 경우에는 약값 자가 부담

간질 신경병 통증 등에 허가, Gaba-◦

경구 를 통 추간 탈출증 등pentin ,

상병에 여 여 경구 약Gabapentin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경구 뉴 틴캅 등<Gabapentin ( )>

- 래 같 여시 요양 여를 인

간질 각 약 허가사항 범1. (Epilepsy) -

내 인

신경병 통증 다 각 나에 해당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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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경우

1) 당뇨병 신경병증 (Diabetic neuropathy)

상포진후 신경통2)

(post-herpetic neuralgia)

척 손상에 른 신경병증 통증3)

(spinal cord injury)

복합부 통증증후군4)

(CRPS,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)

다 경 증 리병5) ,

척추 후 통증증후군6)

(post spinal surgery syndrome)

단 등 인 신경병 통증 상통 단7) ( ,

단통)

삼 신경통 다른 약 에8) (1

지 거나 부작용 인해 사용 어

운 경우)

신경병증 통증9)

인 이외는 약값 자가 부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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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민주사-

청구

삐 헥사주는 타민 결 이나 소모 질◦

등 요 경우에 청구 여야 나

타 가락 골 등 상병에 여

삐 헥사주는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- 타민 는 타민 결 소모 질 등

타민 여가 요 경우에 인

단독요법◦

여시 인 는

막 타 약

병용 여 후

청구

타소 용약인 막 과민 장◦

증후군 여 자에게 단독요법 여

경우 인 토 어 있 나

막 과 진경 장 운동개- , ,

등 병용 여 여 경우 인

과 여 청구 막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경구 품명< Tegaserod Hydrogen Maleate ( :

막 )>

이상 변 가 주증상인 과민 장증- 18

후군 여 자 진경 장 운(IBS) , ,

동개 등과 병용 여는 곤란 며,

단독요법 여시 인 고 료에,

이 나타나지 는 경우 주 후 료를4

단 며 장 료 간 주를 지12

야 함

∙ 허가사항 범 이지만 인 이외에

여 경우에는 약값 자가 부담

식품 약품 청◦

장 약품허가

외상 후 염증 등에 허가,◦

주사 를 만 염 인Melilotus ext. ,

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 요[ 1]◦

양 여 용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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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 범 를 과

여 청구

- Melilotus ext.

주사

염 등 상병에 여 여 주Melilotus ext.

사 약 심사조

약품 약사법 에 여 허가 또는 신고-

사항 범 에 자 증상 등에

라 요 게 처 여 여야 다.․ ․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주사 품명 마 스<Melilotus ext. ( : )>

허가사항 범 효능효과 등 를 과 여- ( )․

염 편도염 결막염 이염 근 주, , , ,

질 에 소염목 여 경우에도 요양

여를 인 함

주사 식약청허가사항Melilotus ext.◦

외상 염좌 타 좌상 골 등 후- ( , , , ),

연부종 인 염증 내 질 외, ,

질

식품 약품 청◦

장 약품허가

사항 범 를 과

여 청구

약품 약사법 에 여 허가 또는 신◦

고 사항 범 에 자 증상에

라 요 게 처 여 여야 나․ ․

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 요양[ 1]◦

여 용 법

약품 약사법 에 여 허가또는 신고-

사항 범 에 자 증상에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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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1>

지염 편도염 장 통- , ,

상병에 청구 타질주는 허가사항 범

외이므 심사조

시< 2>

상 불명 지염 상 도 감- ,

명 편도 주 고름집 농양 상병등에 청구, ( )

삐 헥사주는 허가사항 범 외이므

심사조

시< 3>

본태 고 당뇨병 고지 증 내- , ,

원 남 자에게 청구 삼일 스토주

남 르몬 는 허가사항 범 외이므( )

심사조

시< 4>

토 락 주사 는 식약청 허가사항에- 2

일 과 여 여 지 도 허가

약 이나 타 궤양 장염 등

요 게 처 여 여야 다․ ․

타질주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능( )◦ ․

동통 후 동통 산 시 인- ( ) , .癌性

삐 주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능( )◦ ․

병 병후회복 양불량 체 감소 장- , , , ,

질 부염 신경염 좌골신경염 임신, , , , ,

요법 여 등에 본 함 타민

보 결

스토주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능( )◦ ․

남자 능부 증 증 조- ( , ),

능장해에 남자불임증 말 여,

동통 가능 갱 장해, ,

토 락주 식약청 허가사항 용법용량( )◦ ․

여 간 일 과해 는 며 일- 2 , 1

용량 는 고 자 신장 체90mg, ,



- 163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상병에 일 여시 일만 인 후 심사4 2

조

이 자인 경우에는 과50kg 60mg

지 말 것.

경막외 척 여는 지 말것-

- Methocarbamol

주사 품명( :

토카르 몰)

◦ 토카르 몰 주사 는 연속 일3

과 여 여 지 도 허가 약 이나

허리뼈 염좌 장 상병에 토카르-

몰 주사를 일 과 여 계속 여3

경우에 진료 검토결과 여 만

사 가 인 지 일 과3

여 청구 해당 약 심사조

트카르 몰주 식약청 허가사항◦

인 토카르 몰 회 근- : 1 500㎎

또는 맥주사 다 회 일 여량. 1 1g, 1

과 지 며 연속 일3g 3

과 여 여 지 는다 단 동통이 지속시. ,

경우에 라 시간 후 주 여 동일과48

복 있다.

경구- Celecoxib

품명( :

스캅 )

경구 는 골 염 마티Celecoxib◦

스 염 등에 허가 약 이나

염좌 장 등 상병에 경- Celecoxib

구 를 여 고 청구 여 해당 약

심사조

경구 품명 쎄 스 식약청 허Celecoxib ( : )◦

가사항

골 염 증상이나 증후-

마 스 염 증상이나 증후-

인 통증 후 후- ( ,

진통)

원 월경곤란증 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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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 등 부상-

병 재 여 쎄

스캅

여 경우

골 염 마티스 염 상병에◦

염 등 상부 장 질 목 부상

병 염 상병명 재 여 청구 여 쎄

스캅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약( )

허가사항 범 이지만 인 외에 여-

경우는 약값 분 본인부100 100

담토 함 다만 동 약 를 염 등 증상,

목 병용 여 여 는

크림- Acyclovir

품명 조 락( :

스 크림등)

크림 품명 조 락스크림 등Acyclovir ( : )◦

단 포진 이러스 감염증에 허가 약

이나

상포진에 크림 청구 여- Acyclovir

해당 약 심사조

크림 품명 조 락스크림 등 식약청Acyclovir ( : )◦

허가사항

단 포진 이러스 감염증 재- (

생식 포진과 구 포진 포함)

- Diclofenac

Sodium

마티양 염 골 염 등에 허가,◦

를 편도염 인후Diclofenac Sodium ,

염 등 상병에 여 여 Diclofenac

약 심사조Sodium

건강보험요양 여 에 규 별[ 1]◦

요양 여 용 법

약품 약사법 에 여 허가 또는 신고-

사항 범 에 자 증상 등에

라 요 게 처 여 여야 다.․ ․

식약청허가사항Diclofenac Sodium◦

마티양 염 골 염 퇴행 질- ,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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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직 척추염 후 외상후 염증), , ․

동통 통풍 신 간산통, ,

장 여 진-

경 스 스맥

스

십이지장궤양 상병 궤양용 진경-

를 일 회 청구 여 스 스맥스 주 인14 *2 2

고 주는 분 본인부담2 100 100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◦

항 약( )

허가사항 범 내에 주 이내- 2

시 인 고 인 이외에 여시는 100

분 본인이 부담토 함100

검사결과에◦

인이 요

특 약품

처 경우

검사결과 미 인

청구

- 철분

임신 인 철결 에 여 는◦

철분 는 검사결과가Hb 10g/㎗

이 이면 타 경구 철분 여시,

장장 가 있는 경우에 인 나

청구시 검사결과 장장 여부가- Hb

인 지 철분 약

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철분 품명 헤모 등< : >

임신 인 철결 경우에는-

검사결과 이 이고 타 경구 철Hb 10g/㎗

분 여시 장장 가 있는 경우에 여

여 간 통상 개월 도 함, 4~6 .

일 인 철결 경우에는 검-

사결과 래에 해당 고 타 경구 철분

여시 장장 가 있는 경우에 여 ,

여 간 통상 개월 도 여함4 6 .～

일 자는 미Serum Ferritin 12ng/㎖∙

◦ 일 자 철결 에 철분

를 여 는 경우는 Serum Ferritin 12ng/㎖

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

미만이면 타 경구 철분 여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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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다공증 료-

시 장장 가 있는 경우에 인 나

해당검사결과 장장 여부가 인-

지 철분 약 심사

조

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

미만인 경우15%

만 신부 증 자 항 요법∙

고 있는 골 종양 가진

자는 미만Serum Ferritin 100ng/㎖

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%

미만인 경우

출 등 인 산후 경우에는-

검사결과 이 인 경우에Hb 10g/㎗

여 여 간 통상 주 도 함, 4 .

미만 소 는 철결 이 인- 8

경우 여시에도 요양 여 며 미1

경우는 여시에도 인 함.

인 이외는 약값 자가 부담-

골다공증 등 상병에 여 는 골다공증◦

료 칼시토닌 등 는 골 도 검사에( )

연 상 보다 편 이상 감3

소 경우에만 보험 여가 인 나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골다공증 료< >

- 칼시토닌 살카토닌 엘카토닌( , ), raloxifene ,

VitD ,₃ Ipriflavon , bisphosphona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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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amivudine

골 도 검사 결과가 인 지 경우-

골 도검사 결과 가 편 미만3

감소 것 인 경우에 골다공증

료 약 심사조

등 약 는 골 도검사에 같 ,

연 상 보다 편3 (QCT

경우 이상 감소 경우에만 요110 / )㎎ ㎤

양 여 인

인 이외는 약값 자가 부담-

만 동 간염에 는B Lamivudine◦

검사결과 또HBeAg(+)/HBV-DNA(+)

는 면HBeAg(-)/HBV-DNA(+) SGOT

또는 가 단 이상인 경우에 인SGPT 80

나

검사결과가 인 지- Lamivudine

약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경구 품명 스 스시<Lamivudine ( : ,

럽)>

- 또는HBeAg(+)/HBV-DNA(+) HBeAg(-)

인 만 동 간염/HBV-DNA(+) B

자 간 간경변 동 간염 자인 경우, ,

또는 가 단 이상인 자SGOT SGPT 80

요양 여 용 간 이 경과 경우- (2 ) 2

이 경과 날 부 약값 자가

부담.

다른 인 인 페 과 병용- Antiviral agent

여시에는 인 페 만 인 고 스는 인

지 니함.

만 동 간염에B Lamivudine◦

타 간장질 용 를 병용토 처

경우에

를 본인 일부부담- Lamivudine

인 경우타 간장질 용 약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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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iphenyl

Dimethyl

Dicarboxylate

함

본인부담에 해당 므 약 심

사조

타 간장질 용 를 본인일부부담 인-

경우 약 는Lamivudine

본인부담에 해당 므 약 심사조

증가 등 자 상태에 라- ALT

가 우루사 등 병용Hepatotonics ( , )

여는 인 가능 ,

스 요양 여 본인 일부부담 시는( )∙

약값 자가 부담Hepatotonics

스약값 자가 본인부담 는∙

경우 를 요양 여 본인 일Hepatotonics (

부부담)

인 이외는 약값 자가 부담-

허가사항 과 여 간질 간이- B

식 자 간이식 후 간1

여시 인

간질 상병에 여 는 함 는B.D.D.◦

트랜스 미나 또는 검사결(GOT GPT)

과 가 이상인 경우에 인 나60U/L

검사결과가 인 지 함- B.D.D.

약 심사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함 품명 펜 갑 등<B.D.D. ( : )>

- 여개시는 트랜스 미나 또는(GOT GPT)

가 이상인 경우 함60U/L

여 트랜스 미나 또는- (GOT GPT)

가 미만이라 지라도 자 상태60U/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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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Acetylcholinest

erase-inhibitor

◦ 사 등

인이 요

특 약품

없이 청구

나 사 소견에 라 지속 여 인

간 간경변 자가 간염 동 경우도,※

동일

인 이외는 약값 자가 부담( )

쯔 이 태 경등도 등도 매증,◦

상에 여 는 Acetylcholinesterase-

는 검사결과inhibitor MMSE 10~26,

검사결과 또는 검사결과CDR 1~2 GDS

인 경우에 인 나stage 3~5

해당 검사결과가 인 지-

Acetylcholinesterase-inhibitor

약 심사조

심사지침◦

<Acetylcholinesterase- inhibitor >

는 쯔-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'

이 태 경등도 등도 매증상,

료에 식약청장 허가를 약 경등'

도 등도 매 단, MMSE(mini

는 단 미닐mental state exam) 10~26( ,

이면10~24) CDR(clinical dementia

또는rating) 1~2 GDS(Global

는 임Deterioration Scale) stage 3~5

퇴행 골 염에 사 약품인 주◦

여시에는 사 등도 이

퇴행 골 염 인 후 여 여야

나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주사 주 등 는- Sod. hyaluronate ( )

사 등도이 (Kellgren-

외 퇴행 골Lawrence Grade )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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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 청구 진에 등도 이 퇴행 골 염-

임 인 있는 사 등도

없이 청구 주는 심사조

염 자에게 여시 인

desmopr e s s i n◦

경구acetate

품명 미니린( : )

미니린 인 야간다뇨 이 있는◦

야간뇨 증상 료시에는 뇨일지

등 야간다(frequency volume chart)

뇨 인 야간뇨가 진 경우에만 인

나

상 불명 신경인 타- ,

장 달리 분 지 신경인,

등 상병에 미니린 청구 여 심사조

보건복지부 고시◦

경구 품명 미니린desmopressin acetate ( : )

는 일 야뇨증 이상 경우에는 존에(5 )

사용 약 이미 라민 에 효과가 거나( )

부작용이 잇는 경우 야간다뇨 이 있는 야,

간뇨 증상 료 인에 함 시에는 뇨일지( )

등 야간다뇨(frequency volume chart)

인 야간뇨가 진 경우에만 인

함량 처◦ ․

조

동일 조업자 입자 가 조 입( ) ( )◦

동일 분동일 이지만 함량이 다른 약․

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회 약량에, 1

여 가장 용효과 인 함량 약 를

사용 여야 다 다만 부득이 경우에. ,

는 외 있 며 이 경우 해당 사,

고시 용효과 인 함량 약품2007-43 「◦

사용에 」

동일 조업자 입자 가 죠 입 동일- ( ) ( )

분동일 이지만 함량이 다른 약품이 여․

러 가지 있는 경우 회 약량에 여 가장, 1

용효과 인 함량 약 를 사용 여 처 조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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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건강보험요양 여 용 청구 법 심,「

사청구 명 식 작 요 보건복(․

지부 고시 에 에 라 요양)」

여 용명 에 명시 여 출 여야 다

함량 약 가 각각 등( ) 25mg, 50mg

재 경우

회 약량이 인 경우-1 50mg

처-> 50mg 1

회 약량이 요 경우-1 75mg

과 처->50mg 1 25mg 1

여야 다 다만 부득이 경우에는 외. ,

있 며 이 경우 해당 사 를 건강, 「

보험 요양 여 용 청구 법 심사청구 명, ․

식 작 요 보건복지부 고시 에( )」

에 라 요양 여 용명 에 명시

여 출 여야 다

분 본인100 100◦

부담약 인 진

통 진 양· ·

소염 인 외·

용 를 청

구 료 여(

경우만 해당)

경구 여가 가능 료 여 권자◦

경우 진통 진양 소염 인 외용· · ·

카타 라스마 첩부 경고( , (

라스타 포함 취 는 분, ), ) 100

본인부담 어야 나100

원외처 내역에 가펜 페- 114 ,122

손 보 과 같이 처, 239 264

료 여법 시행규 조 별19 1 2「 」◦

목 규 에1 라 진통진양 소염․ ․ ․

복사용 지 권자 여일

를 도 것 써

- 진통진양 소염 인 외용“ ”․ ․ ․

분에 규 (보건복지부 고시

2007 - 16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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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톱엘 라스타 가 심사조

단독 처 트라스트 취 가 심- 264

사조

카타 라스마 첩부 경고 라스, ( ,

타 포함 취 이며), , 분 diclofenac

diethylammonium, diclofenac epolamine,

felbinac, flurbiprofen, indomethacin,

ketoprofen, piroxicam인 약 이거나 약

동일 또는 사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․

약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 에「

규 조 항에 른 여목 에8 2」

등재 약 를 미함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개 자가 동일◦

원과 원에

같 날 동일

같 날 동일 상병에 여 통증 등◦

동일 목 진료가 실시 경우 우

주 료가 이루어진 양 과

요양 여 에 규 별[ 1]◦

요양 여 용 법 사목< 1 >

개 자가 동일 요양 동일 자 동-



- 173 -

청구 심사내역 근거

상병 진료시

요양 여 용 청

구

요양 여 용 산 여야 나

양 과 요양 에 각각 요양-

여 용 산 여 우 주

료가 이루어진 양 요양 여 용( )

만 인 고 나 에 진료 양( )

복 진료 용 심사조

시< 1>

외과 원에 편마 상병-

시에 내원 여 리 료를 고 같10

날 시에 개 자가 동일 원에12

족탄탄 상병 침 시 경

우에 시계열상 이루어진 외과

원에 실시 진료 만 청구 여야

나

외과 원과 원에 각각 진료ㆍ

를 청구 여 나 에 진료 원

진료 는 심사조

시< 2>

일상병에 여 같 날 외래 요양 여

를 복 여 실시 여 는 니 다.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같 날 동일 상병에 여 통증 등 동-

일 목 진료가 실시 경우 우

주 료가 이루어진 양 요양( )

여 용 산 고 동시에 이루어진,

양 복 진료 용 국민건강보험( )

법시행규 별 요양 여 용 본인부[ 5]

담 목에 거 자가 본인부담1

토 함 이 행 분야 즉 시계열상. ,

이루어진 분야 진료를 주 료

.

양 또는 료 에 입원 자-

에 등 검사를 양 에 뢰 는CT

등 복 진료가 닌 진 미 진

료는 용 지 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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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 역 풍 상병 침 시-

고 같 날 개 자가 동일 외

과 원에 염상병 리 료를

경우에 시계열상 이루어진

원에 실시 진료 만 청구 여야

나

원과 외과 원에 각각 진료ㆍ

를 청구 여 나 에 진료 외과

원 진료 는 심사조

외래진료 후 당일◦

입원 경우 진료

청구

자궁 임신 상병 외래진료 후 당일◦

입원 경우 입원진료 에 외래진료 를

포함 여 청구 여야 나 외래진료

외래진료 를 포함 입원진료 를 각각

청구 여 외래진료 는 심사조

시< >

자궁 임신 상병 외래에 진료 고-

입원 경우에 외래진료 명 에 진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◦

외래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 입원-

경우나 외래진료 후 다 날 다시 내원 라,

는 사 지시가 있었 나 진자가 동일

질 사 인 여 같 날 내원

여 입원 다면 동일 질병여부 사

지시에 불 고 요양 여 용 입원부담

에 거 산 여야 며 이미 외래부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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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주사료를 청구 고 입원진료 명,

에 외래에 이루어진 진 료 주사료를,

복 청구 여 외래진료 인 진 료 주,

사료는 심사조

에 해 징 요양 여 용 입원부담

에 거 산 여 그 산 여야

함 다만 외래진료시 원외처 에. ,

약국 약 는 산 상에 해당 지

니함.

료재료 목◦

구입증 자

료를 출 지

고 료재료

청구

료재료 여목 상 에 고시◦

상 범 내에 요양 실구입

가 산 도 어 있는 료재료는 요

양 여 용 청구 에 료재료구입목

구입증 자료를 출 여야 나 계

자료를 출 지 고 해당 료재료 를

청구 여 심사조

요양 여 용 용 법에 부◦

사항

료재료< >

부 료재료 약가 도가 폐- 2001.1.1

지 고 료재료 여목 상 에

고시 상 범 내에 요양 실

구입가 산 도 함에 라 면 료재(

료구입목 구입증 자료 또는) EDI

출 여야함.

진료 명 청◦

구시 드구분자

재

드는 가 약 료재료 등 분, ,◦

며 각각 드는 드 구분자를 갖고 있,

어 명 작 시 가는 보험등재‘1’,

심사청구 명 식 작 요·◦

드는 가 보험 등재약 원료 조- , , , ( )

약 보험 등재약 일 명 료재료 분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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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료재료는 등 해당 구‘3’, ‘8’

분자 드를 재 여야 나 다른 드

재 청구 어 심사 조

시< >

마취약 게 란 구분- (A02104311)

자 드를 료재료 구분자 드인

재 청구 여 심사조‘8’

른 재( :3 A02104311)

며 각각 드는 드 구분자를 갖는다,

가 공상 가포함( ): 1ㆍ

용 가 : 2ㆍ

보험등재약 : 3ㆍ

원료약 요양 자체조 약, ( ) : 4ㆍ

보험등재약 일 명 : 5ㆍ

구 약재료 이 진료분 해(2000.12.31ㆍ

당) : 7

료재료 : 8ㆍ

명 작 시 일◦

청구

사가 인인 요양 에 내원일 진1◦

횟 를 여 과 산 진 료횟

심사조

시< 1>

증 손 톱 증 자극- , ,

부염 상병 회 내원 여 약 를1

일 회 일간 처 경우에 재진진1 3 4

료를 일 회 일간 청구 여 재진1 3 4

진 료 회 심사조11

심사청구 명 식 작 요·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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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2>

상 임신 리 상병 일 내원- 1

여 진 경우에 재진진 료를 회2

청구 여 회 심사조1

심장 능 상실 동 고 심장◦

병 상병에 일 내원 여 심 도검사를1 1

회 실시 고 회 청구 여 회 심사37 36

조

손목 손 손상 상병에 골부 를◦

사 고 골 매 회AP/Lat 2 10

를 청구 여 골 매 회 심사조2 9

어깨 탈구 상병에 Shoulder AP◦

를 고 견 매/Lat/Oblique 3 (G3302)

회 청구 여 견 매 회7 3 (G3303 )6

심사조

맥내 주사 마 는 병 또는 포장단( 5) 1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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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산 여야 나 청구 량

보다 과다청구 여 맥내 주사료 심사

조

시< >

자궁목 염증 질 타 염- , ,

타 능 자장 상병 포도당5%

주사 를 맥내 주사1L (KK053)

고 입 여 포도당주사5% 1L

개 맥내 주사 회53 , (KK053) 53

청구 여 포도당주사 개5% 1L 52 ,

맥내 주사 회 심사조(KK053 ) 52

일 내원 여 극등 미경검사를 회 청1 5◦

구 여 회만 인 고 회 심사조1 4

상 가 장 검사료 산 지침2◦

나 극등 미경검사- 681

주 주 회 이상 실시 라도 회이내만 산: 2 2

다.

상처 는 실시횟 불 고 부 별◦

일당 회 산 여야 나1 1

상 가 장 처 료9 1◦

- 자 일 처 또는 후처 등 일당2-1 (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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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일 상병부 등 여-

과산 상처 료 횟 심사조

시< >

- 꺼풀 주 역 타 얕 손상

상병에 일 내원 여 상처 를 실시2

고 원외처 일 동일 게 3× 14 (

회 청구 여 상처 회 심사조42) 40

자 가 상처2-1

주 같 날 단 처 또는 염증 처:∙

를 여러 부 에 실시 경우에는

부 복부 부 좌 우 상 지, , , ․ ․ ․

부 구분 여 각 부 별 소7

를 회만 산 다1

주사약 는 실사용량 청구 여야 나◦

산입 포장단 용량 실사용

량 청구 여 실사용량 만큼 인

고 심사조

시< 1>

질식분만에 분만 통증조 목-

부 카인주사 를 사용 여 경막20ml

외마취를 실시 고 경막외마취료 부

카인 병 청구 여 부 카20ml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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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주 병 심사조19

시< 2>

신경뿌리병증 동 허리척추뼈-

타 추간 장 상병에 데포 드 주

사용 여 척 신경 신경40mg

단 요천골신경 실시 고 척 신( )

경 신경 단 요천골신경 과 데-

포 드 주 병 청구 여 데포40mg 40

드 주 병 심사조39

시< 3>

- 편 사이막 상병 격 후

졸나트륨주사 병 주사 고 해당1g 2

약 병 청구 여 병 심사조52 50

시< 4>

당뇨 상병에 린- 70/30pen(3ml/

단 를 단 주사 고 병/300 ) 48 0.48

단 청구 여 병 단(144 ) 0.32 (96 )

심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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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< 5>

- 상 신생 상병 미노 린

주 앰 포도당주사250mg( ) 1 5% 1L

에 희 여 주사 고 미노 린

주 앰 포도당주사 병 청( )250 , 5% 1L 1

구 여 미노 린 주 앰 심사조( ) 249

항생 희 시 사용 주사용증 는 실◦

사용량 청구 여야 나

- 특이 요도염 상병에 졸나트륨1g

주사시 주사용증 를 어 맥내10ml

주사 고 주사용증 병 를 병(20ml/ ) 10

청구 여 주사용증 병 심사조9.5

명 작 시 요◦

양일 청구

명 작 시 요양일 청구◦

일간 입원 여 일분 약 경- 5 17

우 당월요양일 는 일 청구 여야17

나 일 청구 여 요양일 일5 17

일 내역

건강보험◦ 요양 여 용 청구 법 심사청구 명, ㆍ

식 작 요 요양 여 용명2. .Ⅲ

작 요 라 당월 요양 여일1. .( )

해당 명 상 요양 여를 실 일 를-

재 입원일 에 약일 를 포함 여,

산 다 이 입원일 약일 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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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경우에는 일 재 다1 .

◦ 사 름 드

재

◦ 사 실시 고 사 름 청구

는 경우 사 름 드를 게 재

여야 나 드를 재 여 심사조

시< >

복부 매 시 사 름 드- 1

청"K2053003" “K2-053003"

구 여 심사조

◦ 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

가 본 드는 분 행 별 드 자리 또- (5

는 산 드가 붙는 경우 자리 보험등재8 ),

약 자리 원료 조 약 자리 료(9 ), · ( ) (8 ),

재료 자리 드를 사용 여야 함(8 ) .

◦ 사 림 재료

청구시 구분 드

청구

◦ 사 림 재료 청구시 구분 드,

청구 여야 나 구분 드‘8’ ‘3’

청구 어 심사조

시< >

상 불명 폐결핵 지염-“ ”“

상병에 부 과 림 청구시“

8 청구 어야 나K2054005

◦ 건강보험요양 여 용 청구 법 심사청구, ·

명 식 작 요 조 조에' 28 , 29

거 드 재시 각각 해당 드 구분자인

가는 보험등재약 원료 조 약`1', `3', · ( )

료재료는 드시 재 여야함`4', `8'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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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청구 어 심사 조K2054005

건강검진 목◦

검사 요양 여

청구

건강검진 목 실시 내시경 검사를◦

요양 여 청구

일 외과 상병 입원 여 료 에-

건강검진 목 실시 고 청구 상

부소 내시경검사 해부병리조직검

사 여 상 심사조

국민건강보험 요양 여 에 규◦

별 여 상[ 2]

가 본인 희망에 건강검진3. .

법 조 규 에 여 공단이 가입자( 47

에게 실시 는 건강검진 외)

료 여 식o

드

자연분만 상병 등에 요양 여 용 명o

청구시 료 여 권자 식 드는 건

강보험 식 드 다르게 청구 여야 나

건강보험 식 드 동일 게 청구 여 식

심사조

시< >

료 여 권자가 상 불명 단일 자연

분만 상병에 자연분만 후 자연분만 산모식

식 청구 시 건강보험 식 드<T0000>

산 여 심사 조

요양 여 용 법에 부사항o

자연분만 경우는 특 드 재- 'F001'

구분 건강보험 료 여

자연분만 산모식 T0000
AS110

본인부담면( )

개 산모식 T0000

AS111

식 소(

80/100)

신생 분 Z9000 AS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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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에 단일분만 상병에 료 여o

권자 요양 여 용 명 청구 시

식 드는 건강보험 식 드 다르게 청

구 여야 나 건강보험 식 드 동일

게 청구 여 식 심사조

시< >

개에 단일 분만 상병에

료 여 권자가 개 후 식 청

구 시 건강보험 식 드 동일<T0000>

게 청구 여 개산모식 심사 조

요양 여 용 명 청구 시 료 여o

권자 신생 분 드는 건강보험

분 드 다르게 청구 여야 나 건강보

험 분 드 동일 게 청구 여 신생

분 심사조

시< >

여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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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여 권자 신생 분 청구 시

건강보험과 동일 게 산 여<Z9000>

신생 분 심사조

료 여 식o

드

료 여 종 산모에게 본인부담 면 상o 1 <

산모식 식 산 나 특AS110>

락 여 면 외 권(F001)

자 식 소 분 산모식< 100 80

식 심사 조AS111>

시< >

상분만 상병 입원 료 여 종 산1

모 에게 식 드 청구 나<AS110>

특 락 여<F001> <AS111>

심사 조


